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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랑스 대통령을지낸 미테랑은

“과거에프랑스를건설하는데

는 강하고중앙집권적인정부

가 필요했지만오늘날에는권력의분권화

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또한UN 인간

정주 위원회(UN Centre for Human

S e t t l e m e n t s )와세계도시및지방정부협

의회( World Association of Cities and

Local Government)가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정부

세계헌장( World Charter of Local Self-Government)

은“모든공적인책무는시민들과가장가까운위치에

있는정부에의해수행되어야하며이러한책무를상

위 정부에부여할때는기술적, 경제적효율성에근거

를 두어야 한다”는 근접성의 원칙 (principle of

s u b s i d i a r i t y )에 기초하고있다. 이두 가지사례는분

권화와지방자치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는전통적으로가부장적인중앙정부

가행정과재정을통제해왔다. 지방자치가부활된지

1 0년,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도입된후 5년이지난

지금, 정치적측면의 지방자치에비해 행정, 재정의

지방분권화는매우미진한실정이다. 행정기능의실

질적지방이양과그에상응하는지방재원의확충, 재

정자율권확대가이루어지지않고있기때문이다. 뿐

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전

환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을임명제로하는 등 지방자

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권한을 억제하는 다양한 아이

디어들이간헐적으로쏟아져나오고 있

다. 언론은 지방자치단체장과지방의회

의원들의 비리나 불필요한 외유, 선심,

전시행정등으로 인한 예산낭비사례를

큰 비중으로보도하고있으며시민단체

들도 개발지상주의에 빠져 환경파괴와

난개발을 방조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대해 강한 불신을나타내고

있다. 한마디로자치단체장이나지방의회의원을 직

접 선출하는 차원을 넘어선 명실상부한 지방분권화

를옹호하고지원하는세력을찾아보기어렵다. 

지방재정의 확충과 재정 자율권의 확대는 진정한

지방자치를위한 필수적인요건의 하나이다. 지방자

치가 재개된이후 지방정부의가용재원이꾸준히확

충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현재의재원 배분이기능배분과일치하는지는규명

되지않고있다. 보다본질적인문제는우리나라지방

자치단체들에게재정 자율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다. 우리나라의지방세는세목과세율은물론과표의

산정과징수절차에이르는거의전 과정이법률과중

앙정부의획일적통제를 받는‘국세같은지방세’이

다. 뿐만아니라국가정책목표의달성을위해지방세

비과세와감면이중앙정부에의해 결정되며그로 인

한 세수 결함을보전하는장치도없다. 각종사용료,

수수료의 조정 역시 물가정책의 일환으로 취급되어

자유롭지못하다. 의존재원중 지방교부세를제외한

2 2 0 0 1년6월호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분권화를 위한 변명

김 경 환 / 서강대학교경제학과교수

권두칼럼



재정포럼 3

국고보조금과지방양여금은용도가제한된재원이다.

정부가 지방세를국세와 달리 취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은최근 발표된중장기세제개편안에서도볼 수

있다. 부동산세제와관련하여정부는취득세, 등록세

등거래과세와국세인양도소득세율을낮추는대신종

합토지세와재산세등보유과세를강화한다는방침이

다. 투기억제차원에서높은세율을유지해온거래과

세의부담을낮추는것은옳은방향이지만그에따른

세수 결함을거래과세강화를통해서보전하는것은

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 더구나1 6개 세목중의하나

인 우리나라재산보유과세실효세율이기초자치단체

세입의대종을이루고있는미국의재산세실효세율보

다낮기때문에보유과세를강화해야한다는논리에는

무리가있다. 미국의재산세율은지방정부의자체적인

선택의결과이므로우리나라와미국의세율비교는의

미가 없기 때문이다. 지방세를중앙정부의토지정책

수단이아니라지방정부의재원조달수단으로인정할

때지방세다운지방세의운용이가능해질것이다. 

실질적인지방자치를지원할지방재정제도를구축

하기 위해서는지방세, 지방재정조정제도등에 관한

구체적인제도개선에앞서지방정부에대한재정자율

권의허용범위, 국가사무와지방사무수행에따른비

용분담, 재정운용의효율성과책임성( a c c o u n t a b i l i t y )

확보방안등지방자치와재정분권화에관한규범론이

정립되어야한다. 최근에지방재정조정제도개편의필

요성이제기된이유중의하나도이제도가일관된기

본원리보다는그때그때의필요에따라자의적으로도

입되거나개정되어왔다는데있다. 이와관련하여정

체성에의문이제기되고있는지방양여금은일부부적

절한대상사업을국고보조금이나지방교부세로전환

하고 지방 S O C를 지원하는넓은 의미의포괄보조금

으로 개편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칸막이가

없는이러한포괄보조금은공식에따라배분되며소관

부처와관계없이지원대상사업을선정하고일단선정

된 사업들사이의우선순위는지방자치단체가정하도

록 하는방식이다. 논란이되고있는 지방도로사업과

수질환경개선사업간 재원배분은지방비부담을부

문별로차등화함으로써중앙정부의정책목표에따라

조율할수있을것이다.

지방정부의재정자율권확대와 함께방만하고비

효율적인재정운용을방지하도록책임성을확보해야

한다. 이를위해서는적절한제도적장치를마련함과

동시에 지방의회의원보수수준의제고, 재정정보의

공개강화등을통해 지방의회의전문성을높이고시

민들의감시기능을강화할필요가있다.

지방자치가 본격화된 지 불과 5 ~ 1 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공과를따지는것은성급한일이다. 우리나

라의 지방자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

체의무능과비효율, 시행착오를질책하는동시에이

들이스스로의실수를통해 깨우치고다른 자치단체

와의경쟁을통해배워나갈수있도록지켜보는아량

이필요하다. 

실질적인지방자치를지원할지방재정제도를구축하기위해서는

지방세, 지방재정조정제도등에관한구체적인제도개선에앞서지방정부에대한

재정자율권의허용범위, 국가사무와지방사무수행에따른비용분담, 재정운용의효율성과

책임성확보방안등지방자치와재정분권화에관한규범론이정립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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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1)

Ⅰ. 서 론

1 9 9 0년대중반이후미국경제는 사상유래없는장기간의호황을 누려왔다.

이와 같은장기호황에 의해‘신경제’라는신조어까지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신경제는낮은물가상승률과실업률 그리고 정보산업의발달등 현재미국의 경

제가누리고있는 장기호황을표현하고있다. 

미국에서는장기호황으로재정흑자가큰 폭으로증가하였으며, 막대한규모의

재정흑자를어떻게사용할것인가가대통령선거기간중주요쟁점사항으로등장

하였다. 특히, 재정흑자를조세감면을통해 국민들에게돌려주어야한다는 부시

후보의주장이큰 논쟁으로등장하였다. 이와더불어미국의장기호황이2 0 0 0년

말부터하락세로반전하면서경기회복을위한재정정책의한 수단으로세금감면

문제가다시한번 주요쟁점으로논의되고있다. 

미국은 제4 3대 대통령으로조지W. 부시(George W. Bush)가취임하면서선

거운동기간중핵심공약으로내세운전면적인조세감면(Across-the-Board Ta x

C u t )정책을 시행하려고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감면정책은미국 공화당의 기본

노선인‘작은정부론’및‘시장경제체제’등에그 바탕을두고있다. 감세방안은

미국의 조세감면정책

鄭 在 皓 초청연구위원( j c h e u n g @ k i p f . r e . k r )

미국에서는

장기호황으로재정흑자가

큰폭으로증가하였으며,

막대한규모의재정흑자를

어떻게사용할것인가가

대통령선거기간중

주요쟁점사항으로

등장하였다.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
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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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조세감면정책

5∼1 0년에 걸쳐단계적으로 시행되어 1 0년차에 가서감세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되어있으며, 구체적인감세규모및 세부내용등은향후미국상하원의법률통

과 및 예산안승인등에의해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대규모감세안에대해민

주당은반대의입장을표명하고있으며, 그효과와현실성에대해많은논의가전

개되고있는실정이다.

세계경제에가장큰 영향을미치고있는미국의경제는주식시장을비롯한우

리나라경제전반에도큰 영향을미치고있다. 따라서본고는미국의부시대통령

이 제시하고있는감세안의내용과 이와관련된 논의들에대해살펴보고우리에

게 주는시사점을정리하고자한다.

Ⅱ. 감세를 통한 재정정책

1. 이론적배경

가. 수요측면

전통적으로케인즈학파경제학자들은정부의재정정책에의해한 국가의국민

소득을증가시킬수있다고주장한다. 

국가의 총소득( Y )은 소비지출(C), 투자지출(I), 정부지출(G), 그리고순수출

(수출( X ) -수입( I M ) )로 나타낼수있다.

Y = C + I + G + X - IM

소비지출( C )은세금( T )을 지불하고난후 가처분소득에비례한다고가정한다.

C = a + b(Y- T )

여기서 계수b는 한계소비성향(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MPC)을

나타낸다. 

위의총소득식에서정부에서조정을할 수 있는변수로세금과정부지출을들

수 있다. 따라서세금을낮출경우가처분소득이증가하고이에따라소비지출이

케인즈학파경제학자들은

감세와정부지출

증가를통해총수요를

증가시켜G D P를

증가시킬수있으며

여기서얼마만큼의

국민소득을증가시킬수

있는지는총공급곡선의

형태에달려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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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여총지출을증가시킬수 있다. 또는정부지출을증가시킴으로써총지출을

증가시킬수 있다. 그러므로이러한감세와정부지출증가를통해총수요를증가

시켜G D P를 증가시킬수 있다. 여기서얼마만큼의국민소득을증가시킬수 있는

지는총공급곡선의형태에달려있다. 예를들어총공급곡선이수직에가까울경

우 이러한팽창적인재정정책에의한국민소득증가정도는미미하지만총공급곡

선이수평에가까울경우 그 효과가커진다.

나. 공급측면

케인즈의 이러한 이론에 반하여 공급측면을 강조하는 경제학자들이 등장하는

데 이들을공급경제학자(supply-side economist)라고부른다. 이들의주장에의

하면공급측면에서가장문제가되는것은너무높은세율과과도한규제로인하

여 일할의욕과 저축및 투자를할 동기를잃어버리고있다는것이다. 예를들어

세금을낮출경우사람들은더 많은소득을얻게되므로더 많이일하고더 많은

저축을할 것이다. 또한기업도과도한규제가없어지고투자에대한세금혜택이

더욱늘어나면투자를더욱증가시키게될 것이다. 이러한노동공급과자본의축

적의증가는총공급을증가시키고이로써물가와실업률도감소될것이다. 즉, 공

급측면을증가시키는정책을시행함으로써국민소득증대는물론이고물가와실

공급경제학자들의

주장에의하면

공급측면에서

가장문제가되는것은

너무높은세율과

과도한규제로인하여

일할의욕과저축및

투자를할동기를

잃어버리고있다는것이다.

[그림 1] 총수요곡선의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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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률도낮출수 있다는주장을한다.

1 9 8 0년대 미국 경제학자 래퍼( L a f f e r, Arthur)가 제안한 래퍼곡선은 세율과

세수와의관계를나타내는곡선으로, 래퍼곡선에따르면세율이0 %에서시작하

여 점차증가할경우세수도함께증가하지만세율이어느수준이상이되면세수

래퍼곡선은

1 9 8 1년

레이건대통령에의해

실시된감세정책에

큰영향을미쳤다.

[그림 2] 총수요곡선과총공급곡선의이동( 1 )

[그림 3] 래퍼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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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감소하기시작하여세율이1 0 0 %인 경우세수는없게된다. 

이러한 래퍼곡선은1 9 8 1년 레이건 대통령에의해실시된 감세정책에큰 영향

을 미쳤다. 레이건대통령에의해실시된감세정책은3년여에걸쳐개인소득세를

25% 낮추고법인세도낮추어투자를증가시켰다.

그러나 B e c s i ( 2 0 0 0 )에 의하면 래퍼곡선이상하로 이동할 경우 정부에서 의도

한 정책효과를내지못할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림3 ]에서세율이점B에 위치

하고있을경우세율을낮추면세수는증가하게된다. 그러나래퍼곡선이아래로

이동할경우오히려세수는감소할수도 있다는것이그의주장이다.

Wi l l e s ( 1 9 7 9 )는 현재세율이어느위치에있는지아무도알 수 없을뿐만아니

라 설령현재점B에있다고해도약한감세정책으로도점A로이동할수 있기때

문에이럴 경우세수입은줄어들게된다고주장한다.

이 밖에 감세정책이 총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었다.

Feldstein and Slemrod(1978), Feldstein(1978), Boskin(1978) 등은감세정

책은 자본이득세에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투자를 촉진시킨다고 주장했다.

Burtless and Hausman(1978), Rosen(1976) 등은감세정책이노동공급에미

치는영향을연구했다.

2. 미국의재정정책

미국은1 9 7 0년 이후크게세 번의불경기( r e c e s s i o n )를 경험하였다. 미국정부

는 1 9 7 4∼7 5년, 1980∼8 2년, 1990∼9 1년에 불황을 탈피하기 위해 각기 다른

정책을사용하였다. 

1 9 7 3년 이스라엘과아랍국가들간의전쟁은곧 석유파동을불러와석유를수입

하는모든국가들에게경제적으로큰 타격을주었다. 1974년미국의물가상승률

은 1 2 %에 이르렀으며실업률도9 %에 이르렀다. 포드(Ford) 대통령은연두회견

을 통하여 1 6 0억달러에 이르는 감세안을 의회에 제안하였고 의회는 이보다 더

많은2 1 0억달러의 감세안을통과시켰다. 이러한감세정책과일시적인사회보장

세 감세등은실질개인가처분소득을증가시켰으며, 이로써하반기부터는G N P도

상승하게되었다.

1 9 7 9년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다시 제2차 석유파동이 시작되었다.

미국정부는

1 9 7 4∼7 5년, 

1 9 8 0∼8 2년, 

1 9 9 0∼9 1년에

불황을탈피하기위해

각기다른정책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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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 8 0년 초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1 6 %에 이르렀고, 1981년 레이건( R e a g a n )

대통령이백악관의새로운 주인으로등장하면서물가는안정되어물가상승률이

약 4 %로 감소하였지만실업률은11 %에 이르렀다. 레이건대통령은그 동안취

해온 총지출 증가를 통해 경기를 회복시키는 재정정책보다는 총공급을 증가시

키는 정책을 더 선호하였다. 공급경제정책(supply-side policy)은감세를 통해

일할 인센티브와저축할 인센티브를제공하며, 기업도투자를 증가시키도록 유

도함으로써 총생산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정책이다. 총공급을 증가시키는 정책

레이건대통령은

그동안취해온

총지출증가를통해

경기를회복시키는

재정정책보다는총공급을

증가시키는정책을

더선호하였다.

1 9 7 9 2 , 5 0 3 . 8 4 6 3 . 3 5 0 4 . 0 - 4 0 . 7 1 8 . 5 2 0 . 1 - 1 . 6

1 9 8 0 2 , 7 3 2 . 1 5 1 7 . 1 5 9 0 . 9 - 7 3 . 8 1 8 . 9 2 1 . 6 - 2 . 7

1 9 8 1 3 , 0 6 1 . 6 5 9 9 . 3 6 7 8 . 2 - 7 9 . 0 1 9 . 6 2 2 . 2 - 2 . 6

1 9 8 2 3 , 2 2 8 . 6 6 1 7 . 8 7 4 5 . 8 - 1 2 8 . 0 1 9 . 1 2 3 . 1 - 4 . 0

1 9 8 3 3 , 4 4 0 . 5 6 0 0 . 6 8 0 8 . 4 - 2 0 7 . 8 1 7 . 5 2 3 . 5 - 6 . 0

1 9 8 4 3 , 8 3 9 . 4 6 6 6 . 5 8 5 1 . 9 - 1 8 5 . 4 1 7 . 4 2 2 . 2 - 4 . 8

1 9 8 5 4 , 1 3 6 . 6 7 3 4 . 1 9 4 6 . 4 - 2 1 2 . 3 1 7 . 7 2 2 . 9 - 5 . 1

1 9 8 6 4 , 4 0 1 . 4 7 6 9 . 2 9 9 0 . 5 - 2 2 1 . 2 1 7 . 5 2 2 . 5 - 5 . 0

1 9 8 7 4 , 6 4 7 . 0 8 5 4 . 4 1 , 0 0 4 . 1 - 1 4 9 . 8 1 8 . 4 2 1 . 6 - 3 . 2

1 9 8 8 5 , 0 1 4 . 7 9 0 9 . 3 1 , 0 6 4 . 5 - 1 5 5 . 2 1 8 . 1 2 1 . 2 - 3 . 1

1 9 8 9 5 , 4 0 5 . 5 9 9 1 . 2 1 , 1 4 3 . 7 - 1 5 2 . 5 1 8 . 3 2 1 . 2 - 2 . 8

1 9 9 0 5 , 7 3 5 . 6 1 , 0 3 2 . 0 1 , 2 5 3 . 2 - 2 2 1 . 2 1 8 . 0 2 1 . 8 - 3 . 9

1 9 9 1 5 , 9 3 0 . 4 1 , 0 5 5 . 0 1 , 3 2 4 . 4 - 2 6 9 . 4 1 7 . 8 2 2 . 3 - 4 . 5

1 9 9 2 6 , 2 1 8 . 6 1 , 0 9 1 . 3 1 , 3 8 1 . 7 - 2 9 0 . 4 1 7 . 5 2 2 . 2 - 4 . 7

1 9 9 3 6 , 5 5 8 . 4 1 , 1 5 4 . 4 1 , 4 0 9 . 5 - 2 5 5 . 1 1 7 . 6 2 1 . 5 - 3 . 9

1 9 9 4 6 , 9 4 4 . 6 1 , 2 5 8 . 6 1 , 4 6 1 . 9 - 2 0 3 . 3 1 8 . 1 2 1 . 1 - 2 . 9

1 9 9 5 7 , 3 2 4 . 0 1 , 3 5 1 . 8 1 , 5 1 5 . 8 - 1 6 4 . 0 1 8 . 5 2 0 . 7 - 2 . 2

1 9 9 6 7 , 6 9 4 . 6 1 , 4 5 3 . 1 1 , 5 6 0 . 6 - 1 0 7 . 5 1 8 . 9 2 0 . 3 - 1 . 4

1 9 9 7 8 , 1 8 5 . 2 1 , 5 7 9 . 3 1 , 6 0 1 . 3 - 2 2 . 0 1 9 . 3 1 9 . 6 - 0 . 3

1 9 9 8 8 , 6 7 3 . 5 1 , 7 2 1 . 8 1 , 6 5 2 . 6 6 9 . 2 1 9 . 9 1 9 . 1 0 . 8

1 9 9 9 9 , 1 3 0 . 4 1 , 8 2 7 . 5 1 , 7 0 2 . 9 1 2 4 . 6 2 0 . 0 1 8 . 7 1 . 4

2 0 0 0 9 , 8 2 4 . 4 2 , 0 2 5 . 2 1 , 7 8 8 . 8 2 3 6 . 4 2 0 . 6 1 8 . 2 2 . 4

G D P
예산 GDP 대비비율

수입 지출 재정수지 수입 지출 재정수지

<표1> GDP와연방정부 예산

(단위 : 10억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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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물가를 안정시키고실업률도하락시킬것으로예상되었다. 이러한레이건 대

통령의 정책은 실효를 거두었지만총공급을증가시킴으로써경기가 부양되기보

다는 감세정책으로가처분소득이증가되고 이에소비 증가를 통해총수요가 증

가함으로써 이루어졌다는의견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레이건-부시대통령

시절 재정적자와 연방정부 부채는 눈덩이처럼 증가하여 큰 사회적인 논쟁으로

등장하였다.

세 번째불황기였던1 9 9 0년대초 클린턴 대통령은재정적자 악화를 개선하기

레이건대통령의정책은

실효를거두었지만

총공급을증가시킴으로써

경기가부양되기보다는

감세정책으로

가처분소득이증가되고

이에소비증가를통해

총수요가증가함으로써

이루어졌다는의견이

주류를이루었다. 

1 9 7 9 8 2 9 6 4 0 1 8 9 3 3 . 1 2 5 . 6 7 . 6

1 9 8 0 9 0 9 7 1 2 1 9 7 3 3 . 3 2 6 . 1 7 . 2

1 9 8 1 9 9 5 7 8 9 2 0 5 3 2 . 5 2 5 . 8 6 . 7

1 9 8 2 1 , 1 3 7 9 2 5 2 1 3 3 5 . 2 2 8 . 6 6 . 6

1 9 8 3 1 , 3 7 2 1 , 1 3 7 2 3 4 3 9 . 9 3 3 . 1 6 . 8

1 9 8 4 1 , 5 6 5 1 , 3 0 7 2 5 8 4 0 . 8 3 4 . 0 6 . 7

1 9 8 5 1 , 8 1 8 1 , 5 0 7 3 1 0 4 3 . 9 3 6 . 4 7 . 5

1 9 8 6 2 , 1 2 1 1 , 7 4 1 3 8 0 4 8 . 2 3 9 . 5 8 . 6

1 9 8 7 2 , 3 4 6 1 , 8 9 0 4 5 6 5 0 . 5 4 0 . 7 9 . 8

1 9 8 8 2 , 6 0 1 2 , 0 5 2 5 4 9 5 1 . 9 4 0 . 9 1 1 . 0

1 9 8 9 2 , 8 6 8 2 , 1 9 1 6 7 7 5 3 . 1 4 0 . 5 1 2 . 5

1 9 9 0 3 , 2 0 7 2 , 4 1 2 7 9 5 5 5 . 9 4 2 . 1 1 3 . 9

1 9 9 1 3 , 5 9 8 2 , 6 8 9 9 0 9 6 0 . 7 4 5 . 3 1 5 . 3

1 9 9 2 4 , 0 0 2 3 , 0 0 0 1 , 0 0 2 6 4 . 4 4 8 . 2 1 6 . 1

1 9 9 3 4 , 3 5 1 3 , 2 4 9 1 , 1 0 3 6 6 . 3 4 9 . 5 1 6 . 8

1 9 9 4 4 , 6 4 4 3 , 4 3 3 1 , 2 1 0 6 6 . 9 4 9 . 4 1 7 . 4

1 9 9 5 4 , 9 2 1 3 , 6 0 5 1 , 3 1 6 6 7 . 2 4 9 . 2 1 8 . 0

1 9 9 6 5 , 1 8 2 3 , 7 3 5 1 , 4 4 7 6 7 . 3 4 8 . 5 1 8 . 8

1 9 9 7 5 , 3 7 0 3 , 7 7 3 1 , 5 9 7 6 5 . 6 4 6 . 1 1 9 . 5

1 9 9 8 5 , 4 7 9 3 , 7 2 2 1 , 7 5 7 6 3 . 2 4 2 . 9 2 0 . 3

1 9 9 9 5 , 6 0 6 3 , 6 3 3 1 , 9 7 3 6 1 . 4 3 9 . 8 2 1 . 6

2 0 0 0 5 , 6 2 9 3 , 4 1 0 2 , 2 1 9 5 7 . 3 3 4 . 7 2 2 . 6

연방정부부채 GDP 대비비율
총액 공공채무 정부소유 총액 공공채무 정부소유

<표2> 연방정부부채

(단위 : 10억달러, %)



재정포럼 1 3

미국의조세감면정책

위해대폭적인증세정책을실시하였다. 선거기간중레이건의공급경제학은실패

했다고 주장하던클린턴 대통령도 노동력과자본, 그리고기술력의개발에 가장

큰 비중을 두면서 공급경제학자들이주장하고있는정책을 제시하였다. 또한그

는 R&D 부문에대해감세조치를취하기도하였다.

현재부시대통령이실시하고자하는감세안과비교하기위해클린턴대통령이

지난1 9 9 3년에실시한세제개편에대해알아보자.

3. 클린턴의1 9 9 3년 세제개편

1 9 9 3년 클린턴 대통령은 재정적자감축, 고용창출을 위한경제활성화, 생산

성 향상을위한장기적공공투자의증대라는세 가지기본목표를제시하였다. 따

라서 예산조정법안(The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93)
1 )

도 위

의 세 가지목표를추구하면서특히세제개편에초점을두었다. 1993년세제개편

에서는더 넓은과세표준에대해한계세율을상당히인상했고, 일정한유형의투

자를촉진하기위해세제혜택과유인을다시도입했다. 이는지난1 9 8 6년 세제

개혁법기본원리의종말을고하는것이라할 만하다. 1986년세제개혁법의기본

원리는세율을낮추고모든원천으로부터의소득에대해동일하게과세하는것이

경제적으로이익이되며, 이것은각종소득공제, 세액공제, 기타세제혜택을폐지

하여과세기반을넓힘으로써성취해야한다는것이었다. 

가. 개인소득세

1) 개인소득세율

15%, 28%, 31%의세 단계로되어있던기존개인소득세과세구간에3 6 %와

3 9 . 6 %의 과세구간을추가하였다. 이렇게새로생긴고세율은소득원이2명인가

족에대해결혼에 따른불이익(marriage penalty)을심화시켰다. 예를들면, 각

각 11만달러의과세소득을가지고있는두 명의독신은 새로운고세율의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그 두 명이 결혼하면 과세소득 중 8만달러는 3 6 %의

세율로과세되어, 추가적으로4천달러의세금을내게되었다. 

1 9 9 3년

클린턴대통령은

재정적자감축, 

고용창출을위한

경제활성화, 생산성향상을

위한장기적공공투자의

증대라는세가지

기본목표를제시하였다. 

1) 1 9 9 3년 이 법안이 의회
에서 통과될 때 미국 공
화당으로부터 단 한표의
지지도받지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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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적공제

인적공제는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일정한계금액을초과하면

단계적으로 삭감된다(한계금액을초과하는 조정총소득의 2 , 5 0 0달러마다 2 %씩

감소됨). 이단계적삭감은1 9 9 6년 1 2월 3 1일에종료될계획이었지만이를영구

화하였다. 이러한공제액삭감은특정소득범위의납세자에게는세율인상효과를

초래하여, 이제도가 적용되는소득계층의경우최고세율이약 2 / 3∼3/4%p 증

가하는효과를가져왔다.

3)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s)

항목별공제한도영구화는공제한도하에서대부분의항목별공제(의료비, 재

해와도난손실, 투자이익제외)가특정기준금액(매년인플레이션에의해조정되

는)을초과하는조정총소득잔여분의3 %만큼삭감된다. 이때삭감은 이들항목

별 공제의8 0 %를 초과할수 없다.

1 9 9 3년의기준금액은개인과부부합산인경우에는1 0만 8 , 4 5 0달러, 부부별산

의 경우5만 4 , 2 2 5달러이다. 항목별공제에 있어삭감은 1 9 9 5년 1 2월 3 1일 종

료되도록되어있었으나이를영구화하였다. 항목별공제한도는고소득자에게최

고세율을 1 . 1 8 8 % ( 3 9 . 6×0.03) 증가시켰으며, 또한최고세율( 3 9 . 6 % )과 항목

별 공제한도를결합하면최고한계세율은40% 이상으로증가된다.

나. 상속·증여세

상속·증여세는통합과세되기때문에 개인의 누적적인증여및 상속재산에대

해서 단일누진세율체계가 적용된다. 1992년부터는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인

5 3 %와 5 5 %를 각각폐지하고2 5 0만달러를초과하는상속·증여세에대한세율

을 5 0 %로경감할 계획이었으나, 클린턴은이를임시조항( 1 9 8 4∼9 2년)에서영구

조항으로 확정하였다. 상속·증여금액이 2 5 0만∼3 0 0만달러인 경우에는 5 3 % ,

3 0 0만달러이상인경우에는5 5 %가 적용된다. 누진단계에서오는세부담경감을

보충하기위해1 , 0 0 0만∼2 , 1 0 4만달러에대해서는6 0 %의 한계세율이적용된다.

세대생략이전(generation skipping transfer)에는상속·증여세의최고세율이적

용되므로53% 및5 5 %의최고세율은모든세대생략이전에도적용된다. 

1 9 9 3년세제개편에서는

더넓은과세표준에대해

한계세율을상당히

인상했고, 일정한유형의

투자를촉진하기위해

세제혜택과유인을

다시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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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미국 부시 대통령의 감세안

미국제4 3대 대통령으로취임한조지W. 부시는선거기간중핵심공약으로전

면적인 조세감면(Across-the-Board Tax Cut)정책을언급하였다. 이러한 조세

감면정책은미국공화당의기본노선인‘작은정부론’및‘시장경제체제’등에그

바탕을두고있다.

1. 감세안주요 내용

가. 개인소득세

감세안은현행세법상15%, 28%, 31%, 36%, 39.6% 등5개로분류된납세

계층을 10%, 15%, 25%, 33%의4개계층으로줄이고, 최고세율은 3 9 . 6 %에

서 3 3 %로, 최저 세율은 1 5 %에서 1 0 %로 인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

한 부시대통령의제안은 원안대로하원에서통과되었으나, 상원에서는최고세

율을 3 9 . 6 %에서 3 6 %로 낮추면서 세율도 4단계가 아닌 6단계로 수정하여 통

과되었다.

1 0 %의 세율은 기존의 1 5 %의 세율이 부과되던 구간일부에 새롭게 신설되었

다. 최저세율이1 0 %로 인하됨에의해납세자에게3 0 0달러(독신가구)에서6 0 0

달러(부부합산신고가구)의감세혜택이돌아가게된다.   

자녀세액공제는 1 7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 허용되는 5 0 0달러 세액공제를

1 , 0 0 0달러로 두 배 인상하면서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 이와같은세율 변경과

자녀세액공제인상으로두 자녀를둔 저소득가정의경우한계세율이약 40% 이

상 감소하였고, 한자녀를가진경우약 50% 정도감소하였다.

세율변경과

자녀세액공제인상으로

두자녀를둔

저소득가정의경우

한계세율이약40% 이상

감소하였고, 

한자녀를가진경우

약50% 정도감소하였다.

부시前대통령 3단계 15%, 28%, 31%

클린턴대통령 5단계 15%, 28%, 31%, 36%, 39.6%

부시대통령 하원 4단계 10%, 15%, 25%, 33%

상원 6단계 10%, 15%, 25%, 28%, 33%, 36%

<표3> 최근미국의 개인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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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신고자에 대한 특별공제는 클린턴 대통령의 세제개편( 1 9 9 3년)으로

소득원이2명인 가족이 소득세를더 내게되는불이익을심화시켰다. 이를시정

하기 위해 부부의 소득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소득의 1 0 % (최고 3 , 0 0 0달러까

지)에대해특별소득공제를신설하였다.

기부금을 증가시키기 위해 도입된 항목별 공제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전체

납세신고자의7 0 %에 이른다. 항목별공제를 하지않는경우에도기부금을일정

한도내에서공제하여기부금증가에기여코자하였다.

나. 상속·증여세폐지

상속·증여세율을연차적으로인하하여1 0년 후에완전폐지한다. 이를폐지하

는 이유중의하나로저축에대한한계세율이6 8 % (소득세와상속·증여세등을

합산하여)에이르며, 이러한상속·증여세는자녀와손자들을위해보다많은저

축을하고자하는 사람들을가로막는다는것을들고있다.

다. 기타감세방안

연구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R&D Tax Credit) 영구화는현재R&D 증가분

에 대한2 0 %의 세액공제를영구화하여장기적인연구및 투자를고려하고있는

기업에이를추진할수 있는동기를부여하게된다. 교육준비를목적으로저축을

하는경우(Education IRA)에는이에대한세제혜택을부여하고, 기부목적으로

인출되는개인연금소득은비과세하며법인의기부금공제한도도인상한다.

2. 감세 일정

가.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율 인하는 새롭게 신설되는 10% 소득세율에 대해 2 0 0 1년도에

1 2 %로 시작하여2 0 0 3년 11%, 2006년에1 0 %로 낮추도록예정되어있다. 기존

의 28%, 31%, 36%, 39.6%의 소득세율은 매년 조정되어 2 0 0 6년에 이르러

2 5 %와3 3 %로낮추어진다.

이러한부시대통령의감세안은지난3월하원에서원안대로통과되었으나, 상

원에서는 지난 5월 새롭게 신설되는 10% 소득세율을 2 0 0 1년도부터 실시하고

상속·증여세율을

연차적으로인하하여

1 0년후에완전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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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28%, 31%, 36%, 39.6%의소득세율은2 0 0 7년까지25%, 28%, 33%,

그리고3 6 %로 낮추는것으로수정통과되었다. 

상·하원의최종적인합의안은소득세율구조는상원안에기본을두어6단계를

유지하면서소득세율인하는하원안과동일하게2 0 0 6년까지낮추기로결정하였

상·하원의최종적인

합의안은소득세율구조는

상원안에기본을두어

6단계를유지하면서

소득세율인하는하원안과

동일하게2 0 0 6년까지

낮추기로결정하였다.

2 0 0 2 1 2 1 5 2 7 3 0 3 5 3 8

2 0 0 3 1 1 1 5 2 7 2 9 3 5 3 7

2 0 0 4 1 1 1 5 2 6 2 8 3 4 3 6

2 0 0 5 1 1 1 5 2 6 2 7 3 4 3 5

2006 이후 1 0 1 5 2 5 2 5 3 3 3 3

신설 현행1 5 % 현행2 8 % 현행3 1 % 현행3 6 % 현행3 9 . 6 %

<표4> 하원의소득세율인하계획(부시대통령안)

(단위: %)

주: 새롭게신설되는10% 소득세율은2 0 0 1년부터12% 적용.
자료: Joint Committee on Taxation, Feb. 2001.

2 0 0 2∼2 0 0 4 1 0 1 5 2 7 3 0 3 5 3 8 . 6

2 0 0 5∼2 0 0 6 1 0 1 5 2 6 2 9 3 4 3 7 . 6

2007 이후 1 0 1 5 2 5 2 8 3 3 3 6

신설 현행1 5 % 현행2 8 % 현행3 1 % 현행3 6 % 현행3 9 . 6 %

<표5> 상원의소득세율인하계획

(단위 : %)

주: 새롭게신설되는10% 소득세율은2 0 0 1년부터적용.
자료: U. S. Congress

2 0 0 1∼2 0 0 3 2 7 3 0 3 5 3 8 . 6

2 0 0 4∼2 0 0 5 2 6 2 9 3 4 3 7 . 6

2006 이후 2 5 2 8 3 3 3 5

현행2 8 % 현행3 1 % 현행3 6 % 현행3 9 . 6 %

<표6> 최종적인소득세율인하합의안

(단위 : %)

주: 2001년7월1일부터적용.
자료: Joint Committee on Taxation, May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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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상원안과다르게 2 0 0 2년부터 실시하는세율인하를2 0 0 1년 7월 1일부

터 실시하며최고세율도1% 더낮추어3 5 % ( 2 0 0 6년)로낮추기로결정하였다. 

지난3월하원에서통과된 자녀세액공제인상및 부부합산신고에대한특별공

제 계획은<표7 >과같다.

그러나 상원에서는지난5월 11일자녀세액공제를2 0 0 1년부터 6 0 0달러로 인

상하여 2 0 0 4년에 7 0 0달러, 2007년에 8 0 0달러, 2010년에 9 0 0달러, 그리고

2 0 11년에 1 , 0 0 0달러를 공제해주고, 부부합산특별공제는 2 0 0 7년 이후에 시행

하는것으로합의하였다.

상·하원의최종적인합의안에서2 0 0 1년부터자녀세액공제액을6 0 0달러로인

상하여 2 0 0 5년에7 0 0달러, 2009년에8 0 0달러, 2010년에1 , 0 0 0달러를공제하

기로의견을모았다.

나. 상속·증여세

지난4월미 하원에서는상속·증여세의세율을2 0 0 2년부터조정하여2 0 11년

에 완전히 폐지하기로합의하였다. 그러나상원에서는상속세의세율을 2 0 0 3년

부터 조정하여 2 0 11년에 이르러 폐지하며, 상속재산에 대한 공제한도도 최고

4 0 0만달러( 2 0 1 0년)까지대폭증액하는것으로의견을 모았다. <표9 >에서는현

상·하원의최종적인

합의안에서2 0 0 1년부터

자녀세액공제액을

6 0 0달러로인상하여

2 0 0 5년에7 0 0달러,

2 0 0 9년에8 0 0달러,

2 0 1 0년에1 , 0 0 0달러를

공제하기로

의견을모았다. 

자녀세액공제액 5 0 0 6 0 0 7 0 0 8 0 0 1 , 0 0 0

현행 2 0 0 1∼2 0 0 4 2 0 0 5∼2 0 0 8 2 0 0 9 2010 이후

<표8> 자녀세액공제인상합의안

(단위: 달러)

자료: Joint Committee on Taxation, May 2001.

자녀세액공제액 5 0 0 6 0 0 7 0 0 8 0 0 9 0 0 1 , 0 0 0

부부합산신고에대한특별공제 없음 6 0 0 1 , 2 0 0 1 , 8 0 0 2 . , 4 0 0 3 , 0 0 0

현행 2 0 0 2 2 0 0 3 2 0 0 4 2 0 0 5 2006 이후

<표7> 하원의자녀세액공제인상및 부부합산특별공제계획

(단위: 달러)

자료: Citizens for Tax Justice, Feb. 1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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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최고세율인5 5 %의 경우를예로들어폐지 일정을설명하고있다. 

상·하원의 최종적인 합의안에서는 대부분 상원안에 기초하여 최고 상속세율

을 2 0 0 2년에5 0 %로 낮추며점진적으로4 5 % ( 2 0 0 7년)까지낮추기로하였으며,

상속세 공제액은 현재 6 7 . 5만달러에서 2 0 0 2년에 1 0 0만달러, 2004년에1 5 0만

달러, 2006년에2 0 0만달러, 2009년에3 5 0만달러로대폭인상하며, 상속세를1

년 앞당겨2 0 1 0년에폐지하기로합의하였다. 

3. 총 감세 효과

감세방안은5∼1 0년에걸쳐단계적으로시행되어1 0년차에 가서감세효과가

극대화될것으로예상된다. 선거기간중감세규모는세율인하에따른1조3천억

달러와함께감세로발생하는이자비용약 3천억달러를포함하여1조6천억달러

로 예상되었다. 그러나올해들어재정흑자폭이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되어최

근 언급되고있는1조 6천억달러는순수한세율인하로발생하는규모를의미하

고 이에따른이자비용은약 4천억달러에이르기에총 감세규모는2조달러로논

의되고 있다. 한편 Auerbach and Gale(2001)에 의하면 A M T ( a l t e r n a t i v e

minimum tax) 조정까지도고려할경우그 규모는이자비용을포함하여실질총

감세규모는2조5천억달러에이른다고주장하고있다.

그러나 지난5월초에이루어진2 0 0 2년도예산안 통과등에의해11년에걸쳐

상·하원의

최종합의안에서는

최고상속세율을

2 0 0 2년에5 0 %로

낮추며점진적으로

4 5 % ( 2 0 0 7년)까지

낮추기로하였으며, 

상속세를2 0 1 0년에

폐지하기로하였다. 

2 0 0 2 5 3 5 0

2 0 0 3 5 3 4 9

2 0 0 4 4 9 4 8

2 0 0 5 4 9 4 7

2 0 0 6 4 9 4 6

2 0 0 7∼1 0 4 7 4 5

2 0 1 1 완전폐지 완전폐지

하원 상원

<표9> 최고상속세율 폐지일정

(단위 : %)

자료: U. S. Con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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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3 , 5 0 0억달러를감세하는것으로의회합의가이루어졌다. 이합의안의특징

은 세율인하를2 0 0 1년부터실시하여첫해에약 1천억달러의감세효과를기대하

고 있다는것이다.

Ⅳ. 감세정책 관련 논쟁

1. 조세의공평성과 상속세 폐지

<표1 0 >에서보듯이 감세정책에따른 효과는 개인소득세율인하가 가장크며,

그 다음으로상속·증여세의폐지와자녀세액공제인상, 부부합산신고자에대한

특별공제순서이다. 이번절에서는개인소득세율인하, 자녀세액공제인상및 부

2 0 0 2년도

예산안통과등에의해

1 1년에걸쳐

1조3 , 5 0 0억달러를

감세하는것으로

의회합의가이루어졌다.

○개인소득세율인하

- 5단계(15%, 28%, 31%, 36%, 39.6%)에서4단계( 1 0 % , 7 , 2 7 0억

15%, 25%, 33%)로인하조정

○상속·증여세폐지

- 상속·증여세율을연차적으로인하하여 1 0년 후폐지 2 , 3 6 0억

○자녀세액공제인상

- 적용대상확대및 세액공제를 1 , 0 0 0달러로 두배인상 1 , 6 2 0억

○부부합산신고자에대한특별공제

- 배우자(적은소득자) 소득의1 0 %를 소득공제 8 8 0억

*2 0 0 6년3만달러가 공제한도

○표준공제자에대한기부금공제인정

- 개별공제를하지않는 경우에도기부금을일정 한도내에서 공제 7 6 0억

○기타감세 방안

- 연구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영구화

- 교육준비금에대한공제한도인상 3 1 0억

- 기부목적으로인출되는개인연금소득비과세

- 법인의기부금공제한도인상 등

총 감세효과 1조3 , 2 0 0억

감세방안 감세효과

<표10> 감세방안별감세효과(선거기간중)

(단위: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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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산신고자에대한특별공제에따른조세형평성문제와상속·증여세의폐지

에 대한찬반논쟁등에 대해알아보자.

가. 감세에따른형평성

사망자의2 %에게만적용되는상속세의폐지, 고소득층에보다유리한세율인

하 등으로인해부유층에유리한감세안이라는비판이선거기간부터꾸준히제기

되고있다. 

‘The Citizens of Tax Justice’는 상위1 0 % (연간소득1 0만달러이상) 가구에

감세혜택의60% 이상이돌아가며, 하위6 0 % (연간소득4 . 4만달러이하) 가구에

게는 1 2 . 7 %의 혜택만이 돌아간다고분석했다
2 )

. 1%의 소득상위계층(연간소득

3 7만달러 이상)은 연평균 5만 4 , 4 8 0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림으로써 전체

감세혜택의4 5 %가 이들에게돌아간다. 하위2 0 %의 소득계층(연간소득1 . 5만달

러 이하)의경우전체감세혜택의0 . 8 %만이그들에게돌아가며, 연평균4 7달러

의 혜택을받음으로써주당1달러의혜택도받지못하고있다. 이를바탕으로민

주당도감세혜택의4 0 %가 1 %에불과한부유층에돌아간다고비판하고있다.

그러나 지난 5월에 상원에서 통과된 소득세 인하안을 이용하여 분석할 경우

‘The Citizens of Tax Justice’는 상원안에 의해상위 10% 가구에감세혜택의

54.6%, 하위 60% 가구에 1 5 . 7 %의 혜택만이 돌아간다고 분석하였다
3 )

. 특히,

1 %의 소득 상위계층에게전체 감세혜택의 3 5 % (연평균 4만 4 , 2 9 3달러의 세금

감면혜택)가돌아가는것으로나타나하원에서통과된감세안에비해그 혜택이

줄어들었다.

중립적 입장에 있는 의회의‘Joint Committee on Ta x a t i o n’은 2 0 0 5년의 경

우 감세혜택의절반 이상이 1 0만달러 이상의 소득자에게귀속될 것으로 예상하

고 있다.

폴 크루그먼도부시대통령의감세안은부유층에게만혜택을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현재미국에서개인이 내는연방세금에는급여세, 소득세, 상속세등

이 있으나, 이중급여세는고정세율1 5 . 3 %로 연방세금의가장큰 부분을차지하

고 있으면서도 이번 감세안에서 급여세 부분은 제외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율은대부분 1 0 %를 넘지않으나 고소득자의경우3 0 %에 이르기 때문에

대부분의미국인들이내는세금은그대로둔 채, 부유층이내는소득세와상속세

상속세의폐지, 

고소득층에보다유리한

세율인하등으로인해

부유층에유리한

감세안이라는비판이

선거기간부터꾸준히

제기되고있다.

2) 부시 대통령의 감세안이
2 0 0 1년 현재 완전히 시
행되었을 경우를 상정하
여계산된추정치이다.

3) 감세안이 2 0 0 1년 현재
완전히 시행되었을 경우
를 상정하여계산된 추정
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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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Committee 

on Taxation’은

2 0 0 5년의경우

감세혜택의절반이상이

1 0만달러이상의

소득자에게귀속될것으로

예상하고있다. 

[그림 4] 부시대통령의감세안에 따른소득세부담감소율

주: 부부가모두소득이있는경우더높은비율의공제혜택을받게됨. 
F I C A와주정부소득세는제외함.

소득원이 1명이며 자식이 2명인 가구

[그림 5] 총조세부담률

자료: Tom Petska, Mike Strudler and Ryan Petska(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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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대대적인감면및 폐지를 하려고하고있다고주장한다. 한편세율인하

가 감세안에포함될경우감세비율은저소득층이높겠지만절대적인감세액은상

위 소득계층이클 수밖에없을것이라고언급하였다.

이에반해선거운동기간중부시대통령은상위1 %가 연방소득세의1 / 3을 납

부하지만감세혜택은1 / 5만 돌아간다고주장했다(상속세폐지효과는제외) .

레이건 대통령의30% 포괄적감세정책이후최고상위1% 부유층의총 조세

부담률은 1 7 . 4 % ( 1 9 8 1년)에서 2 7 . 2 % ( 1 9 8 8년)로 증가했다. 그후 부담률은 계

속적으로증가하여3 2 . 6 % ( 1 9 9 7년)에이르렀다( [그림5] 참조) .

즉, 최고상위1% 부유층이납부한세금이전체조세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이

높아졌다고해서곧 그들이더 많은세금을부담하고있다고말하기는어렵다. 그

이유는 최고상위1 %의 부유층이이전에비해더욱소득이 높아져서세금을 많

이 납부하고있는것이기때문이다( [그림6] 참조) .

[그림7 ]에서보는바와같이레이건대통령이감세정책을시행한1 9 8 0년대의

경우부유층의유효세율(혹은평균세율)은하락하였으며, 이러한감세정책은소

득이낮은계층일수록별 영향을미치지못했다. 

레이건대통령의

30% 포괄적감세정책

이후최고상위1% 

부유층의총조세부담률은

1 9 8 1년 1 7 . 4 %에서

1 9 8 8년 2 7 . 2 %로

증가했다. 

그후부담률은

계속적으로증가하여

1 9 9 7년 3 2 . 6 %에

이르렀다

[그림 6] 계층별실질소득추이( 1 9 8 2∼8 4년 기준)

자료: Tom Petska, Mike Strudler and Ryan Petska(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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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클린턴대통령이증세정책을시행한후 부유층의유효세율은다시증가하

였으나그 밖의계층에는별 영향을주지못했다. 따라서감세정책은부유층의유

효세율을 감소시키고 증세정책은 부유층의 유효세율을 증가시켰으나 대부분의

소득계층에는크게영향을주지 못하였다.

나. 상속·증여세폐지

미국의 상속세는1 9 1 6년 시행되었다. 1998 회계연도의상속세 세수는 2 4 0억

달러로 총세수의 1 . 4 %였고, 유산 중 과세대상(건수 기준)은 1 . 9 %인 약 5만명

내외였다. 유산가격 5 0 0만달러를 초과하는 2 , 4 0 0건이 상속세의 50% 이상

( 1 9 9 7년 기준)이었다. 상속세를폐지할 경우 향후1 0년간 2 , 3 6 0억달러의 연방

정부세수의감소가예상된다.

민주당과 미국의 억만장자들은 상속세 폐지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윌리엄 H

게이츠 시니어(빌게이츠마이크로소프트사장의 부친)가상속세폐지반대운동

을 주도하고있다. 그들은상속세폐지안은억만장자들의자녀는더욱부자로만

들어줄 것이며또 이로인해생기게될 정부수입의감소는 결국사회보장, 의료

감세정책은

부유층의유효세율을

감소시키고증세정책은

부유층의유효세율을

증가시켰으나대부분의

소득계층에는크게

영향을주지못하였다.

[그림 7] 유효세율변화

자료: Tom Petska, Mike Strudler and Ryan Petska(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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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등의수입감소로이어질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 그리고상속세를납부하

는 대신자선단체나기금등을통해가난한사람들을지원해주었던문화가점차

사라지게되기때문에기부문화에치명적인타격을줄수 있다고우려하고있다.

반면 미국공화당은 상속세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 상속·증여세는이미과세

가 된 재산에대해다시과세하는성격이있으므로전체적인경제성장에방해요

인이된다고주장한다. 또한소득세와상속·증여세등을합산할경우저축에대

한 한계세율이6 8 %에 이르러자녀와손자들을위해보다많은저축을하고자하

는 사람들의의욕을 저하시키고있다고 언급한다. 특히조그마한사업을 하거나

농사를유산으로받은경우재산은있으나현금이없어상속·증여세를납부하기

위해재산을 처분하는경우도 발생한다. 1993년조사에 의하면 9 0 %의 유산상

속자들이유산을상속받은지 3년안에실패를하며, 이에대한원인중의하나로

상속·증여세를언급하고있다. 상속·증여세를폐지함으로써집안대대로내려

오는사업이나농사등 미국이전통적으로지켜온것을유지할수 있다는것이그

들의주장이다. 

2. 경기부양효과와 물가 상승

당초과도한 재정흑자를납세자에게돌려주고세부담의공평성을높이기위하

여 제안된 감세안이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정책의 한

미국의민주당과

억만장자들은

상속세폐지방안에

반대하고있다.

- 노력의대가를 자손에게 물려주려는 - 중소기업인과농민은과세대상중 5% 

중소기업인과농민에게 지나친 부담 미만으로, 대재산가만실질적 수혜자

- 이미 소득세를 납부한 재산에다시상속세를 - 과세대상인자산은대부분 과세되지않았던

과세함은중복과세 미실현이익으로중복과세 문제 미미

- 최고세율5 5 %는과도 - 교회, 학교등공익법인에 대한기부감소

- 투자와 저축의욕 저하시킴. : 60억달러감소예상

- 세수 감소로사회보장재원 부족: 2,360억달러

세수 감소예상

폐지찬성론(공화당) 폐지반대론(민주당)

<표11> 미국공화당과민주당의 상속·증여세폐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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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으로더욱거론되고있다. 

하원의 공화당 원내총무인 딕 아미 의원은 감세안의 경기부양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감세효과가 2 0 0 1년부터 나타나도록 소급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다. 일부에서는2 0 0 2∼2 0 0 6년 동안의점차적인세율인하대신2 0 0 1∼2 0 0 2년

동안의집중적인인하를주장하고있다.

경제학자들은감세정책으로인한경기부양에부정적입장을나타내고있다. 최

근 미국경제협회의연례모임에참석한경제학자들은감세정책이경착륙을막기

위한수단으로사용되는 것을반대한다는입장을 피력했다. 이들은대부분의세

법개정이시기적절하게이루어지기어렵고, 세법개정효과가나타나는시점에서

는 경기가회복되어오히려경기과열을부추길가능성을지적하고있다. 

폴 사무엘슨은재정정책이단기적인경기부양수단으로는최선의 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폴 크루그먼은 경기가 장기침체 상태라면 감세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이제막 침체되기시작된 경제사이클을회복시키기위

해 감세정책을사용하는것은아무이득이없는일이라고주장하면서앞으로1 0

년간감세를해도현재의소비가늘지않기때문에또 다시수천억달러의예산을

증가시키게될 것이라고주장했다. 부시행정부가주장하고있는1조6천억달러

의 감세정책은 소수의 부유층에게만 이익을 가져다 줄 뿐 경기부양에는효과가

없다고주장했다. 즉, 감세정책이소비를촉진해경기를진작한다고하지만정작

가장큰 혜택을입는소수부유층은소비규모가그만큼늘지않기때문에별 효

과가 없으며 오히려 정부의 재정적자와 물가 상승만을 불러온다고 설명하고 있

다. 스티글리츠는소비성향이낮은부유층에혜택이많아소비증가효과가미미

하게되는 등 경기부양효과가적다는점을지적했다.

월 스트리트에있는경제전문가들은일반적으로감세를 지지하며, 경기부양을

위해서는세율인하가필요하다는입장이다. 특히, 기업측에서는세수감소효과

가 큰 소득세율인하폭을줄이는대신에감가상각등 기업의투자를촉진하는세

법개정이필요하다고주장하고있다.

부시대통령은기본적으로정부의 재정흑자는납세자인국민의 이익으로전환

돼야하며감세조치가인플레이션을촉발할 만큼큰 영향을 주지않을것이다라

고 주장한다. 미국민들은그 동안미국이시행한감세정책으로인해침체된경기

를 호황으로이끄는데성공했기때문에감세정책을지지하고있다.

당초과도한재정흑자를

납세자에게돌려주고

세부담의공평성을

높이기위하여제안된

감세안이최근의

경기침체로인하여

경제회복을위한

재정정책의한수단으로

거론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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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정책으로 인하여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이 동시에 우상향할 경우 실질

G D P는증가하지만총공급곡선과총수요곡선의이동폭에의해물가상승률이결정

된다. [그림2 ]에서보는초기의균형인점A에서물가상승이거의없이점E로이

동함으로써실질G D P를 증가시킬수 있지만, [그림8 ]에서보듯이 총공급곡선의

이동이총수요곡선의이동에비해미미할경우높은물가상승이일어나게된다.

3. 재정수입규모 및 부채 상환

가. 이론적주장

감세정책으로인해정부의 세수입이어떻게 변할지는많은경제학자들에의해

연구되고있는데학자들은이에대해서로상반된주장을펼치고있다. 

H e l l e r ( 1 9 7 8 )는 감세를 할 경우 가처분소득을증가시키고케인즈의 승수효과

(multiplier effect)에의해총소득을증가시켜감세로인한세수입감소를보충하

고도남는많은세수입을발생시켜궁극적으로세수의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공급측면의효과(supply effect) 없이순수한 케인즈의승수효

과에 의해서도 감세를 통한 세수입 증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세정책으로인해

정부의세수입이

어떻게변할지는많은

경제학자들에의해

연구되고있는데학자들은

이에대해서로상반된

주장을펼치고있다. 

[그림 8] 총수요곡선과총공급곡선의이동(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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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i e f e r ( 1 9 7 9 )는 승수효과가그리크지않기에 승수효과만으로는세수입을 전보

다 많은 수준으로 올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Mankiw and Summers(1984)도

1 9 8 2년에실시된 감세정책의결과를 보면통화정책에의한효과를 제외할 경우

감세정책 실시는 소득 증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했다.

F u l l e r t o n ( 1 9 8 2 )은 감세가세수입에미치는 영향을연구하면서노동공급탄력성

이 클 경우감세정책으로도세수입이예전수준으로보전될수 있다고보았다. 그

러나노동공급탄력성이일정하다는가정아래서평균한계세율을낮출경우세수

입은감소할수 있다고주장했다. Gwartney and Long(1984)은과세제도의여

러 요인들이개인비용을증가시키기때문에 일정소득이하의경우세율을 낮출

경우 세수입을 증가시킬 있다고 주장했고, Linsey(1983)는높은 유효한계세율

을 낮출경우조세회피가감소하여오히려세수를증가시킬수있다고주장했다.

나. 재정흑자규모

부시 대통령과 미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은향후 1 0년 간

( 2 0 0 2∼2 0 11) 예상되는연방정부의재정흑자는모두5조 6천억달러에이를전

부시대통령은

예산내흑자를이용하여

감세를실시하고

약 1조달러는예비비로

운영하며, 예산외흑자중

2조원을이용하여부채를

상환하려고하고있다.

2 0 0 1 2 , 1 3 7 1 , 8 5 3 2 8 4 1 2 7 1 5 7

2 0 0 2 2 , 2 2 1 1 , 9 3 8 2 8 3 1 1 2 1 7 1

2 0 0 3 2 , 3 2 4 1 , 9 9 0 3 3 4 1 4 1 1 9 4

2 0 0 4 2 , 4 3 8 2 , 0 5 0 3 8 7 1 7 6 2 1 1

2 0 0 5 2 , 5 6 9 2 , 1 2 9 4 4 0 2 0 3 2 3 7

2 0 0 6 2 , 6 9 8 2 , 1 8 2 5 1 6 2 6 3 2 5 3

2 0 0 7 2 , 8 3 6 2 , 2 5 0 5 8 6 3 1 5 2 7 2

2 0 0 8 2 , 9 7 9 2 , 3 2 7 6 5 2 3 6 3 2 8 9

2 0 0 9 3 , 1 3 1 2 , 4 0 5 7 2 6 4 2 2 3 0 4

2 0 1 0 3 , 3 0 2 2 , 4 8 7 8 1 4 4 9 0 3 2 4

2 0 1 1 3 , 4 8 3 2 , 5 7 9 9 0 4 5 6 0 3 4 4

2 0 0 2∼2 0 1 1 2 7 , 9 8 1 2 2 , 3 3 8 5 , 6 4 4 3 , 0 4 5 2 , 5 9 9

세입 세출
재정흑자

예산내 예산외

<표12> 미국의재정흑자예측치

(단위: 10억달러, %)

자료: White House, Feb.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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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라고밝혔다. 

이중예산내(on-buget) 흑자가약 3조1천억달러이며사회보장제도관련예산

외(off-budget) 흑자는약 2조 5천억달러이다. 이러한예산내 흑자는 세금을 낮

추거나(감세), 정부지출을증가시키거나, 또는부채를 갚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예산외흑자는대부분Social Security Surplus로서사회보장제도와연관된곳에

사용하거나혹은공공채무를변제하는목적으로만사용가능하다. 

부시대통령은예산내흑자를 이용하여감세를 실시하고약 1조달러는예비비

로 운영하며, 예산외흑자중2조원을이용하여부채를상환하려고하고있다.

그러나민주당은특히부시행정부의감세안은만성적인재정적자에시달렸던

레이건과부시전대통령시절로국가경제를회귀시킬우려가크다며부시대통령

의 예산안을강력히 반대하고있다. 재무장관을역임했던로버트 루빈시티그룹

회장은감세정책으로인해미국은1 9 9 0년대초의천문학적인예산적자상황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중립적인 의회기구인 Joint Committee on

Ta x a t i o n은 감세안으로인해국고수입이1 0년간2조2천억달러정도줄어들 것

이라고 전망했다.  Auerbach and Gale(2001)은예산내 흑자는 약 1조∼1조7

천억달러에그칠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

민주당은특히

부시행정부의감세안은

만성적인재정적자에

시달렸던레이건과

부시전대통령시절로

국가경제를회귀시킬

우려가크다며

부시대통령의예산안을

강력히반대하고있다.

2 0 0 1 5 , 6 3 7 2 , 4 6 3 3 , 1 7 4 - 3 , 1 7 4

2 0 0 2 5 , 6 6 6 2 , 7 1 9 2 , 9 4 7 - 2 , 9 4 7

2 0 0 3 5 , 7 2 3 3 , 0 0 7 2 , 7 1 5 - 2 , 7 1 5

2 0 0 4 5 , 7 7 7 3 , 3 1 4 2 , 4 6 3 - 2 , 4 6 3

2 0 0 5 5 , 8 4 6 3 , 6 4 0 2 , 2 0 6 - 2 , 2 0 6

2 0 0 6 5 , 9 0 1 3 , 9 8 8 1 , 9 1 2 - 1 , 9 1 2

2 0 0 7 5 , 9 3 9 4 , 3 5 5 1 , 5 8 5 - 1 , 5 8 5

2 0 0 8 6 , 1 4 1 4 , 7 3 7 1 , 4 0 4 - 1 7 8 1 , 2 2 6

2 0 0 9 6 , 4 1 7 5 , 1 3 8 1 , 2 7 9 - 4 5 2 8 2 7

2 0 1 0 6 , 7 7 0 5 , 5 6 2 1 , 2 0 8 - 8 2 7 3 8 1

2 0 1 1 7 , 1 5 9 6 , 0 0 1 1 , 1 5 8 - 1 , 2 8 8 - 1 3 0

총부채 연방정부채무 총공공채무 Uncommitted Fund 순 공공채무

<표13> 미국의부채예측치

(단위: 10억달러)

자료: White House, Feb.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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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레이건과부시전 대통령에의해추진되어온감세정책아래서도총세수

입은계속적인증가추세를보였다. 1980년총세수입은5 , 1 7 0억달러였으며1 0년

후인1 9 9 0년에는세수입이거의2배정도증가한1조달러를넘어섰다. 증세정책

을 펼쳐온클린턴대통령재임기간에도세수는계속적으로증가하여2 0 0 0년에2

조달러가넘는세수입을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소득세

세율구조는4단계로서

다른나라들에비해

세율구조가단순하며

최고세율도낮은편에

속한다. 또한소득세가

차지하는비중은낮기

때문에우리나라에서

감세를실시할경우

소비지출을크게

진작시키기에는

한계가있다. 

1 9 7 9 2 1 8 6 6 1 3 9 1 9 2 2 4 6 3 -

1 9 8 0 2 4 4 6 5 1 5 8 2 4 2 6 5 1 7 1 1 . 6

1 9 8 1 2 8 6 6 1 1 8 3 4 1 2 9 5 9 9 1 5 . 9

1 9 8 2 2 9 8 4 9 2 0 1 3 6 3 3 6 1 8 3 . 1

1 9 8 3 2 8 9 3 7 2 0 9 3 5 3 0 6 0 1 - 2 . 8

1 9 8 4 2 9 8 5 7 2 3 9 3 7 3 4 6 6 6 1 1 . 0

1 9 8 5 3 3 5 6 1 2 6 5 3 6 3 7 7 3 4 1 0 . 1

1 9 8 6 3 4 9 6 3 2 8 4 3 3 4 0 7 6 9 4 . 8

1 9 8 7 3 9 3 8 4 3 0 3 3 2 4 2 8 5 4 1 1 . 1

1 9 8 8 4 0 1 9 5 3 3 4 3 5 4 4 9 0 9 6 . 4

1 9 8 9 4 4 6 1 0 3 3 5 9 3 4 4 8 9 9 1 9 . 0

1 9 9 0 4 6 7 9 4 3 8 0 3 5 5 6 1 , 0 3 2 4 . 1

1 9 9 1 4 6 8 9 8 3 9 6 4 2 5 1 1 , 0 5 5 2 . 2

1 9 9 2 4 7 6 1 0 0 4 1 4 4 6 5 6 1 , 0 9 1 3 . 4

1 9 9 3 5 1 0 1 1 8 4 2 8 4 8 5 1 1 , 1 5 4 5 . 8

1 9 9 4 5 4 3 1 4 0 4 6 1 5 5 5 8 1 , 2 5 9 9 . 0

1 9 9 5 5 9 0 1 5 7 4 8 4 5 7 6 3 1 , 3 5 2 7 . 4

1 9 9 6 6 5 6 1 7 2 5 0 9 5 4 6 1 1 , 4 5 3 7 . 5

1 9 9 7 7 3 7 1 8 2 5 3 9 5 7 6 3 1 , 5 7 9 8 . 7

1 9 9 8 8 2 9 1 8 9 5 7 2 5 8 7 5 1 , 7 2 2 9 . 0

1 9 9 9 8 7 9 1 8 5 6 1 2 7 0 8 1 1 , 8 2 7 6 . 1

2 0 0 0 1 , 0 0 4 2 0 7 6 5 3 6 9 9 2 2 , 0 2 5 1 0 . 8

개인소득세 법인세 사회보장세 소비세 기타 총합계
증가율

<표14> 미국의조세수입

(단위: 10억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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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시사점

1. 조세 감면

정부가감세에의한재정정책을실시할경우앞에서언급하였듯이경제전체의

총수요와총공급에영향을미치게된다. 우선우리나라에서감세정책을실시할경

우총수요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자. 감세는우리나라국민들의가처분소득을증

가시켜총소비지출을증가시키게한다. 이와같은총소비지출의증가는곧 경기

를진작시켜국민소득증대로이어지게된다. 이러한감세에의한재정정책이얼마

나 큰 효과를나타내느냐하는것은감세에의해얼마나큰 폭으로소비지출의증

가가이루어지는가에달려있다. 미국의경우부시대통령의감세혜택이대부분고

소득층에게돌아가기때문에이들고소득층의소비는감세에의해크게증가하지

않으므로경기부양에대해부정적인시각을나타내는의견도대두되고있다. 한편

우리나라와함께장기적인불황을겪고 있는 일본의감세정책에대한 연구에서도

C a r r o l l ( 2 0 0 0 )은 일본자료를이용하여감세정책이경기부양에미치는영향을분

석하였는데이논문에서그는영구적인감세정책이일본사람들의소비지출을증가

시키지못하기때문에감세정책을통한일본의경기부양은어렵다고결론지었다.

현재우리나라의소득세세율구조는4단계로서다른나라들에비해세율구조가단

순하며최고세율도낮은편에속한다. 또한소득세가차지하는비중은낮기때문에

우리나라에서감세를실시할경우소비지출을크게진작시키기에는한계가있다. 

감세정책의 효과에 대해 총공급측면을 강조하는 공급경제학자의 주장은 미국

의 레이건 대통령시절 크게 우세하였다. 공급경제학자들은감세를 실시할 경우

국민과기업들은더 많은소득을얻게되고이로써더 많이일하고투자함으로써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고 세수입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노동공급의 탄력성이 크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에서도미국의노동공급이탄력적인가에대해많은논쟁이있으며이러한이

유로정책효과에대해의구심을나타내기도한다. 현재미국에비해우리나라노

동시장의유연성이더 나은편은아니다. 따라서감세를통한총공급의증가는미

국보다도그 효과가작을것으로생각된다. 한편조세수입측면에서도우리나라

가 감세를 실시할경우세수입이감소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가 있다. Agell and

Agell and

P e r s s o n ( 2 0 0 0 )은

감세정책으로세수입을

증가시킬확률이

OECD 국가중에서

우리나라가가장작다는

결론을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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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e r s s o n ( 2 0 0 0 )은 감세정책으로재정수입을증가시킬수 있는지에대해연구를

하였다. 이 논문에서 주목을 끄는 부분은 OECD 자료를 이용하여 각 회원국의

세율이과연래퍼곡선에서어느위치에있는지, 즉앞의[그림3 ]에서보듯이각

회원국들의세율이점A에위치하고있는지혹은점B에위치하고있어감세정책

을 실시할경우세수입을증가시킬수 있을지에대해연구하였다. 그결과모형에

사용된 모수에 의해 결과가 민감하게 변할 수 있지만 그들이 사용한 2 3개국 중

우리나라가가장점A에가깝게 위치하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세정책으

로 세수입을증가시킬확률이OECD 국가중에서우리나라가가장작다는 결론

을 얻었다. 

현재미국에서는향후1 0년간발생할5조6천억달러의흑자를어떻게유용하게

이용할것인가에대한논의가한창이며, 이와더불어등장한것이감세정책이다. 그

러나우리나라에서감세를실시하기에는재정의건전성달성과공평과세문제라는

제약으로인해쉽지않을것으로보인다. 감세정책으로단기적경기부양효과는있

을 수있겠지만미국과달리장기적으로세수기반확충이시급한현시점에서감세

정책은적절하지않을수 있으며우리나라의경우 국채/GDP 비율이안정되지않

았고, 금융구조조정에사용된대규모지급보증채의만기도래등을감안할때재정

안정이필수적이다. 또한많은재정·금융정책이시행되고있는바다른정책과중

복되거나혹은시차문제로인해의도하지않은효과가발생할수있으며, 현재세수

기반이편중되어있는상황에서감세정책은공평과세문제를야기할수도있다.

2. 상속세폐지 논의

미국에서논의되고있는상속세폐지를우리나라에적용시키는것은부적절한것

으로판단된다. 이를재정환경, 조세환경, 사회환경등세가지측면에서살펴보자.

재정환경면에서미국은 재정흑자의처리를 위한감세방안으로상속세폐지가

거론되고있으나우리나라는재정적자상태이기에서로다른상황이다.

조세환경또한미국은모든형태의경제적이익(근로, 사업, 임대소득, 이자, 배당,

이혼부양비, 연금소득, 주식양도차익등)에대해포괄주의에입각해서과세하고있

으며, 전반적으로소득과세가잘이루어지고있어, 이를보완하는장치인상속·증여

세를계속적으로존치할필요성이적다. 그러나우리나라는열거주의에의해소득세

우리나라에서

감세를실시하기는

재정의건전성달성과

공평과세문제라는

제약으로인해쉽지

않을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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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과세하고있고전반적인납세수준이아직낮으므로이를보완할필요성이있다.

사회환경 면에서는 미국은 기부문화와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하였기 때문에 우

리나라에비해상속하려는의지가 강하지 않고, 노후를자녀에게의지하려는경

우도적다. 그러나우리나라는소득분배개선요구, 재벌에대한인식등의영향

으로상속·증여세제를강화하여야한다는여론이아직높은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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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에서인터넷이본격적으로이용되기시작한 지 아직1 0년이채 안 되

지만전자상거래는이미우리에게친숙하게다가와 있다. 정보화로대표되는시

대적인 변화속에서새로운 상거래 형태인 전자상거래의증가가 매우빠르게 이

루어지고 있음을 체험하고있는것이다. 물론아직까지전자상거래가국내외 거

래 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은기존의상거래와비교해볼 때 매우낮은수준이라

고 할 수 있으나, 정보기술의발달과 국제적인규제완화및 시장개방등 경제여

건의변화로이러한새로운형태의거래는급속하게증가되고있다. 

인터넷의 보급이 우리보다 앞섰던 선진국에서는 전자상거래가 매우 활성화되

어 사회·경제적으로여러분야에다양한영향을미치고있다
1 )

. 따라서전자상거

래가기존의 법·제도에미치는영향과 그에대한대응책에대하여 많은논의가

이루어지고있다. 조세분야에있어서도마찬가지라고하겠는데, 전자상거래가활

성화된선진국모임인O E C D에서자연스럽게이러한논의를주도하고있다.  

O E C D는 전자상거래의등장으로인하여기존의세제및 조세행정에서야기되

는 많은문제점들의중요성을일찍이 인식하고이를해결하기위하여1 9 9 6년부

정보기술의발달과

국제적인규제완화및

시장개방등경제여건의

변화로전자상거래가

급속하게증가되고있다.

1) 현재는 우리나라가 초고
속인터넷망의 보급에 있
어 OECD 국가 중 가장
앞서있는것으로 나타나
고있다.

전자상거래와 조세
- OECD TAG 보고서-

洪 範 敎 연구위원( h o n g @ k i p f . r e . k r )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
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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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작업반을구성하여본격적으로논의하기시작하였다. 이후1 9 9 7년의핀란드

투르크회의, 1998년의캐나다오타와각료회의를거쳐업계(business) 및비회

원국들의의견을반영하기위하여기술자문그룹( Technical Advisory Groups)을

결성하였고, 2001년2월에이들TA G의논의 결과를발표하기에이르렀다.  

이들TAG 보고서는그 동안의전자상거래관련조세논의에있어상당한진척

을 보이는반면, 아직도해결해야할 문제가많이남아있음을보여주고있다. 여

기서는 이들 보고서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제도 정비에 관한 국제적

논의동향을살펴보고자한다
2 )

. 국제적인논의가지속되는과정이기때문에아직

조세제도정비에관한어떤결론을도출하기에는다소이르다고할 수 있으나, 향

후 우리나라의 제도가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정비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동향을

신속·정확하게파악하는것이중요한의미를가진다하겠다.

Ⅱ. OECD 조세논의동향

1. OECD에서의논의 경위

O E C D에서의논의동향을살펴보기에앞서각 작업반및 기술자문그룹의역할

을 알기위하여 그 동안의 논의경위를 간단히 살펴보고자한다. OECD는통신

혁명이세제및 조세행정에미치는영향에대한중요성을일찍이인식하고이 문

제에대하여본격적으로연구하기위해1 9 9 6년 6월에재정위원회( C FA) 산하에

작업반(working party)을구성하였다. 

제1작업반
3 )

에서는 기존의 OECD 모델조세조약에서사용되고 있던개념들이

전자상거래에어떻게적용되는가를검토하고, 고정사업장및 사용료소득의개념

에 대한 재정립을 검토하고 있다. 제6작업반
4 )

에서는 O E C D의 이전가격지침이

제대로적용될수 없는상황에대한정보를수집하고이를보완하기위한작업을

하고있으며, 제8작업반
5 )

에서는전자상거래가전반적인조세순응및조세회피등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한편 소비세 특별 위원회( S p e c i a l

sessions on consumption taxes)에서는E U와 협력하여 온라인 제품의 공급장

소를결정하는문제와전자상거래로인하여재화와서비스의구분이모호해지는

문제에대하여집중적으로연구하게되었는데, 본위원회는제9작업반
6 )

으로발전

O E C D는전자상거래의

등장으로인하여기존의

세제및조세행정에서

야기되는많은문제점들의

중요성을일찍이인식하고

이를해결하기위하여

1 9 9 6년부터작업반을

구성하여본격적으로

논의하기시작하였다.

2) 이들 보고서는 참고문헌
에수록되어있다.

3) WP No.1 on Double
Taxation and Related
Q u e s t i o n s

4) WP No.6 on Taxation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5) WP No. 8 on Tax
Avoidance and Evasion

6) WP No. 9 on
Consumption Taxes



3 8 2 0 0 1년6월호

현안분석(2)

하였으며, 작업반아래소그룹(Subgroup on Electronic Commerce)을두고소

비세문제를집중적으로다루게되었다.  

작업반들의 작업결과를 토대로 1997년 11월 핀란드의 투르크에서

「Dismantling the Barriers to Global Electronic Commerce」라는주제하에전

자상거래가 조세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국제회의가

개최되었다. 이회의에서세목별로전자상거래가조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논

의가 이루어졌고, 1998년 6월 재정위원회는 조세제도 정비의 기본원칙

( Taxation Framework Conditions)을채택하여오타와 각료회의에상정하였다

( <표 1> 참조) .

1 9 9 8년 1 0월 캐나다의 오타와에서는「A Borderless World - Realising the

Potential of Global Electronic Commerce」라는주제로첫 각료급회의가 개최

되어그 동안의노력을가시화시켰다. 동회의에서는집행방안( i m p l e m e n t a t i o n

o p t i o n s )들이제시되기도하였는데, 그중에서몇 가지중요한예를들면① 전자

상거래가 서버상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될 때, 고정사업장의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것, ② 전자상거래 환경하에서 고정사업장에

대한이윤을 배정하는데 있어특별한규정이 필요할것인지를고려할 것, ③조

세조약상전자상거래로인하여발생하는지불의성격에대하여보다명확하게정

투르크회의에서

세목별로전자상거래가

조세에미치는영향에

대한논의가이루어졌고,

1 9 9 8년6월재정위원회는

조세제도정비의

기본원칙을채택하여

오타와각료회의에

상정하였다.

중립성( n e u t r a l i t y ) 전자상거래상호간또는전통적상거래와전자상거래간조세취급이
중립적이고공평해야함.

효율성( e f f i c i e n c y ) 세무당국의징수비용과납세자의협력비용이최소화되어야함.

명확·간편성 조세원칙은납세자가결과를예측할수있도록분명하고단순해야함.
(certainty and simplicity)

효과·공평성 전자상거래과세는적기에정확한세액을부과하여야하고,
(effectiveness and fairness) 탈세및조세회피의가능성이최소화되어야하며공정해야함.

유연성( f l e x i b i l i t y ) 과세규정도기술및산업발전에탄력적·동태적으로대응할수
있어야함.

기본원칙 내 용

<표1> 조세제도정비의 기본원칙

자료: OECD, “Electronic Commerce: Taxation Framework Conditions,”July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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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할것, ④전자상거래를위한유해한조세경쟁(harmful tax competition)을어

떻게피할수있을것인지에대하여고려할것 등이다. 

1 9 9 8년의 오타와 회의 결과 1 9 9 9년 1월에 5개의 기술자문그룹( Te c h n i c a l

Advisory Groups)이조직되었다. OECD는전자상거래 관련 조세논의에 업계

(business) 및비회원국과의의견교환이매우중요하다는것을인식하고, 이들을

대표하는인사를기술자문그룹에포함시켜이 문제에대하여보다구체적인논의

를 하였다. 이들 기술자문그룹의활동기간은 일단 2년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그

논의결과가2 0 0 1년도초에발표되었다. 

TAG의 5개 그룹은 Income characterization, Business profits,

Consumption tax, Te c h n o l o g y, Professional data assessment로나뉘어있다.

Income characterization, Business profits TA G는 주로소득세및 국제조세문

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제1작업반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Consumption,

Technology TA G는 주로소비세문제에대하여논의하고제9작업반에조언을하

도록되어있다
7 )

. 그리고Professional data assessment TA G는 조세행정에대

하여 논의한 후 Forum on Strategic Management(FSM)에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8 )

.

2. 조세제도및 행정상의 문제점

전자상거래의등장으로인하여발생한 조세제도및 행정상의문제점에대하여

각 세목별로간단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9 )

. 

가. 소비세
1 0 )

첫째, 전자상거래의출현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자가 소비자를 직접만나

거나소비자의소재지국에물리적인사업장을설치하지않고도재화나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이가능하게됨에따라납세의무가어디에서발생했는지를결정하는

중요한기준인공급장소(place of supply)의개념을수정할필요가생겼다.  

둘째, 부가가치세법상재화와서비스는구별되어과세되는데, 인터넷의등장으

로 인하여재화가기존의물리적실체를잃게되기때문에서비스와의구별이매

우 어려워졌다.   

O E C D는

전자상거래관련

조세논의에업계및

비회원국과의의견교환이

매우중요하다는것을

인식하고, 이들을

대표하는인사를

기술자문그룹에포함시켜

이문제에대하여보다

구체적인논의를하였다.

7) Technology TAG는 조
세행정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에대하여 F S M에보
고하기도한다.

8) F S M은OECD 회원국국
세청장(head of revenue
a u t h o r i t i e s )들의 협의체
로서 조세행정과 관련된
전략적 경영에 대하여 논
의하기 위하여 1 9 9 7년에
구성되었다. 1999년에
1 4개국 대표로 구성된
S u b - g r o u p이 결성되어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조
세행정관련 이슈들을 논
의하고있다.

9) 이들문제점에대한자세
한 논의는『재정포럼』
2 0 0 0년 4월호에 게재된
拙稿「전자상거래 관련
조세제도정비에 관한국
제논의 동향」을 참고하기
바란다. 여기서는논의의
전개를 위하여 이들문제
점에 대하여 언급하되,
되도록 간단하게 열거하
는데그쳤다. 

10) 호주에서도 부가가치세
의 일종인 G S T ( G o o d s
and Services Tax)를
2 0 0 0년7월부터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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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부가가치세의과세에 있어제공되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공급장소가 달

라지면 과세여부도 달리적용되어왔다. 그런데전자상거래의발전은 복합적인

서비스의공급을가능하게함으로써서비스유형에따른공급장소의개념을모호

하게만들어 과세처리를위한서비스 유형을 분류할새로운 기준이 필요하게되

었다.

나. 관세

1 9 9 8년 5월의WTO 제2차각료회의에서‘전자상거래에관한WTO 각료선언’

을 채택하여 온라인 거래에 대한 현행의 무관세 관행을 잠정적으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도이에동참하여현재온라인 거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있다.    

전자상거래에대한무관세관행은 거래수단에따른과세차별의문제를야기한

다. 즉동일한내용의상품이라도매개체에따라전통적인매개체의상품에는관

세가부과되고, 전자적인형태의 상품에는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모순이 발생한

다. 이러한체제는과세체계의중립성을훼손하게된다. 

다. 소득세및국제조세

첫째, 인터넷의등장으로말미암아국제적으로물리적인사업장소즉, 외국현

지의고정사업장또는자회사를갖지않고도사업을영위할수 있게됨으로써기

존의고정사업장개념에대한새로운정의가필요하게되었다.  

둘째, 전자상거래와다국적기업의 내부통신망( i n t r a n e t )의 개발로 인하여다

국적기업의다수구성기업이마치단일기업의부서처럼일하게됨으로써정상가

격 원칙( a r m’s length principle)을적용하기가곤란해졌다.  

셋째, 전자상거래를 통한 디지털 정보의 판매 소득을 사업소득( b u s i n e s s

p r o f i t s )으로볼 것인가, 사용료소득( r o y a l t i e s )으로볼 것인가 하는구분이 중요

해진다. 사업소득은고정사업장이없으면원천지국에서비과세되는반면, 사용료

소득은그렇지않기때문이다. 

라. 조세행정

조세행정상에서야기되는문제점으로는우선거래당사자의신원확인및 결정

WTO 제2차

각료회의에서

‘전자상거래에관한

WTO 각료선언’을

채택하여온라인거래에

대한현행의무관세

관행을잠정적으로

유지하기로하였다.

으로써 미국을 제외한 나
머지O E C D회원국은모두
광의의 부가가치세제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여기
서는부가가치세를중심으
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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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어려움을들 수 있다. 둘째로는거래의암호화, 원격조정, 변환장치의사용등

으로세무조사와소득추적이곤란해지고, 셋째, 증거능력이있는자료를획득하

는 것이어려워질수 있다. 넷째, 탈중개화현상( d i s i n t e r m e d i a t i o n )으로원활한

과세를위한과세점(taxing points)이상실되는문제점이있다. 마지막으로조세

피난처및 역외금융기관에대한접근이용이해짐에따라조세회피의가능성이증

가할수 있는점을들 수 있다.

3. OECD TAG 보고서

금년2월에발표된OECD TAG 보고서는그 동안의논의결과를정리한중간

보고서적인성격을 갖는다. 그 동안의 논의를 통하여 소비지 과세 원칙의 확인,

서버의 고정사업장에대한 개념 정리, 사용료소득에대한 구분, 징세 방안등의

분야에서많은진전이있었음을보여주는동시에아직도해결되어야할 문제점들

이 많이남아있음을보여주고있다. 여기서는대체적인결론을본 분야를중심으

로 최근의논의동향을살펴보기로하겠다. 

가. 소비세

OECD 회원국들은1 9 9 8년 1 0월 오타와회의에서디지털제품의거래에대해

서는소비지국과세를 원칙으로한다는 것을확인하였다. 즉소비자가외국으로

부터소프트웨어나정보를구매할때,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또는소비세를공

급자의사업장이있는외국이아니라소비지국정부에납부한다는것이다.

그러나이러한원칙이적용되기위해서는소비지의개념을보다명확하게정립

할 필요가있었다. 소비지의정의에대하여이번에OECD 보고서에서는B 2 B거

래의경우소비측기업의사업거점( r e c i p i e n t’s business presence)을, B2C거래

에 있어서는소비자의통상적인거주지(usual residence)를소비지로보기로 하

였다. B2B거래시사업거점결정의명확한 기준에대해서는아직논란의여지가

있을수 있으나, 그것이어떠한 경우일지라도B 2 B거래의 경우에는수입법인에

의한대리납부내지는신고납부의방법을이용하는것이가능하므로소비지결정

의 문제가심각하지않다고할 수있다.  

그러나 B 2 C거래의 경우에는소비지의 확인(verification) 문제가아직중요한

OECD TAG 보고서는

소비지과세원칙의확인, 

서버의고정사업장에

대한개념정리, 

사용료소득에대한구분,

징세방안등의분야에서

많은진전이있었음을

보여주는동시에아직도

해결되어야할문제점들이

많이남아있음을

보여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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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의 과제로 남아있다. 과세당국으로서는개인의 소비지 신고를 그대로 받아

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고, 업계에서는소비자의 거주지를 확인하는

것이업계의새로운부담이되어서는안 된다는입장이다. 소비지의확인을위한

방안으로서신용카드정보를이용하는방법, IP 주소를이용하는방법등이논의

되었으나, 신용카드번호에 의한정보는 소비지를 정확히 나타낼 수 없고, 또한

이 방법이채택된다면신용카드이외의 다른방법을지불수단으로쓰게하는유

인이될 수 있다는점이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한편, IP 주소의경우에는가

짜 주소를사용할수 있다는점에서기술적인문제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현재

로서는 전자인증(digital certificate)을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

으로판단되어논의가지속되고있다. 

나. 소득세및국제조세

(1) 고정사업장의개념

소득세와관련하여고정사업장이있는경우에만원천지국과세가 가능하기때

문에전자상거래로인한그 개념의수정은매우중요한문제이고, 오랫동안논의

되어왔다. 웹사이트나서버가 고정사업장을형성하는가하는문제에 대하여 이

번의결론은작년에이루어졌던논의결과를확인하였다고볼 수 있겠다. 즉웹사

이트자체는고정사업장을구성할수 없지만, 서버는특정조건을만족시킬경우

에 고정사업장을구성할수있다는것이다. 

서버가고정사업장을구성할수 있는조건으로서사람의개입(on-site human

i n t e r v e n t i o n )은 별개의문제이다. 즉서버의운영및 유지관리를위하여사람이

현지에없어도고정사업장을구성할수 있다. 서버는컴퓨터장치이기때문에당

연히기존의고정사업장보다는쉽게움직일수 있는가능성이있으나, 중요한것

은 실제로움직였는가하는문제로서충분한 기간동안일정한 장소에장치되어

있는경우‘고정( f i x e d )’의 조건을만족시킬수있는것이다. 

또한I S P와 같이자신의서버를이용하는다수의기업을위하여통상적인계약

을 대신수행하여주는경우에는독립적인대리인으로서고정사업장을구성하지

않는것으로본다
11 )

. 끝으로, 서버가광고와같은예비적·보조적인기능에만제

한적으로사용된다면고정사업장을형성하지않는것으로간주한다
1 2 )

.

웹사이트자체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할수없지만, 

서버는특정조건을

만족시킬경우에

고정사업장을구성할수

있다는것이다. 

11) 종 속 적 인 대 리 인
(dependent agent)이
란 이들 기업의 대표성
을 가지고 배타적으로
모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인을 말한다.
이에 비하여 독립적인
대리인( i n d e p e n d e n t
a g e n t )이란 호스트 기
업과 같이 자신의 서버
를 이용하는 다수의 기
업을위하여통상적으로
계약을 대신하여 줄 수
는 있으나, 배타적이아
니라 여러 기업에 대하
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리인을말한다.

12) 영국은 서버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볼 것을 주장하여 이러
한 논의의 결과가
OECD 모델조세조약제
5조에 있는 고정사업장
개념의수정으로이어질
지는 좀더 지켜보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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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료소득

디지털 제품의 판매소득을 사업소득과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문제에 대해

서 이번보고서에서는여러가지예를들어설명하고있다. 고정사업장이나고정

시설이없는경우사업소득은소득의발생지국에서원천징수되지않는반면에사

용료소득은원천징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사용료소득에비하여

사업자들에게유리하게과세되는것이다.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없는경우

사업소득은소득의

발생지국에서

원천징수되지않는

반면에사용료소득은

원천징수되는경우가

많기때문에사업소득이

사용료소득에비하여

사업자들에게유리하게

과세되는것이다. 

•유형재의전자적주문(electronic order processing of tangible products)
•디지털 제품의 전자주문 및 다운로드(electronic ordering and downloading of digital

p r o d u c t s )
•개정판과추가서비스(updates and add-ons)
•소프트웨어나 디지털정보 사용의한시적허용(limited duration software and other digital

information licenses)
•일회 사용을 위하여 다운로드된 디지털 제품이나 소프트웨어(single-use software or other

digital product)
•응용호스팅(application hosting-separate license or bundled contract)
•응용서비스(application service provider)
•ASP 면허료(ASP license fees) 
•웹사이트호스팅(web site hosting)
•자료저장(data warehousing)
•컴퓨터n e t w o r k를 통한고객지원(customer support over a computer network)
•정보검색(data retrieval)
•고급정보의배달(delivery of exclusive or other high-value data)
•광고( a d v e r t i s i n g )
•온라인전문가서비스(electronic access to professional advice)
•정보배달(information delivery)
•대화식의웹사이트 구독(access to an interactive web site)
•온라인쇼핑포털(online shopping portals)
•온라인 경매(online auctions)
•판매유도프로그램(sales referral programs)
•컨텐츠구입거래(content acquisition transactions)
•웹방송의시청·청취(streamed(real time) web based broadcasting)
•전시사용료(carriage fees)
•디지털 제품의다운로드를 허용하는 웹사이트 구독(subscription to a web site allowing the

downloading of digital products)

<표2> 사업소득의예

자료: OECD, “Tax Treaty Characterisation Issues Arising from E-Commerce,”Feb.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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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이용하고자하는의도가아니라개인적인용도를위한목적이라도기

술적인특성상요즈음은디지털제품을다운로드받는과정을필연적으로수반하

게 되므로, 이러한구분에있어중요한것은그 과정이아니라사용목적과대상이

다. 즉사용대상을다운로드받아상업적인목적으로이용한다면, 그것은저작권

( c o p y r i g h t )을 사용하는 것이되기때문에 사용료소득으로분류된다. 또한 대중

에게 공개되지 않은 기술( k n o w - h o w )을 전수하는 대가도 사용료소득으로분류

된다. 이러한목적을제외하고는대부분서비스제공에대한대가로보기때문에

사업소득으로분류하기로하였다. <표2 >와 <표3 >은 TAG 보고서에따른분류의

예를보여주고있다. 

(3) 이전가격

TAG 보고서에서는이전가격문제와관련하여서버를고정사업장으로볼 수 있

다고결론을내림에 따라정상가격원칙( a r m’s length principle)의적용시 사업

장에따른이익의귀속문제를어떻게다룰것인가에대하여몇 가지유형을제시

하고있다.

첫 번째유형은단독서버가고정사업장을구성하는경우, 두번째유형은복수

서버(multiple server)의 경우, 세 번째 유형은 서버를 관리하는 사람

( p e r s o n n e l )이 주재하는경우, 네번째는서버를포함하는고정사업장내에서소

프트웨어와하드웨어의개발이전적으로이루어지는경우이다.  첫번째와두 번

째의경우에는서버가고정사업장으로서의기능을하고는있으나, 관련소프트웨

어의개발이나사업활동에따른위험부담등은모두본부(head office)에서담당

하고있다고 보기때문에, 서버를고정사업장으로보더라도정상가격원칙하에서

서버에 귀속되는 이익은 거의없다고 보고있다. 세 번째와 네 번째의 경우에는

사용대상을다운로드

받아상업적인목적으로

이용한다면, 그것은

저작권을사용하는것이

되기때문에

사용료소득으로분류된다.

또한대중에게공개되지

않은기술을전수하는

대가도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된다. 

•다운로드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electronic ordering and downloading of digital

products for purposes of commercial exploitation of the copyright)

•기술정보의사용(technical information)

<표3> 사용료소득의예

자료: OECD, “Tax Treaty Characterisation Issues Arising from E-Commerce,”Feb.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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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고정사업장에서의기여도와 위험부담 정도를 고려하여 정상가격원칙에따

른 이익의귀속이가능한것으로판단하고있다.

(4) 이중과세의방지

이번TAG 보고서에는이중과세의방지를위한논의결과도포함되어있다. 과

세목적상의거주자에대한정의가나라마다서로다르기때문에자국의거주자에

대하여과세를할 경우, 이중과세의문제가불거지게된다.

이러한문제를회피하기위하여개인의경우에는항구적인주소지( p e r m a n e n t

home), 통상적인거주지(habitual abode), 국적(national), 국가간의상호합의

(mutual agreement) 등의순서로 우선순위를 두어과세목적상의거주지문제

를 해결하는방안이OECD 모델조세조약제4조에제시되어있다. 

마찬가지로법인의경우에도OECD 모델조세조약제4조에서‘실질적인경영

장소(place of effective management)’로 법인의 소재지를결정하게되어있으

나, 이 실질적인경영장소에대한개념정의가불명확한상태이다. 따라서최고

경영진이위치하는곳, 실제로사업이 집행되는곳, 법인등록지, 대주주가주요

결정을내리는곳, 이사회멤버들의거주지등의기준이제시되었다. 그러나새로

운 통신기술의발전은과거와달리이사회멤버들이모두서로다른곳에거주하

면서도 화상회의(video-conference) 등을통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가능

하게하여주기때문에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한논의는 앞으로도계속남아

있는과제라고하겠다. 

다. 조세행정

조세행정에 있어서는 오타와 회의에서 채택된 집행 방안( i m p l e m e n t a t i o n

o p t i o n s )을 실행하기위한논의가계속되어왔다. 새로운IT 기술을이용한납세

자 서비스의개선, 납세자신원확인을위한기술적해결방안, 조세관련정보의

형식등에관한국제적 표준화, 납세순응도를높이기위한방안의강구등에대

하여폭넓게논의를지속해왔다.  

특히 소비세의징세와 관련하여그 동안신고납부( s e l f - a s s e s s m e n t ) /대리납부

(reverse charge), 국외사업자의등록(registration of non-residents), 공급지과

세와양도(tax at source and transfer), 금융기관에의한원천징수( w i t h h o l d i n g

과세목적상의

거주자에대한정의가

나라마다서로다르기

때문에자국의거주자에

대하여과세를할경우,

이중과세의문제가

불거지게된다.



4 6 2 0 0 1년6월호

현안분석(2)

by financial institutions)의네가지 방안에대한장단점을검토하여잠정적인결

론에도달하였다. 즉B 2 B거래는 신고납부/대리납부, B2C거래의경우는 국외사

업자등록방안을잠정적으로채택하기로의견을모았다. B2B거래의경우에는집

행상신고납부/대리납부에커다란 문제가 없을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B 2 C거

래에 있어 국외사업자의 등록방안은‘단순화된 잠정적 접근 방안( S i m p l i f i e d

Interim Approach)’으로서 거론되고 있다. 국외사업자 등록방안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위해서는여러나라와거래하는소액사업자의등록의무를면제해주고,

등록절차를표준화시키며동시에단순화시키는등의조치가필요하다고본다. 다

만 이러한방안( S I A )에 따를경우매입세액공제 등은허용해 주지않는방향이

될 것이다. 보다 중장기적으로는 B 2 C거래에 있어 중립적인 제3자( Tr u s t e d

Third Party) 또는징세소프트웨어(global tax calculation software)를이용하

는 방안등이검토되고있다. 현재미국에서는조세납부를위한소프트웨어가실

용단계에들어가있으나, 국제적인거래에서여러나라의제도를포괄하는소프트

웨어의개발은아직극복해야할기술적인문제가많이남아있다.

2 0 0 0년도에실시된 O E C D의 서베이에의하면여러회원국의과세당국은I T

기술을 이용하여납세자 서비스의향상과징세의 효율화를위하여 이미여러가

지 조치를 취하고있다( <표 4> 참조). 종이로된 세무양식이전자적인파일형태

로 바뀌고, 납세자가세무보조인의도움을받아작성하던세무신고(tax return)

는 납세자의여러가지질문에즉각답할수 있는전자시스템(예: touch screen)

을 이용하여납세자가직접작성할수 있게하고있다.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콜

센터, 인터넷등의설비가 국세청 직원들을대신하여납세자의질문에 응답하고

있으며, 납세자의불편과 요구사항을 미리예측하여대비하는프로그램들도도

입되고있다. 분리된서비스로인하여야기되는납세자와의빈번한접촉횟수및

시간을줄이기위하여통합서비스( o n e - s t o p )를 도입하는추세도나타나고있다. 

조세행정에있어서는앞으로전자상거래환경하에서의조세행정을보다잘 융

화시키기위한노력, 납세자서비스를향상시키기위한노력, 조세제도정비의기

본원칙을실행에옮기기위한노력의세 분야에서여러가지과제들이남아있다.

회원국들간의모범사례(best practices)의공유, 관할지의증명에관한기술적연

구, 회원국간에공통적으로필요한납세자료의 종류및 형식표준화, 납세소프

트웨어개발을위한협력, 업계( b u s i n e s s )로 하여금납세순응비용을줄일수 있

보다중장기적으로는

B 2 C거래에있어

중립적인제3자또는

징세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방안등이

검토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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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IT 기술을채택하도록하는지침의작성등을그예로 들 수있겠다.

Ⅲ. 맺음말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전자상거래의 속성상 조세제도의 정비는 국제적인

조화를염두에두지않을수 없다. OECD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는국제적인

논의나 미국, 호주를비롯한 몇몇선진국의 과세당국에서진행하고있는연구들

은 모두 1 9 9 8년의 오타와 회의에서 채택된 ‘조세제도 정비의 기본원칙

( Taxation Framework Conditions)’을 따르고있다. OECD에서의논의결과는

앞으로조세조약등의국제규범에있어기초가될 것이기때문에그 논의과정을

주의깊게모니터링해야할 것이며, 또한우리기업의입장을대변할것이있다

면 이를적극적으로반영할수 있도록정부와기업간의긴밀한대화채널을유지

할 필요가있다고하겠다.  

다만 현재로서는 아직 국제적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관계로 전면적인 세법

정비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하겠다. ACEC(2000), ATO(1999) 등의보고서

에서도성급한세법의정비가오히려제약조건으로작용하여향후전자상거래의

발전에따른상황전개에유연하게대응하지못하게될 것을방지하기위해서라도

세제정비를서두르지말 것을권고하고있다. 현행세법을적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국내거래에대해서는세원관리방안및 IT 기술의조세행정상의응용등이

미국의

‘인터넷조세면제법’의

기본정신은전자상거래에

대한비과세가아니라, 

모든경제행위에대한

중립적인과세이다.

종이에의한의사소통 전자적의사소통

세무보조인 시스템의보조에의한독자적세무보고

현금·수표로납부 전자자금이체

개별인적응답 자동응답

후속적인프로그램 선도적인프로그램

분리된서비스 통합서비스

기존의방식 새로운방식

<표4> 조세행정상의변화추세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Aspects of Electronic Commerce: Responding to the Challenges and
O p p o r t u n i t i e s ,”Feb.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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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2)

당면과제라고 하겠으며, 국제거래에대해서는 O E C D의 논의 진행 상황에 맞추

어 관련세법을 검토함으로써국제적인합의가 이루어졌을때 신속하게이에대

응할수 있도록준비하여야할것이다
1 3 )

.

끝으로 첨언하고 싶은 것은전자상거래에대한 세제지원 문제이다. 요즈음전

자상거래의초기단계에서산업지원적인측면에서의부가가치세감면에대한논

의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흔히 미국의‘인터넷 조세 면제법(Internet Ta x

Freedom Act)’이 전자상거래에대한전면적인세제지원으로잘못이해되고있

는 경우가 많은데,  ITFA의기본정신은전자상거래에대한비과세가아니라, 모

든 경제행위에 대한 중립적인 과세이다. 즉 I T FA는각 주 및 지방정부에 의한

다중적(multiple) 과세와전자상거래에대한차별적(discriminatory) 과세및 새

로운세금의부과를한시적으로금지하는것으로서중립성의원칙에어긋나지않

는 것이라고하겠다. 

전자상거래에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감면하여 줄 경우, 몇 가지 심각한 문제

점을야기하게될 것이다. 첫째는오프라인거래에대한차별적인제도를도입하

게 되면오프라인거래의 경우에도계산대에서온라인 거래의형태를 취하는 변

칙적인거래를유발하여유통구조에왜곡현상을가져올것이다. 특히현 단계에

서 우리나라의전자상거래가형태상으로정보제공및 주문만온라인으로이루어

지고배달및 결제는전통적인상거래와다를바 없는점을고려할때, 불공정경

쟁을유발하게될 것이다.  둘째로는부가가치세가기본적으로간접세로서소비

자가부담하는세금이라는점이다. 거래의투명화가전자상거래업자의세부담증

가로이어진다면, 그것은소득·법인세의감면을통하여완화시켜야할 문제이지

부가가치세의 감면을 통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셋째로는 정보화 격차

(digital divide)가문제시되고있는상황에서전자상거래를이용하는 계층이 상

대적으로부유한계층이라는점을감안할때, 이러한세제감면의혜택이특정계

층에게만 돌아감으로써정보화 격차를 더욱심화시킬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지원은 부가가치세보다는 소득·법인세 감면을 통하여

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하다하겠다. 

전자상거래에대한

조세지원은

부가가치세보다는

소득·법인세감면을

통하여이루어지는

것이바람직하다.

13) 국제논의를우리세법에
적용하여 그 개정 방향
을 살펴본 자세한 내용
에대해서는홍범교·연
태훈(2000) 제4장 4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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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세제운용방향

Ⅰ. 배경

1. 그 동안의 세제운용 평가

□1 9 5 0년대 조세정책은 재정수입의 확보에 주력하

였으나 1 9 6 0년대에는 세제를 경제개발을 촉진하

는 정책수단으로활용

□1 9 7 0년대의 조세정책은 세수 확보와 저축, 투자

및 기업활동의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경제개발계

획의효율적지원에역점을두면서도경제의안정

과 부와소득의재분배기능을지향

○1 9 7 5년:종합소득세제, 1977년:부가가치세및 특

별소비세도입

□1 9 8 0년대 경제정책의 기본기조가 민간자율에 의

한 시장경제의발전에 두어짐에 따라 조세정책도

세제의 중립성을 통한 경쟁촉진과 시장경제체제

의 확립에주안점이두어짐.

□ 1 9 9 0년대 초·중반의 금융소득종합과세등 조세

형평성제고에초점을두고운용된조세정책은

○ 1 9 9 0년대 후반 이후 외환위기의 극복, 금융·기

업·노동·공공부문구조개혁, 생산적 복지 구축

및 시장경제시스템을뒷받침하는 등 조세의 효율

성과공평성추구에중점

□ 이상과 같은 지속적인 세제발전에도 불구하고 각

종 비과세·감면으로인한과세기반약화, 소득종

류간의 세부담 불형평, 복잡하고 어려운 세제 등

미비점존재

<최근 3년간 세제운용>

□ 지난3년간 조세정책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기

업회생, 구조조정 등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적복지구현에최우선을두고운용

□원활한구조조정및우리경제의경쟁력강화지원

5 0 2 0 0 1년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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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료는한국조세연구원이2 0 0 1년5월 2 8일제3 2차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발표한

「중장기세제운용방향」의전문입니다. <편집자주>



○ 금융·기업구조개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체계적인세제지원체계를구축하여구조

조정을뒷받침

○ 중소·벤처기업진흥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대폭확대

○ 전화세를 부가가치세로 흡수통합하고, 정보화투

자 등 R & D에 대한세제지원강화등을통해 2 1

세기지식·정보화사회로의전환을유도

□ 세부담의 공평성 제고를 통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제고

○ 봉급생활자 세부담 경감, 가전제품 등 대중화된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폐지 등으로 중산·서민

층의 세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근로자 내집마련

지원등 재산형성을지원

○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의재실시, 부가가치세과세

특례제도의개편, 강화된상속·증여세등을통하여

고액재산가의음성탈루소득에대한과세를강화

○ 조세지출예산제도, 일몰제도를 도입하여 조세감

면의투명성과효율성을확보하고, 조세감면을지

속적으로축소·정비

□ 에너지 세제를 개편하여 세제의 효율성을 제고하

고 토지초과이득세폐지, 자산재평가세의종료등

으로세제를간소화

2. 중장기세제운용방향 수립의 필요성

□ 경제위기이후세출수요의증가에따라건전재정

의 유지를위한적정한조세부담관리필요

○ 복지지출의증대등으로인하여재정수요가세입

을 초과할가능성

○건전재정을유지하기위한적정한세부담이불가피

□ 외국보다 유리한 조세환경을 조성하고, 조세환경

에 능동적으로대처하는세제필요

○ 외국법인과자본의유치를위한조세경쟁심화

○정보화및전자상거래등으로세원및세정의변화

□ 경제위기이후분배구조가크게변화됨에따라공

평과세에대한관심이고조

○ 실업자가 증가한 반면,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고소득전문직종확대등 소득분배구조에커다란

변화

□ 따라서조세환경의변화, 주요국의세제개편동향,

세원별세부담을고려하여중장기(향후5∼1 0년)

조세개편방향을설정하는것이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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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효율성 제고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한

편 조세의형평성을제고할수있는세제를구축

○투명하고, 단순하고, 알기쉬운세제및 세정을구

축하기위한방안도함께모색

○중장기 조세개편방향에따라일관성있고종합적

인 세제개편을 추진하여 국민생활·기업활동의

예측가능성을제고

3. 주요국의세제개편동향

□최근 독일, 일본, 미국등은 소득·법인세경감을

골자로세제개편을단행

○독일은 2 0 0 5년까지 최고 5 1 %의 소득세율을

4 2 %로 인하하고, 30∼4 0 %의 법인세율도 2 5 %

단일세율로인하

○일본은 5단계의소득세율(10, 20, 30, 40, 50%)

을 4단계로 조정하고 세율도 인하(10, 20, 30,

3 7 % )

○ 미국은 향후 11년간 1조 3 , 5 0 0억달러에 달하는

감세를 추진(소득세 세율을 3 %씩 인하. 현행 최

고세율이 5 5 %인 상속·증여세의 세율을 단계적

으로인하, 2009년에는폐지)

□ 주요국의 최근 세제개편은 생산요소의 세부담을

완화함과동시에국가경쟁력제고를도모

○ 독일은EU 내에서자본·노동의유치, 생산의효

율성제고를위한 세제개편을단행

– EU 내자본과노동의이동이자유로워진현 상황

에서 독일의 자본·소득에과세 완화는 주변국가

들의 세율 조정으로 이어지는 조세경쟁을 촉발시

킬 것으로예상

○ 일본은소득-소비과세의불균형해소가필요(소득

세 최고한계세율: 65%, 부가가치세세율: 5%)

– 부가가치세인상및 소득세인하노력을중·장기

적으로지속할것으로전망

○미국은 연방세입의대부분을소득과세에의존하고

있는바최근의재정흑자를계기로감세를단행

<표1> 독일의법인세·소득세세율인하내용

(단위: %)

주: 독일은법인세·소득세에지방세를부과하지않음.

법인세율(유보소득) 4 0 2 5 2 5
법인세율(배당소득) 3 0 2 5 2 5
소득세율(최저소득) 2 2 . 9 1 9 . 9 1 5
소득세율(최고소득) 5 1 4 8 . 5 4 2

2 0 0 0 2 0 0 1 2 0 0 5 (예정)

<표2> 미국상원의 소득세율인하계획

(단위: %)

2 0 0 1 1 0 2 8 3 1 3 6 3 9 . 6
2007 이후 1 0 2 5 2 8 3 3 3 6

신설 현행2 8 현행 3 1 현행 3 6 현행3 9 . 6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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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세의주된이유는정치적인것이나소비세강화

및 소득세 인하라는‘근본적세제개혁’의 논의가

일부반영

□ 주요국의 세제개편이 앞으로 생산요소(노동·자

본)에 대한조세경쟁으로이어질수 있으므로, 외

국에서의 세제개편 배경과 내용을 면밀히 관찰하

고대응하는것이필요

○ 우리나라의노동·자본과세는 OECD 국가들중

낮은편에속하기때문에조세경쟁을당장에우려

할염려는없음.

○ 향후 외국의 세율 수준, 비과세·감면의축소 등

과세저변 확대 추이와 경기상황을 보아가면서 재

정건전화를저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세율을적

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할필요

Ⅱ. 중장기 세제운용의 기본방향

1. 정책 목표

□ 넓은세원, 낮은세율체계로전환하여 조세의형

평성을제고하고건전재정을뒷받침

○ 각종비과세및 감면정비

○ 소득, 자산, 업종간세부담격차를축소

○ 음성·탈루소득에대한과세강화

□ 경제의개방화, 지식·정보화등 조세환경의변화

에 능동적으로대처하는 세제를 구축하여 국가경

쟁력제고

○ 기업을경영하기좋은환경을지원하는세제

○ 생산·근로·투자의욕을제고시키는세제

○ 환경친화적인세제

□ 세제를 단순화하고 알기 쉽게 개편하여 징세·납

세협력비용축소

○ 목적세정비등 세법체계를간소화

○ 알기쉬운세법으로전환

□ 국민이공감하는세정운용으로국민신뢰확보

○ 전자신고등정보기술의도입과활용

○ 공평과세확보및 과세자료축적을통한선진세정

구현

○ 정보공개등투명한세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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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원간적정 조세부담(optimal tax-mix)

□국가간 세원이동이 용이한 자본·고급인력에 대

한 세금은 조세경쟁력를 갖출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고,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토

지·자본스톡에대한과세는강화

○자본소득: 외국자본·기업을유치하기위한경쟁

이 치열하므로세부담이 경쟁국보다 불리한 세제

는 지양

○ 근로소득: 국가간유치경쟁의대상이되는고급

전문인력의세부담을경쟁국보다높지않게유지

○소비과세: 전자상거래과세체계를확립하고환경

관련세제의강화노력필요

○토지 및 자본스톡 : 효율성·형평성제고를 위하

여 과세를강화해나가는것이바람직

Ⅲ. 중·장기세제운용 방향

1. 재정수입구조의 합리적 개선

가. 조세부담률의적정화

<조세부담률추이>

□조세부담률이 최근 증가하고, 사회보험비가증가

하여전체적인국민부담률은증가추세

○ 조세부담률은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라 점진적으

로 증가 : 1970년대 15% 수준, 1980년대1 8 %

수준, 1990년대19% 수준, 2000년2 2 . 0 %

○ 사회보험은1 9 8 0년대후반부터증가세가지속

– 연금보험료율인상, 가입대상확대등에기인

□ 그러나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 국가에

비해낮은 수준

○ 멕시코(13.2%), 일본( 1 7 . 5 % )보다는 높고, 미국

( 2 2 . 1 % )과는 비슷하고, 여타OECD 국가보다는

낮은수준

– OECD 국가의평균조세부담률( 1 9 9 8년 2 7 . 6 % )

○ 조세부담률은정부의기능과역할에따라편차

– 복지국가를지향하는 유럽 각국은 높은 조세부담

률을,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미국과 일본은 낮은

조세부담률을보임.

○ 사회보장비를포함하는국민부담률은우리나라가

OECD 국가중최하위수준

<재정수요 조달방안>

□대규모감세나증세는바람직하지않은것으로판단

5 4 2 0 0 1년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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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재정 기조의 조기정착은 재정의 경제안정 기

능을강화하는측면에서중요

– 항구적인 감세조치는 세입기반을 잠식하여 재정

의탄력적운용을저해하므로곤란

○의료보험, 국민연금등사회보장과관련된국민부담

이증가할것이므로인위적인증세는커다란부담

– 국제간 조세경쟁의심화, 외국의감세추세등 인

위적인증세의제약요인으로작용

□ 사회복지 지출 확대 등 불가피한 재정 수요는 비

과세·감면 축소 등 세입기반 확충 및 지출 감축

으로대처

나. 세원별세부담구조의합리적조정

□ 직·간접세 위주로 세금의 사회후생효과를 평가

하는것은조세정책의왜곡을유도할수 있으므로

세부담 평가지표를 직·간접세 위주에서 세원별

비중으로전환하는것이바람직

□ 소득·소비·재산과세의비중을OECD 국가들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조정하고 동일세원 내에서도

부담의합리성을추구

○ 소비과세와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조세구조는 일단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

하는것으로평가

○ 소비과세체계의 정비, 재산세부담의 성격조정,

소득과세의 과세기반을 확대하여 조세의 효율

성·형평성을제고

□ 생산요소에 대한 조세경쟁으로 재분배기능이 제

약받고있지만, 국가경쟁력을상실하지않는범위

에서조세형평성을추구

○ 자본의국가간이동및 세대간자산이전을모니터

링하면서 적정 수준의 금융자본과세및 상속·증

여과세를유지

○ 근로자의 국가간 이동은 유럽과는 달리 비탄력적

이므로 소득과세의 기반을 확대하되 세부담의 누

진도완화

○ 각 세원내에서비과세·감면을축소하고, 세무행

정을강화하여수평적형평성을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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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세와지방세의합리적조정

□국세·지방세재정조정현황( 2 0 0 1년예산 기준)

○국세·지방세세입비중은8 0 : 2 0이나지방재정조

정 후의중앙·지방재원의비중은4 6 : 5 4임.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지방정부의 자

주재원이 확충되고 중앙·지방간 재원이 균형적

으로배분될수 있는합리적인국세·지방세조정

방안을모색

○자치단체간 재정력의 격차를 축소하고 지방정부

의 경제활성화노력이지방정부재원증가로연결

될 수있는 방안등

□국세 및 지방세정책과 재정정책을관장하는 부처

간의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전체 조세부담을

고려한 조세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국세·지방세정책협의회를설치·운영

○국세 및 지방세의신설·조정·폐지, 중앙·지방정

부간재원조정제도의변경등에관하여사전협의

2. 넓은세원, 낮은세율체계로 전환

가. 과세기반확대

1) 금융소득종합과세범위확대

□ 현황및문제점

○ 소득종류간·계층간 과세형평 제고 및 과세기반

확대를 위해 2 0 0 1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재

시행되고 있으나, 광범위한 비과세·감면저축이

실효성저하요인으로작용

– 총 금융저축 중 비과세·감면저축의 비중이 약

2 9 %에이름

□ 운용방향

○ 경제여건 및 금융시장여건 등을 보아가면서 금융

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현행 부부합산 4천만원)

을 하향조정하는 등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을 단

계적으로확대

5 6 2 0 0 1년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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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금융저축규모(추정)

( 2 0 0 0말기준, 주식 제외)

○법인저축 5 4 0 4 8 . 2
○개인저축 5 8 0 5 1 . 8
–정상과세 2 5 2 2 2 . 5
–10% 저율과세 9 7 8 . 7
–비과세 2 3 1 2 0 . 6

합 계 1 , 1 2 0 1 0 0 . 0

금액(조원) 비중 ( % )

<국세·지방세>

–

80 : 20 46 : 54

=
국 세

9 5 . 9조원
중앙정부
5 4 . 9조원

+ =
지방세

2 3 . 5조원
지방정부
6 4 . 5조원

◇일반자치단체 2 4 . 2조원
·지방교부세 1 0 . 3조원
·지방양여금 4 . 4조원
·국고보조금 9 . 5조원
◇교육자치단체 1 6 . 8조원
·교육교부금 1 3 . 0조원
·교육양여금 3 . 6조원
·국고보조금 0 . 2조원

<지방이전재원> <가용재원>



– 종합과세대상확대에따른세원의확대추이를보

아가면서원천징수세율의점진적인인하를검토

○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비과

세·세금우대저축의축소

– 다만, 저소득층및 특수목적의비과세저축은필요

최소한으로운용

예): 생계형저축, 우리사주배당, 농·수협등 출자금

2) 소득세과세기반 확대

□ 현황및 문제점

○형식상 종합과세체계를유지하고있으나, 실질적으

로는광범위한비과세·분리과세로과세기반이협소

– 대부분의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이분리과세

– 상당부분의 유가증권양도차익과 부가급여( f r i n g e

b e n e f i t s )에대해비과세

○ 총국세에서 차지하는 소득세 비중(2000년

1 8 . 9 % )이 외국에비하여크게낮아재정수요조달

및소득재분배기능이취약

※ 총국세 중 소득세 비중: 미국 74.2%, 영국

33.8%, 일본36.9% 

□ 운용방향

○ 과세소득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

써 소득세제를 중장기적으로 포괄주의 과세방식

으로전환

–1단계로현행소득구분체계는유지하되각 소득별

로유사한소득이세법에구체적으로열거되지아니

한경우에도과세할수있는유형별포괄주의도입

– 2단계로 각종비과세·분리과세소득의범위를 점

진적으로축소하는등 과세기반확대추이를보아

가면서전반적포괄주의로전환하는방안을강구

3) 상속·증여에대한 완전포괄과세주의도입

□ 현황및 문제점

○ 지난해 자본거래에 대한 유형별 포괄과세주의의

도입으로 새로운 유형의 변칙 상속·증여에 대하

여 상당부분대처가가능하나

–세금없는부의무상이전을근본적으로차단하기위

하여완전포괄주의방식으로도입하는방안검토

□ 운용방향

○ 완전포괄주의는 조세법률주의를 이유로 한 위헌

시비외에도납세자와의마찰등 실무집행상어려

움이예상되므로

– 지난해도입한유형별포괄주의의집행성과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도입여부및시기등을 검토

4) 부가가치세면세·영세율축소

□ 현황및 문제점

○ 방위산업, 도시철도건설용역, 농·어·축·임업

용 기자재, 관광산업등에영세율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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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면세·영세율범위가

지나치게넓어 조세의 중립성·효율성·공평성·

단순화에역행

○일부 공공기관이제공하는면세대상용역중 민간

부문과의경쟁관계에있는사업의경우과세의형

평성문제가제기

□운용방향

○영세율은 수출·외국항행용역등으로 적용범위를

최소화하고, 면세는국민기초생활보장등에국한

하여적용

○특정 산업부문지원은단계적으로면세또는과세

로 전환

나. 조세감면제도정비

1) 비과세·감면축소 및 국제적 조화

□현황및 문제점

○우리나라의조세감면규모가선진국보다높은수준

–각종정책 지원수단으로조세를활용한결과

–2 0 0 0년 기준 내국세 대비 1 4 . 6 % ( G D P의 2 . 5 %

수준)에이름.

○복잡다기하고, 대규모 조세감면으로 과세기반의

위축, 세제의중립성훼손및 복잡성을가중

– 조세감면의항구화, 기득권화현상도존재

□ 운용방향

○ 비과세·감면의전반적인정비·축소추진

○ 조세감면요구시해당부서의여타조세감면의축

소 등과연계하는방안강구

○ 중복·유사 지원제도의 통폐합 및 사후관리제도

개선

○ 일몰규정의엄격한적용으로감면의항구화방지

2) 조세지출예산제도의정착화

□ 현황및문제점

○ 조세감면은간접적인형태의정부지출

– 재정운영의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세지출과 세출

예산의연계성을강화할필요

○ 조세감면에 대한 기능별, 세목별, 감면방법별로

조세감면통계작성및 공표

– 그러나 조세감면 분류가 세출예산의 분류와 일치

하지않아 세출예산과의연계성이미흡

○ 전체세목에대한조세감면통계가미흡

– 현재 관세 및 지방세가 포함되지 않은 내국세에

대해서만감면통계를작성

5 8 2 0 0 1년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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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방향

○ 조세감면통계작성대상세목을점진적으로확대

– 예산과동일하게조세지출규모에대한사전추정

을시도

○ 장기적으로 조세감면의 분류를 세출예산 분류와

일치시키는방안을강구

다. 자영사업자과표양성화

□ 현황및 문제점

○ 자영업자의과표양성화율은신용카드소득공제, 신

용카드영수증복권제등의도입으로상당히제고되

었으나근로소득자에비하여아직미흡한수준

○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등으로 새로운 결제수단이

등장하면서 과표양성화 지속을 위한 다양한 접근

이필요

○ 납세의식제고를위해영수증에부가세액별도표

시제일부시행

□ 운용방향

○ 제도적으로 과표양성화를유도할 수 있는 거래관

행및 시스템개선에지속적인지원

–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통합전산발매시스

템 등

○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 표시하

는 제도를점진적·단계적으로확대

○ 장기적으로간이과세폐지를통해정상과세

3. 경쟁력있는 세제

가. 기업과세제도의개선

1) 경쟁력을확보하도록법인세율조정

□ 현황및 문제점

○ 개방화, 국제화의진전에 따라외국의 자본및 기

업 유치를위한국가간경쟁이가속화되는가운데

일부선진국에서법인세를인하하는경향

– OECD 회원국 최고 법인세율의 평균이

4 1 . 6 % ( 1 9 8 6 )에서3 1 . 4 % ( 1 9 9 9 )로 인하

□ 운용방향

○ 우리법인세율( 2 8 % )은 주요 선진국에비해 높지

않은수준

○ 주요 경쟁국의 세율 변화 추세 및 법인의 세부담

추이에대하여면밀하게검토

– 경쟁력을확보하는수준의법인세율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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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감면을 축소하여 세입기반이 확대되면 명

목세율과 실효세율간 격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

2) 연구개발( R & D )에 대한조세지원 정비

□현황및 문제점

○지식기반경제에서 경쟁력 제고의 핵심인 연구개

발에대한각국의조세지원경쟁이심화

○현행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의 명목 수준은

OECD 회원국중 상위에속하나지원제도의활용

도는다소미흡

□운용방향

○백화점식 각종 지원제도를 정비하여 기술개발 핵

심부분에대한실질적인지원이되도록제도개선

추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효과를제고하기 위하여 감

면 절차및 양식을간소화

3) 상시적구조조정지원세제의구축

□현황및 문제점

○조직변경, 사업조정, 재무구조개선, 금융시스템

등 기업구조조정 전분야에 걸쳐 다양한 세제지원

제공

○ 일부 제도가 한시적으로운영되어 상시 구조조정

을 지원하는 데 문제가 있고 새로운 형태의 구조

조정발생시지원 미흡

□ 운용방향

○ 기업및 금융구조조정이상시체제화됨에따라구

조조정 지원세제도 이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보완

할 필요

– 한시적제도중 계속지원할 필요가있는것은시

행기간을연장하거나영구화

4) 기업회계의투명성 확보

□ 현황및문제점

○ 분식회계관행으로막대한투자자손실과국가신

인도하락

○ 임의상각제도하에서는 분식회계의 가능성이 있

고, 기업회계상의감가상각과괴리가발생

□ 운용방향

○비용누락, 가공이익등의분식회계행위에대한세

제상의제재방안을강구하여분식회계근절을유도

○기업의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하고 기업회계와의

괴리를 축소하기 위하여 강제상각제도의 도입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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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트너쉽( P a r t n e r s h i p ) 과세제도 도입

□ 현황및 문제점

○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따라 전문지식집단

의 투자가활성화될것이므로파트너쉽형태가많

이활용될것으로전망

○ 미국, 영국, 캐나다등은파트너쉽을법인으로보

지않고 파트너의소득에대해서만과세

○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제도가 있지만, 권리·의

무의 주체로서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폭넓게 사용

되지못하고있는실정

□ 운용방향

○ 전문지식집단의창업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파트너쉽과세제도의도입검토

6) 연결납세제도의도입 검토

□ 현황및 문제점

○현재는기업집단을구성하는개별기업이납세단위

– 모회사가자회사지분을거의대부분보유한기업

집단은 경제적동일체로서단일과세단위로간주

하는것이타당

– 기업의 경영전략상 분사와 사업부제에대한 선택

에있어 조세가중립적일필요

– 미국, 영국 등 다수의 OECD 국가들이기업집단

을 하나의과세대상으로보아연결납세를인정

□ 운용방향

○ 지주회사제도의활성화, 기업구조조정의촉진, 기

업집단회계의투명성제고등을위해중장기적으

로 연결납세제도도입검토

나. 소득·상속과세의적정화로근로의욕, 생산의욕고취

1) 근로소득과세제도개선

□ 현황및 문제점

○ 근로소득에 대한 세부담은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

– 각종세수에서 차지하는 근로소득 세수비중은 주

요 외국에비하여절반이하수준

○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경감이 주로 중산·서민층

위주로 이루어져 온 결과 과세자비율이 낮은 등

저소득층의세부담은 낮은반면,

– 근로소득세의누진도가 높아 일정수준 이상의 급

여를 받는 계층에 있어서는 소득세가 과중하다는

비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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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근로소득세부담국제비교( 1 9 9 7년 기준)

(단위: %)

근로 총조세대비 6 . 0 2 3 . 9 2 0 . 8 1 6 . 3 1 2 . 3 1 2 . 4
소득세 국세 대비 7 . 6 4 1 . 2 2 1 . 8 1 8 . 6 1 5 . 0 2 0 . 5
비중 소득세대비 3 5 . 8 6 2 . 5 8 3 . 8 7 6 . 1 8 7 . 9 5 9 . 5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가구당국민소득대비면세점비율이 3 1 . 0 %로 미

국(21.8%), 영국(13.8%), 일본( 2 8 . 2 % )보다높음.

□운용방향

○급여계층별 세부담 적정화를 통해 근로의욕을 고

취하는방안검토

2) 상속세과세체계의 전환

□현황및 문제점

○현행의 상속세 과세체계는 사망자가 남긴유산총

액을기준으로과세하는유산과세형

○취득과세형은 실제상속가액을기준으로과세하므

로 응능부담의 원칙에 부합되고, 친족 내부의 부

의 분산에유리하며, 공제제도의실효성을확보할

수 있는장점보유

□ 운용방향

○ 상속관행, 부동산등기제도등을 고려하여 장기적

으로유산취득과세형으로의전환검토

다. 부동산세제의정상화

□ 현황및문제점

○투기 억제에 중점을 둔 현행부동산세제는변화된

부동산시장여건과괴리되어운용되는측면이있음.

○ 투기 억제·비근로소득에 대한 중과세 차원에서

고세율구조를 유지하면서 각종 정책목적에 따라

비과세·감면제도를다양하게운용

○ 부동산 거래시 세부담 회피를 위하여 이중계약

서를 작성하는 등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이 어려

워 불가피하게기준시가에기초한과세를 하고있

으나이는실질과세원칙과상충하는문제가있음.

○보유단계과세강화에따른조세저항, 취득시점과

세의징세편의등으로보유단계과세비중이낮음.

– 거래단계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보유단계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과제는아직도 미결 과제로

남아있음.

6 2 2 0 0 1년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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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과세자비율( 1 9 9 9년 기준)

(단위: %)

과세자비율 5 4 8 3 8 0 8 0 8 3

한국1 )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표6 >가구당국민소득대비근로자 면세점 비율

(자국통화기준, %)

주: 가구당국민소득은1인당국민소득을4배한수치( 4인가족기준)

주: 1) 우리나라의과세자비율이낮은이유는 높은공제로 면세점 수준이
높기때문임.

가구당국민소득(①) 4 , 0 8 2만원 9 4 , 2 0 0 $ 3 9 , 1 4 4￡ 1 2 , 8 2 8천엔
면세점(②) 1 , 2 6 7만원 2 0 , 5 6 9 $ 5 , 4 1 8￡ 3 , 6 1 6천엔

비 율(②/①) 3 1 . 0 2 1 . 8 1 3 . 8 28.2 

한국( 1 9 9 9 ) 미국( 1 9 9 6 ) 영국( 1 9 9 6 ) 일본( 1 9 9 8 )



□ 운용방향

○ 과거 개발시대에 마련된 부동산세제를달라진 부

동산시장여건을반영하여정상화

– 양도소득세의 고세율·다감면구조를 저세율·소

감면구조로 개편하여 부동산관련 세제의 공평성

및효율성제고

○ 보유과세(재산·종토세)를강화하고 취득과세(취

득·등록세)를완화

– 법인과 개인간 세부담의 불형평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축건물의 원시취득분에 대한 취득·등

록세면제를고려

– 세부담형평성제고와함께지방자치의발전을도

모하기 위하여 지방토지세제 도입 등 종합토지세

의근본적개편 방안검토

– 조세마찰이 큰 보유세 강화방안만으로는취득단

계 과세 완화에 따르는 세수보전에 한계가 있다

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세수보전 대책 마

련 필요

라. 외부불경제축소를위한세제

1) 특별소비세를환경친화적 세제로 개편

□ 현황및 문제점

○ 외부불경제 축소기능이 석유류 일부에 국한되어

미흡

○ 교통세와 특별소비세로의 이원화에 따른 세제의

복잡화

○ 소비패턴의고도화에부합하고, 산업및 자원배분

의 왜곡을시정하며, 근거과세를저해하는과세대

상에대한개선요청

□ 운용방향

○ 석유류에대한지속적과세강화및 환경오염물질

과세를 통한 환경세·소비억제적 조세로서의 기

능 강화

○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과세목적에부합하지 않는

품목의과세제외

○ 이를통해환경친화적세제로서의면모일신필요

2) 주세·담배세의Sin Tax 기능강화

□ 현황및 문제점

○ 주류와 담배는 국민건강에 유해하고 음주운전사

고와 의료비 증가 등 각종의 외부불경제를 통해

‘시장의실패’초래

○ 담배 및 고알콜주의 소비는 세계 최고수준, 가격

은 최저수준으로 흡연 관련 조기사망, 음주운전

등 사회적폐해가심각

재정포럼 6 3

중장기 세제 운용방향



□운용방향

○소비억제를유도하는과세체계로의정비

○제조규제는 완화하되 유통규제는 강화하여 경쟁

제고및무분별한주류소비의억제를유도

○담배 관련세부담의인상과알콜도수에따라주세

율을차등화하는방안에대한검토필요

마. 국제기준에적합한세제

1) 유해조세감면제도 및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

방지

□현황및 문제점

○국제투자 유치 위한 과도한 조세감면경쟁이국제

자본거래를왜곡시키고각국의과세기반을잠식

○O E C D는 조세피난처를통한탈세를 방지하고유

해조세감면제도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다자간 협

력 방안모색

□운용방향

○다자간협력에적극참여

–국내 조세지원제도중 유해한요소를내포하고있

는 제도를정비하여유해성제거

–O E C D를 중심으로진행되는유해조세감면제도의

확산방지를 위한 다자간 협력에 주변의 경쟁국들

이 동참하도록노력

○ 조세피난처를 통한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과세제

도 정비

– 조세정보교환, 조세피난처와의거래등에대한보

고제도및 거래감시시스템의강화

–해외 간접투자소득의국내조세회피를방지하기위

한FIF(Foreign Investment Fund)제도도입검토

2) 전자상거래관련 세제정비

□ 현황및문제점

○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

에서아직까지관련세제 정비미흡

○O E C D에서는 현재 소비지의 확인, 기술에기반을

둔징세구조의구축, 제도의간소화, 조세조약규정

의개정, 납세자서비스의향상등을위한논의지속

□ 운용방향

○ OECD, WTO 등에서의논의에 따라 국제기준에

맞는과세제도정비

○ 전통적 상거래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O n - l i n e·O f f - l i n e간 차별적세율적용은부적절

– 필요한경우전자상거래활성화를위한별도수단

모색

6 4 2 0 0 1년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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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알기 쉽고, 간소한세제

가. 목적세정비등조세체계간소화

□ 현황및 문제점

○ 목적세는 세금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조세감면에

세금을부가하는등 불합리하고복잡한세제의주

요요인

○ 또한 목적세는 재정의 용도를 한정함으로써신축

적인재정운용의걸림돌로작용

○ 목적세 세수는 2 0 0 1년 예산 기준으로 1 7조원(총

국세 대비 1 7 . 7 % )이며 이는 다른 선진국(일본

1.1%, EU 1% 미만)에비해높은수준

□ 운용방향

○ 교통세를 여타 에너지관련 세제와 통합하는 방안

등목적세의단계적정비필요

○ 새로운목적세의신설은억제

나. 알기쉬운세법, 편한납세

1) 알기쉬운세법

□ 현황및 문제점

○ 복잡하고 난해한 세법은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

용을증대시키고, 세금에대한불만을야기

– 반면현행세법은전문가도이해하기힘든형태라

는 비판

○ 신고납부로전환됨에따라납세자가이해할수 있

는 세법의구축이필요

□ 운용방향

○ 세법간 통일성, 세법의용어, 표현방법등 세제를

알기쉽게바꾸는작업이필요

○ 다수의 국민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관련 세법을 우선적으로

개편하고이후에법인세, 상속증여세를정비

2) 양식 및 납세절차의 간소화

□ 현황및 문제점

○ 세금결정방식이정부부과에서신고납부로전환

– 이에부합하는양식의축소, 절차의간소화필요

○ 다수의중복적인양식과불필요한절차가상존

재정포럼 6 5

중장기 세제 운용방향

주: 지방교육세3 . 3조원제외

적용시한 영구세 2 0 0 3 . 1 2 2 0 0 4 . 6 -
세수 규모(조원) 3 . 6 1 1 . 0 2 . 4 1 7
국세대비비중 3 . 8 % 1 1 . 4 % 2 . 5 % 1 7 . 7 %

교육세 교통세 농특세 계



□운용방향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납세절차 및 양식

등을간소화

5. 국민이공감할 수 있는세정운용

□현황및 문제점

○세정 개혁을 통해 물적·정보·제도적 인프라는

이미구축

–현재 시행중인각종제도및 조치들을장기적으로

보완·발전시키는것이더욱중요

–기본적인 인프라의 구축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

에 앞으로는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것에역점

○개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개선·보완해야할 사

항이존재

–공평과세 실현, 과세자료의 축적, 성실납세 환경

조성등에대한개선필요

□운용방향

○정보기술활용및 납세자별소득·지출에대한자

료 구축

–거래내역이파악되는신용카드사용활성화

○정보기술활용을위한투자확충으로세정투명성

제고

– 조세행정의 운영비용을 최소화하고 과세자료의

구축

○ 고액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의 적극 차단

등 음성·탈루소득자에대한지속적인과세강화

○ 납세서비스를지속적으로제고하여국민의자발

적인납세협력을유도

–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항구적인납세자권익보

호기구로제도화등

6 6 2 0 0 1년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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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8 2 0 0 1년6월호

OECD 국가의조세개혁논의

폴란드의조세개혁

박 창 균 초청연구위원( c p 1 9 @ k i p f . r e . k r )

폴
란드의조세체계는1 9 9 0년대동안시장

경제체제로의 이행과정에서 동구의 다

른 체제전환국들의조세체계에비해그

역할을 비교적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

다. 격심한경제여건의변화속에서도사회주의경

제체제의유산으로 간주되는광범위한 사회보장프

로그램을유지할수 있었던것은안정적이고도광범

위한조세수입에힘입은 바가크다. 또한, 개발도상

국이나 체제 전환국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복잡하

고 차별적인 조세구조가 경제 주체의 동태적 의사

결정을 왜곡하여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해쳤다거

나, 폴란드경제의정상적기능수행에 매우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해외자본의유치에 부정적 영향

을미쳤다는증거는찾기힘들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기존의제도에는앞으로의전

망을 어둡게 하는몇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었

다. 예를들면, 과중한노동소득에대한과세가노동

공급을저해하고, 세법중에산재하는각종예외내

지 특별 조항들이 조세의 중립성을 해치고 있을뿐

아니라, 지나치게복잡한 조세체계는납세자들로부

터 자발적인 납세순응( c o m p l i a n c e )를 이끌어 내는

데 커다란장애물이었다. 

폴란드정부는위와같은문제점들을해소하는동

시에체제전환과정에서꾸준히증가하는재정수요

에 부응할수 있는조세체계를구축하기위해1 9 9 9

년부터 광범위한 조세개혁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O E C D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현

행 폴란드조세체계의특징을살펴본뒤, 1999년이

후 제안되거나시행중인조세개혁의중요내용들을

정리하여소개하도록한다.

Ⅰ. 조세개혁에 대한 사회·경제적 필요성

폴란드에서는 정부수입이 국내총생산의 4 0 %를

상회할정도로정부부문의비중이비교적큰데이는

미국이나 일본보다는높지만 유럽연합의여러 나라

와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가국민 경제를 통제하던

계획경제 시대의 유산으로 여겨지는높은정부부문

의 비중은시장경제로의전환과정에서그 중요성이

감소한동구의다른체제전환국들과는달리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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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되고있다. 이는주로아래에서예시된것과같

은 공적연금제도의관대한 운영으로 촉발되는막대

한 재정 수요를 감당하는 버팀목이다. 퇴직연금

(old-age pension)의수혜액이물가수준에 연동되

어 있으며, 체제전환을위한구조조정과정에서발

생한고령의실업자들을별다른차별없이퇴직연금

제도에 편입시켜 법에규정된 연령보다도5세 정도

이른 퇴직이 일반화되어 있다. 장애연금( d i s a b i l i t y

pension) 또한연금수혜범위가광범위하고수혜액

이 동구나 중구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높아서 재정

에 부담요소로 작용하고있다. 구체적인수치를 살

펴보면, 총 연금 수혜자는 1 9 9 0년 7 0 0만명에서

1 9 9 8년 9 5 0만명으로 35% 증가하여 연금 납부자

대 연금수혜자의비율이 1 . 4대 1에 이르러 O E C D

평균에비하여 매우낮은수준이다. 이에더하여 퇴

직연금의 수혜액도 1 9 8 9년 평균 임금의 5 3 %에서

1 9 9 8년에는 6 7 %로 상승했다. 연금지출로인한 재

정 수요를감당하기위하여사회보장세가계속상승

하여순임금에서의비중이 1 9 8 1년 2 5 %에서1 9 9 8

년 4 5 %까지 상승했다. 그 결과, 폴란드의 1 9 9 8년

공적 연금 지출은 국내총생산의 14%에 달해

OECD 평균인6 . 5 %를 훨씬상회한다.

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 가장 중

요한요소로 평가되는현행수준의 공적연금지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문에 대한 재정지출, 특

히 장기적경제발전의제도적·물적토대를구축하

는 데 필요한부문에서발생하는재정수요의증가와

충돌이불가피하다. 이에더하여유럽연합의회원국

으로서 요구되는 각종사회·경제적제도의 정비와

북대서양 조약기구가입으로 발생하는국방비 지출

의 증가로발생하는재정수요를고려하면조세와재

정전반에걸친 재정비를피할수 없었다.

2 0 0 0년에발표된폴란드정부의중장기재정운영

지침은연구개발예산의확충, 사회간접자본투자

의 증대, 농촌구조조정촉진에 재정정책의우선순

위를배당하여집중투자하는반면전반적인재정지

출의규모를줄이고투자우선순위를재조정하는것

을중요한과제로삼고있다. 조세정책의측면에서는

세원을확대하고세율을인하하여안정적세수기반

을 구축하는동시에성장잠재력을촉진하는방향으

로대폭적인세제개편이이루어졌다.

Ⅱ. 폴란드 조세제도의 특징

지난1 0여 년간폴란드에서는계획경제하에서국

가 수입의대부분을담당하던국영기업으로부터정

부로흘러가는 현물 중심의 자원 이전 시스템이 민

간 부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로

대체되면서 시장경제체제에 적합한 각종 조세제도

가형성되어왔다. 1989년에법인소득세, 1992년에

는 개인소득세가 도입되었고, 1993년에는 종래의

판매세가부가가치세로대체되었다. 또한1 9 9 7년에

는모든 수입물품에부과되던일반수입세(一般輸入

稅)를 폐지하였으며, 1999년에는 공적연금제도와

의료보험제도가정비되었고, 중앙과지방 정부간의

폴란드의조세체계는1 9 9 0년대동안시장경제체제

로의이행과정에서동구의다른체제전환국들의조

세체계에 비해그 역할을 비교적 충실히 수행한 것

으로평가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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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입배분에대한명시적인원칙이확정되었다.

조세수입의 구조는 개인과 법인 소득세, 부가가치

세, 사회보장세가각각1 / 3씩 차지하는형태로정착

되었다.

개인소득세는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에 대해 부과

되는데 양자는 분리되어 서로 다른 세율로 과세된

다. 1999년을기준으로노동소득은소득구간에따

라 19, 30, 40% 세 단계의 누진적 세율로 과세되

나, 실제로는각 단계별과세구간이매우넓어서약

75% 정도의납세자가가장낮은세율의 적용을 받

는다. 근래에 와서 많이 줄기는 했으나, 인적 공제,

주거용건물의건축비용공제, 사회보장세납부세

액에대한공제, 장애자공제, 자선단체나비영리단

체에대한기부금공제등 각종공제는매우광범위

하게허용된다. 부부간의소득은합산해서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며, 합산 소득의 절반을 기준으로 세율

이 결정된다. 부가가치세의세율은 2 2 %로 유럽연

합의기준에근접되어있으나, 상당히많은수의재

화와 서비스에 대해서는 4 %와 7 %의 할인 세율이

부과되며, 농산품에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다. 법인소득세는‘고전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다.

즉, 모든 법인소득은 일차적으로 과세되고 배당된

법인소득에대해서는원천징수의형태로 다시 과세

된다. 1999년의 법인세율은 3 4 %로 1 9 9 6년의

4 0 %보다는하향조정되었으나여전히중동구(中東

歐)의다른나라들에비해서는높다. 

법인소득세 또한 개인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광범

위한 예외 조항과 감면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1 )

.

사용자와 노동자가 거의같은 비율
2 )

로 분담하는 사

회보장세는 퇴직연금과 장애연금의 재원으로 활용

되며, 이에더하여실업보험과기타노동시장정책

의 실시를 위해 세전총임금의2 . 4 5 %가 별도로 과

세된다. <표 1 >은 이상에서 논의된 폴란드의 현행

조세체계를간략히정리하고있다.

지난1 0여년간폴란드에서는 계획경제하에서국가

수입의대부분을 담당하던국영기업으로부터정부

로 흘러가는 현물중심의 자원이전시스템이 민간

부문의거래에서발생하는소득에대한과세로대체

되면서시장경제체제에적합한각종조세제도가형

성되어왔다. 

1) 수출 진흥, 신규 기업, 수산업 부문의 신규 투자에 대해서 일정
비율의 세액감면을 허용하고, 경제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발
생하는법인소득에대해서는전액면세한다.

2) 각기세전총임금의1 7 . 9 %와 1 8 . 7 1 %를부담한다.

세율1 ) 세원 공제와감면 GDP 대비세수1 )

개인소득세 1 9 , 3 0 , 4 0 개인소득 주택투자, 기부, 

연금, 교육비, 의료비, 5 . 6

부부합산신고

법인소득세 3 4 법인소득 투자, 광고비지출, 2 . 5

업무추진비등

부가가치세 2 2 , 7 , 4 , 0 재화와용역의 비가공농산물, 

판매2 ) 아파트임대, 1 2 . 4

토지매매

사회보장세 3 6 . 63 ) 개인소득4 ) 일부직업종사자5 ) 1 0 . 2

<표1> 폴란드조세체계( 1 9 9 9년)

주: 1) 단위: %
2) 연간매출액80,000 주어티(zloty) 이하의사업자는면세
3) 사용자부담분17.9%, 노동자부담분1 8 . 7 1 % .
4) 농업종사자, 판사, 검사는면세대상.
5) 자영업자는추정소득을근거로과세.

자료: Ministry of Finance, Poland. Lenain and Bartoszuk(2000)에
서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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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폴란드 조세체계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사회보장세가전체 세수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동구권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높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

의 유산이기도 하지만, 체제전환기의 혼란 속에서

도 임금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사회보장세는 회피

가 어려워 세수 확보의 가장 용이한 수단이 된다는

점에기인하기도한다. 둘째, 조세수입이일부세목

에 편중되어 있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사회보장세

가 전체 조세 수입의 1 / 3씩을담당하고, 여타재산

세, 상속세, 환경세 등이 조세 수입에 기여하는 바

는 아주미미하다. 세원이다양화되어있지못한데

따르는 자연스러운 결과로, 일부 제한된 세원에 대

한 과도한세부담이문제점으로지적된다. 셋째, 조

세수입의 약 90% 가량이 중앙정부의 재정 지출과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투입되어 지방정부의 세수

확보가 매우시급한 상황이다. 넷째, 조세체납액의

규모가 매우 크다. 1998년의 경우 전체 체납액은

1 5 0억 주어티( z l o t y )로 국내총생산의 3 %에 이른

다. 대부분의 체납은 사회보장세 부문에서 발생하

는데, 민영화가 진행중이거나 계획중인 국영 기업

체, 광산, 철도, 철강등의 부문에서 정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

행은 연금제도 운용에서 수지 압박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다섯째, 각종의 조세감면제도가 방만하

게 시행되고 있다. 조세제도가 효율성과 형평성의

확보라는전제위에차분히형성된 것이아니라, 복

잡한정치적타협을거치면서개인소득세법은3 0여

차례, 법인소득세법은 4 0여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

다. 그 결과 개인소득세법에는1 2 5종의 감면 조항

과 1 0종류의소득공제, 14종의세액공제조항이 포

함되어 있다. 더구나 많은 공제 항목들이 부유층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거주용 부동산의 구입과 유지에 따르는

비용의공제, 교육용기자재구입비용의 공제는부

유층에 의해유리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큰 공

제제도들이다. 그결과로, 1997년의경우최고세율

의 적용을 받는 납세자의 9 0 %가 각종 소득공제를

신고한 반면 최저세율을 적용 받는 납세자의 3 9 %

만이그 혜택을누렸다. 법인소득세법또한많은예

외와공제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40종의투자비용

공제, 63종의특별감가상각조항, 경제특구에대한

각종 면세조치 등이 법인소득세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고있을뿐 아니라, 상당한수준의세수손실을

가져온다.

1. 조세와노동 시장

노동소득에 대한 한계조세쐐기
3 )

(marginal tax

w e d g e )가 노동의 수요와 공급 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폴란드의

노동소득에대한 조세쐐기는 약 4 5 %로 매우높다.

1 9 9 9년 현재, 평균적인임금소득자가부담하는개

3) 한계조세쐐기는총 임금소득과 고용자 부담분 사회보장세의 합
인 총 노동비용의증가분과이에수반되는소득세와사회보장세
증가분의비율로정의된다.

1 9 9 7년의 경우 최고세율의 적용을 받는 납세자의

9 0 %가 각종 소득공제를 신고한 반면 최저세율을

적용받는납세자의3 9 %만이그혜택을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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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소득세와 사회보장세는 전체 임금소득의 4 2 %이

며 한계세율은4 4 %에 달한다. 높은한계세율과조

세 쐐기는 폴란드경제의특징이라고할 수 있는광

범위한 사회보장제도, 큰규모로 존재하는 지하 경

제
4 )

가 제공하는 대체고용 기회와 맞물려 노동공급

에매우부정적영향을미친다.

실업자와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보조금, 빈곤층에대한최저생계비 보장, 실업보험

급여, 현물중심의 공적 부조, 육아 비용보조등의

사회보장 혜택은 수혜자의 고용 여부 내지는 소득

수준에 연계되어 있으므로 실업자가 재취업하거나

노동시장에신규진입하는경우그 혜택이상실되거

나 고용에 따른 소득의 증가에 따라 납세의 부담까

지 추가될 수도 있어서 노동공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매우클 것으로추정된다. 구체적인예로, 한

계산결과에따르면실업자가최저임금수준의직장

에취업할 때직면하는실효한계세율이1 2 0 %에달

하기도한다
5 )

. 

1 9 9 9년부터는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부작용을완화또는 해소하기위한

여러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해자의적으로해석되어남용되던 질병수당의지

급 기준을 명확히하고혜택범위를 대폭축소했다.

또한 노동소득에 대한 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던

사회보장세를강제저축의형태를가진개인별연금

계정(individual pension account)으로대체하고

납부금을 일반회계에서분리하여 관리한다. 새로운

연금제도하에서는 본인의 적립분이 누적되어 나가

는 것을 직접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납세

자들이 사회보장세를 세금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특

수한형태의 장기적 저축으로 인식하므로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고 조기퇴직을 억제하여노동공급을

증대시키는효과를거둘수 있다.

2. 조세와외자 유치

빈약한국내의자본축적을고려하면해외자본의

충분하고안정적인유치는성공적인체제전환에필

수적인요소라고할 것이다. 법인소득세, 재산세, 관

세 등의 조세제도가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 넓은 공감을 얻고 있

어서세제상의유인을제공하여해외자본을유치하

기 위한각국의 경쟁이치열하게전개되고있다. 폴

란드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해외 자본의 직접 투자

에 대하여 각종세제상의혜택을 제공하고있다. 그

러나 최근의 실증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호적인

조세 환경은 해외 자본의 성공적 유치에 필요한 하

나의 요소이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고,

경제전반에 걸친시장우호적태도, 양질의인력자

원, 정치적안정등이더욱중요한요인들이다. 해외

자본을 지나치게우대하는 조세정책은외자유치라

는 목적의 달성에는 그리 효과적이지 못한 반면 국

내 자본에 대한 차별로 말미암은 자원 배분의 왜곡

4) 지하경제의규모가국내총생산의1 5 ~ 2 0 %에달한다는믿을만
한추정치가있다.

5) 실업자가취업하여벌어들이는마지막 1원의 소득때문에, 상실
되는사회보장수혜액과새로이부가되는조세부담의합이1 . 2원
임을의미한다.

한 계산 결과에 따르면 실업자가 최저임금 수준의

직장에취업할때직면하는실효한계세율이1 2 0 %

에달하기도한다.



폴란드의조세개혁

재정포럼 7 3

을 야기할수 있기때문에정책의 유지여부에대한

근본적인검토가필요하다.

3. 자본소득과조세

자본소득은과세단계와소득의원천에따라서로

다른세율의적용을받는다. 법인소득은3 4 %로, 개

인소득세하의 배당소득은 2 0 %로 과세되는 반면,

이자소득은면세되며주식의 양도차익은일반소득

으로분류되어누진세율의적용을 받는다. 이자비

용지급에대한법인소득세공제허용은기업들로하

여금신규투자의 재원으로증자나 유보이윤보다는

부채를선호하게만들고, 배당소득에대한소득세의

원천징수는주식가격에부정적영향을미쳐직접금

융시장을 통한 투자재원 조달을 어렵게 한다. 그러

므로한정된 간접금융시장의재원을 두고벌어지는

경쟁 속에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중소기

업이나 신규 창업기업은대기업이나기존의 기업에

비해차별을받을수밖에없다.

4.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의수입 배분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하에서의 중앙 집권적 전

통이 아직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조세 수입

배분과 재정 지출 과정을 지배하고 있다. 지방자치

단체는독자적인조세수입원을거의가지지못하여

수입의 대부분을 중앙정부로부터의 교부금에 의존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상위 지방자치단체로

갈수록 더욱 심해진다. 지출 측면 또한 중앙정부의

역할이 지배적이나 교육, 지역 특성에 맞는 공업의

선정과육성등에서지방의독자성을인정하는방향

으로나아가고있다.

5. 조세와부동산시장

주거용 부동산시장에 여러 가지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여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가격을 안정시키

려는정책을시행하고있다. 구체적인정책들을살펴

보면, 임대를목적으로주거용부동산을구입할경우

투자 금액의 일부를 개인소득세의과세대상소득에

서 제외하는 것을 허용한다. 또한 1인 가족을 위한

주거용건물을건설할경우토지의구입과건축에소

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의 대상으로인정하

며기존의주거용부동산을증축또는보수하는경우

에도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투자는 비용공제나세액공제

에매우민감하게반응한다는실증연구의결과에비

추어볼때이러한공제제도들이주거용부동산의안

정적공급이라는정책목표달성에는매우유용한정

책수단으로보이나, 이들이주로고소득층의개인소

득세부담경감을위한도구로이용된다는점을고려

한다면소득분배에는부정적영향을미칠것이확실

시된다. 주거용부동산의신축과개축에적용되는우

대조치에반해기존의부동산거래에는비교적고율

최근의 실증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호적인 조세

환경은 해외 자본의 성공적 유치에 필요한 하나의

요소이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고, 경제

전반에걸친시장우호적태도, 양질의인력자원, 정

치적안정등이더욱중요한요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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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의조세개혁논의

의 인지세가 부과되는데
6 )

그 효과가 서로 상충하는

두정책의공존이시장에어떠한영향을미칠지에대

한분석은매우어렵다.

6. 조세행정

폴란드의 조세행정은 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탈세

의 방지라는측면에서비교적긍정적인평가를받고

있다. 납세자 개인에게 부여되는 고유번호( t a x

identification number)를이용하여 신고소득의정

확성을 여러 경로를 통하여 확인하는 제도가 잘 기

능하고 있고,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세 등이 원천

징수되기때문에징세와납세비용이낮아서조세행

정이효과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국내총생

산의 20% 정도로 추정되는 지하경제가 세원을 잠

식하고, 조세행정의정보화·전산화가아직 초보단

계여서기록유지나장부정리등의단순업무에소

요되는 자원이 지나치게 많다. 또한, 개인소득세의

신고를 위해서 2 4가지의 각종 서식을 작성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위해서는 7 5종의 정보

를 매달 신고해야 하는 등 납세자의 자발적 협조를

이끌어 내기에는납세순응비용이지나치게 높은문

제점이있다.

Ⅲ. 1999년 이후의 조세개혁과 평가

1989년의 자유 총선거로 집권한 자유노조

(Solidarity) 주축의 정치 세력은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체제로부터 시장경제체제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1 9 9 0년대를 거치면서제반 사회·경제제도

들을 개혁해 나갔다. 조세제도또한 전반적인 변화

의 조류에맞추어자본주의적시장경제의운영에적

합한 구조로 바뀌면서 동구의 다른 체제 전환국에

비추어 그 기능을 잘 수행해왔다고 평가되었다. 그

러나 정돈되어 있지 못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도입

된 제도들은 효율성, 형평성, 간편성이라는조세체

계의 대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많은문제점을 내포

하고있었고, 이에1 9 9 9년부터 개인소득세, 법인소

득세, 부가가치세를중심으로한 조세개혁이추진되

었다. 개인소득세와법인소득세의경우복잡한각종

공제를 대폭축소·정리하여세원을 확대하는 반면

세율은인하하여세수에압력을주지않으면서도자

원 배분의효율성을제고하고경제의성장기반확대

를 촉진하는방향으로바뀌었으며, 부가가치세분야

에서는 유럽연합의 정회원국에 요구되는 요건들을

충족시키기위해면세와영세율의적용을받는부문

을 최소화하기위한노력을기울였다.

1. 개인소득세의개혁: 좌절된시도

1 9 9 9년 의회를통과한개인소득세법개정안은대

각종공제제도들이주거용부동산의 안정적공급이

라는정책목표달성에는 매우유용한 정책수단으

로 보이나, 주로 고소득층의 개인소득세 부담 경감

을위한도구로이용된다는점을고려한다면소득분

배에는부정적영향을미칠것이확실시된다. 

6) 기존의 부동산에는 거래가격의 5%, 신규 부동산이나 조합주택
에는 2 %의 인지세가 부과된다. 농업 용도의 건물 거래에 대한
인지세는면제된다.



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시행이

좌절된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원의 확대와

세율의 인하라는 대원칙하에, 현재의 세 단계 세율

구조에서 최고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궁극적

으로는1 8 %와 2 8 %의 두 단계세율을가진구조로

이행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부유층의 조세회

피 수단으로주로이용되던주거용부동산의구입과

임대에소요되는투자비용의공제, 자영업자의투자

에 대한 세액공제, 의료비지출에 대한 비용공제를

철폐하여세원의 확대를꾀하였다. 이에더하여, 소

득의 원천에 따라 서로 다른세율이 적용되던 각종

자본소득에대한종래의차별적과세를시정하여조

세로 인한 자원 배분의 왜곡을 줄이려는 노력이 행

해졌다. 배당소득에대한 세율이 1 5 %로 인하되고,

정기예금, 국공채에서발생하는이자소득에대한면

세를철폐하여5 %의 세율을적용하며, 실현된자본

이득을 개인소득의일부로 간주하여 누진과세하는

것 등이그 중요한내용이다. 비록정치적압력을이

기지못한대통령의거부권행사로시행이좌절되었

으나, 일부 조항을 수정한 재개정안이 발의되어 정

치적타협과정을거치고있다.

2. 법인소득세의개혁: 세율의인하와세원의확대

법인소득세 또한 개인소득세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세율은내리고세원은확대하는방향으로개정안

이 제안되어1 9 9 9년 의회를통과하였다. 2000년부

터 시행되고 있는법인소득세법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율이 1 9 9 9년 3 4 %에서 2 0 0 4년에는

2 2 %로 낮아지며, 이로인한세수의 감소에 대처하

기 위해설비투자에대한각종세액공제를축소내

지는폐지하였다. 조세피난처를통한탈세의여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으며, 세부담의 경감을

위해 해외에서 발생한 손실을 폴란드 내의 지사에

집중시키는다국적기업의관행을막기위한조치들

이취해졌다.

3. 부가가치세의개혁: 유럽연합의 기준을 향해

부가가치세의개혁은유럽연합의회원국들에요구

되는 기준들을 충족시켜 가는 과정에서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있으며이미상당한수준의성과를거두

고 있다. 22%의일반세율과7 %의 특별세율은유럽

연합의 최소 기준
7 )

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지방자치

단체에의해주로공급되는대중교통, 수도공급등의

공공 서비스와에너지관련재화와용역에대해서도

유럽연합의 권고에 따라 부가가치세를적용하고 있

다. 부가가치세부문에서풀어야 할 가장큰 숙제는

농업 부문에서발생하는거의모든거래에적용되는

면세조치를철폐하여유럽연합의요구사항을만족

폴란드의조세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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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는 세원을 확대하는 반면

세율은인하하여세수에압력을주지않으면서도자

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성장기반의 확

대를촉진하는방향으로바뀌었으며, 부가가치세부

문에서는 유럽연합의 정회원국에 요구되는 요건들

을충족시키기위한노력이기울여졌다.

7) 유럽연합의최저부가가치세율기준은1 5 %이며, 다만사회적또
는 문화적 특수성이인정되는 일부품목에대해서는 5 %의 최저
세율이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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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의조세개혁논의

시켜야한다는점이지만, 농민과관련단체의정치적

위상이높을뿐 아니라농업부문이고용에서차지하

는비중
8 )

이 커서매우어려운과제이다.

Ⅳ. 앞으로의 과제

폴란드의조세개혁은이미살펴본바와같이자원

배분의효율성제고, 소득분배의형평성증진, 단순

하고도 합리적인 조세체계의 구축이라는 대원칙하

에 세원을 확대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등 매우 바람

직한 방향으로 추진되었음에도불구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개인소득세분야의 개혁이 좌절되었

고, 농업부문을부가가치세의영역으로끌어들여야

하는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절반의 성공이라는평가를 받을

수밖에없을것이다. 마지막으로폴란드의조세체계

가 당면하고있는앞으로의과제들을정리하는것으

로 이 글을마무리하고자한다. 

첫째, 조세체계 특히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세의

구조가고용창출과노동공급을촉진시키는방향으

로 변화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1 9 9 9년에좌절

된 개인소득세법의개정이 시급히 재추진되어야하

며, 사회보장세율을 내리고 연금 수혜율과 대상을

축소하는등 방만하게운영되고있는공적연금제도

를 개혁하여, 조세쐐기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

다. 또한, 지하경제를공식부문으로끌어내어세원

을 확대하고, 공식부문으로의노동공급을확대시키

기 위한조치를취해야한다.

둘째, 2000년의 개혁으로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

만 여전히 세법에 산재하는 각종 자본소득에 대한

차별적 조세를 철폐해야 한다. 법인소득의경우 투

자재원의종류, 투자자의법적지위, 투자자의국내

거주여부에 따라다른실효세율이 적용되는데, 이

러한 차별적 조세가 투자 결정을 왜곡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사실이다.

셋째, 유럽연합의 정회원국이되기위한전제조

건으로 요구되는부가가치세제의정비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현행 제도하에서 면세되고 있는 농

업관련물품과신규주택의구입등 각종재화와서

비스의 거래가 부가가치세의과세영역으로통합되

어야하며,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면세와 장부기재

의무의 면제를 위한 기준을 유럽 연합의 권고에 맞

추어확정해야한다. 

넷째, 환경세를 도입해야 한다. 외부불경제의 효

과를보정하기 위한환경세의 도입은 이론적·실증

적으로 그 정당성을인정받고있을뿐 아니라, 세수

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그 유용성이 인정된다. 현

1 9 9 9년부터 시작된 폴란드의 조세개혁은 세원을

확대하고세율을인하하는등매우 바람직한방향으

로 추진되었음에도불구하고, 개인소득세분야의개

혁이좌절되었고, 농업부문을부가가치세의영역으

로끌어들여야하는정치적으로매우 어려운과제가

남아있다는 점을고려할 때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

가를받을수밖에없을것이다.

8) 예를 들어, 1999년의경우 농업이 국내총생산에서차지하는 비
중은 약 4 %에 불과하지만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7% 정도이므로상당수의 잠재실업자가존재하는 상황을 상정
해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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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7 %의 낮은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는 석탄, 석

유, 전력 등 난방관련 에너지 자원의 거래에 대해

2 2 %의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필요에따라서는 외

부 효과보정과소비억제를위한특수목적세를신

설해야한다.

다섯째, 조세행정을 단순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납세자들의 납세 순응도를 제고하고 납세순응비용

을 줄여야한다. 이를위해서는지나치게복잡한 개

인소득세의 신고 서식을 간단 명료하게 바꾸고, 조

세 행정의 전산화를 촉진하며, 불명확하고 남용의

소지가있는세법조항들을이해당사자들의의견청

취를거쳐정비해나가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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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뉴 라운드 대비 관세정책개발을위한 연구: 

관세율 변화 파급효과분석을위한 모형개발

李 明 憲 전문연구위원( m o s e s l e e @ k i p f . r e . k r )

鄭 在 皓 초청연구위원( j c h e u n g @ k i p f . r e . k r )

○차기 라운드에대비하는바람직한관세율 정책의 방

향 설정을돕기위해G A T T / W T O체제에서의관세인

하방식에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동학일반균형계산

모형을이용하여관세율인하의효과를예측함.  

○차기 라운드의관세인하협상방식과관련해서국별·

품목별협상방식, 각종공식에입각한인하방식(일괄

선형관세인하공식, 스위스공식, 미국공식, 일본공

식 등), 부문별 평균기준 삭감방식들과, EU의관세

조화방식안등이고려대상이 되고있음. 

–관세율의수준이 상대적으로낮아져 있고비교적 고

른 관세율을가지고있는우리나라의입장에서는, 수

출관심품목의 시장접근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본공식이나 E U의 관세조화방식이 관세인하의 주

된 방식이되도록하는것이유리할것으로 보임. 

○동학적 일반균형계산모형을 통해 단순화된 관세율

인하시나리오의경제적효과들을비교하였음. 

○관세율 인하의 폭이클수록 장기적인경제성장에더

도움이될것으로 전망됨.

–농림광산품 및 음식료품의 관세율 25%, 기타 공산

품33% 인하의시나리오하에서실질G D P가인하가

없었을 기준상태(기준선)에 비해, 10년째에는 약

0.8% 높은수준이 되며새로운 균제상태에달할때

에는1% 정도높게됨. 

–기타 공산품인하율을2 5 %로 낮출경우균제상태에

서기준상태를0.8% 초과함에그침.

○단, 농림광업과경공업과같이초기에생산수준이감

소하고생산수준의회복도더딘‘취약산업’이 있음.

–이 산업들은 관세율 인하 폭이클수록 초기에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

가필요함.  

-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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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요내용

이 연구에서는차기라운드에대비하는바람직한관

세율정책의방향설정을돕기위해G AT T / W T O체제

에서의 관세인하방식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동학

일반균형계산모형을 이용하여 관세율 인하의 효과를

예측하였다. 

8차에 걸친 G AT T의 관세인하협상에서는국별·품

목별협상방식, 여러가지공식에입각한 인하방식(일

괄선형 관세인하공식, 스위스 공식, 미국 공식, 일본

공식), 부문별평균기준삭감방식등이사용되었다. 차

기 라운드와관련해서도기존의방식들과, EU의관세

조화방식안등이고려대상이되고있다.    

이 연구의후반부에서는동학적일반균형계산모형을

통해단순화된관세율인하시나리오의경제적효과들

을 비교하였다. 연구에사용된모형은1 6개 부문모형

으로 경제주체의 동학적 최적화를 명시적으로 고려하

였으며, 기존의연구들과는달리국산재와수입재간의

대체탄력성이 소비, 중간재, 투자 등 그 용도에 따라

다르다는점을반영하였다. 

모형의 계산을위해서1 9 9 5년 산업연관표를이용하

였으며, 관세율 인하의 기준은 1 9 9 5년의 실적세율로

하였다. 비교대상이된 시나리오는세 가지로서, 시나

리오1은 농림광업과음식료품의관세율을25% 인하

하고, 그밖의공산품은33% 인하하는것이다. 시나리

오 2는 서비스를제외한 전(全)품목의관세율을2 5 %

인하하는것이며, 시나리오3은역시농림광업과음식

료품의관세율은2 5 %하고, 시나리오1과동등한인하

후 평균세율을 목표로 하되, 음식료품을 제외한 공산

품의관세율을50% 인하한후 0 . 7 5 % P를 가산함으로

써 관세율의편차를시나리오1보다줄이는방식이다.

관세율 인하 목표의 이행은 세 시나리오 모두 5년에

걸쳐균등한% P를인하하는것으로하였다.

모형을 이용한계산결과, 시나리오1에 따른인하의

경우실질G D P가 인하가 없었을기준상태(기준선)에

비해, 10년째에는약 0.8% 높은수준이 되며새로운

균제상태에 달할 때에는 1% 정도 높게 된다. 시나리

오 2의 경우는 시나리오 1의 경우보다 낮아서 새로운

균제상태에들어갈때 기준선을넘는정도가0.8% 정

도이다.  시나리오3의 효과는1과거의같다.  관세율

인하로 산업이 영향을 받는 유형은 네 가지로 구분된

다. 첫째 유형은 생산수준이 감소하고 생산수준이 빨

리 회복되지 않는 산업들이다. 농림광업과 대부분의

경공업 제품이 이에 속한다. 둘째 유형은 생산수준이

감소하지만비교적빠른속도의회복을보이는산업들

로 섬유및 가죽제품과화학제품이이에속한다. 셋째

유형은초기에생산수준이기준선위로높아져서꾸준

하게이 경향이 유지되는산업이다. 일반기계, 정밀기

기, 수송장비 등이 이에 속한다. 넷째 유형은 초기에

생산수준이 상승함은 물론 상대적으로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산업들이다. 전기전자기기 산업이 이에 속한

다. 관세율인하에있어첫째와둘째유형과같은산업

에서의 구조조정 압력을 원활히 소화할 수 있는 정책

이같이 고안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Ⅱ. 정책시사점

먼저, 차기라운드의관세인하방식과관련해서는, 관

세율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있고 비교적 고른

관세율을가지고있는우리나라의입장에서는, 수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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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품목의시장접근을개선하는데 도움이되는공식에

입각한 접근, 특히 일본공식이나 E U의 관세조화방식

이 관세인하의 주된 방식이 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보인다. 

일반균형계산모형에의한 분석은 네 가지 정책적으

로 고려할 점이 있다. 첫째, 관세율인하의 폭이 클수

록 장기적인경제성장에더 도움이된다. 둘째, 관세율

인하에따라농림광업과경공업과같이초기에생산수

준이 감소하고 생산수준의 회복도 더딘‘취약산업’이

존재한다. 셋째, 관세율인하의폭이클수록이 취약산

업이 초기에 받는 충격은 더 크다. 넷째, 평균적관세

율 인하의 폭이같은경우, 관세율을보다균등화하는

방향으로의변화가장기적 성장에 더 도움을 준다. 그

러나그 차이는생각할 수 있는정책적 대안들사이에

서는그리 크지않을수있다. 

위의고려사항중에서앞의세 가지점은정책당국이

직면한 일종의 제약선(constraint line)을보여준다.

즉, 장기적성장에도움이되는보다과감한관세율인

하는 단기적으로 취약산업이 받는 충격을 더 크게 한

다. 이 제약선상에서 어떤 점을 택할 것인가는 물론,

정책당국이어떤정책목표에어느만큼비중을두는가

에 의해달라질것이다. 그러나이와관련된 정책당국

의 선택문제와 무관하게 제약선 자체를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

하다. 그 첫째는 위에 든 네번째 점을 고려하여 취약

정도가 심한 산업에 대해서는 관세인하의 폭을 줄일

수 있는여지를차기라운드에서확보하는것이고, 둘

째는관세정책이외의정책수단을통해취약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의 자원배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돕

는 것이될 것이다.  

Ⅲ. 앞으로의 연구개선방향

이 연구에 사용된 동학적 일반균형계산모형은여러

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첫째, 조세측면의자세한

고려, 정부지출의 독립적 반영을 통해 정부부문을 보

다 사실적으로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투자행위와

관련하여 조정비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자본은 그

양의 조정에 있어서 노동과는 비대칭적으로 경직성이

존재하는 생산요소이다. 따라서이 특성을 적절히 반

영해야 현실에 더 가까운 모형이 될 것이다. 셋째, 모

형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함수들의 형태를 우리나라의

현실 데이터에 근거하여 보다 정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B 5변형/ 1 0 9면/2000. 12/값

5 , 0 0 0원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00-10 『뉴라운드
대비 관세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관세율 변화 파급효과분석을 위한
모형 개발』의 요약분으로필자들 개인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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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관련 세제의 선진화 방안

孫 元 翼 연구위원( w s o n @ k i p f . r e . k r )

○본 연구는 비영리법인 관련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지난연구(손원익, 1995) 이후의환경변

화를최대한 반영하여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우리

의 과세제도를선진화할 수 있는정책방안을 제시

하는데그목적이 있음.

○우리나라는 영리·비영리를 합한 전체 법인 수가

2 0만 6 , 3 5 4개이고 이 중 1만 3 , 2 9 5개인 6 . 4 %가

비영리법인임.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관련하여발생한 소

득에대하여는우리나라와미국, 일본모두비과세

하고있음. 

–비영리법인이 영리사업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일반 영리법

인과동일한 세율로 과세하는 반면일본은 일반영

리법인세율인3 0 %보다 낮은2 2 %의 세율로 과세

하고있음.

○비영리법인 관련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정책방향은다음과같음.

–비영리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최대한 제고하고

비영리법인에대한세제지원의결정과정도최대

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관련제도를 정비해야

할것임.

–비합리적이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조항들을

개정하여관련제도의합리성을제고해야할것임.  

–공익법인에 대한사후관리제도는부작용을최대한

방지하면서 공익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

해야할것임. 

-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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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요내용

1. 서론

지난1 0년 동안비영리법인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

였는데이는사회에서비영리분야에대한수요가증대

되어왔기때문이라 할 수 있을것이다. 특히 최근들

어 비영리법인의활동이매우활발해지고있으며비영

리법인의사회적역할도지속적으로증대되고있다.

2. 우리나라비영리법인관련현황및 세제

1 9 9 9년말 기준 법인 수 총계는 2 0만 6 , 3 5 4개이며

이중영리법인이1 9만 3 , 0 5 9개로9 3 . 6 %를, 비영리법

인이1만3 , 2 9 5개로6 . 4 %를 구성하고있다. 법인세수

총액에서 비영리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 9 9 5년

2 1 . 7 %에서 1 9 9 8년 2 5 . 8 %로 증가하였으나 1 9 9 9년

에는1 9 %로 감소하였다.

1 9 9 9년말기준으로각부처에서관리하고있는비영

리법인의수는5 , 5 8 5개로조사되었는데가장많은비

영리법인이 등록되어 있는 부처는 교육부로 3 0 . 0 3 %

에 해당하는 1 , 6 7 7개 법인이 등록되어 있고, 그 다음

으로 문화관광부와 보건복지부에 각각 2 2 . 1 7 % ,

11 . 3 2 %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등록되어 있다. 이

중 4 4 . 0 %가 사단법인, 39.5%가 재단법인 형태이므

로재단·사단법인이전체의8 3 . 5 %를차지하고있다.

지정기부금의범위에해당하는법인, 공익법인, 법령

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손금

에산입할수 있다.

기부자가 법인인 경우과세는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인세법 제2 4조에의한기부금은소득금액에서결손금

차감한 금액까지 손금산입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 3

조에 의한 기부금은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의

5 0 %까지손금산입하고한도초과액은3년간이월공제

한다. 또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에서 손금에 산입한

법정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5 %에 상

당하는금액까지손금에산입한다.

3. 외국의비영리법인현황및세제

가. 미국

1 9 9 1년 이래면세단체의수는해마다 늘어1 9 9 7년

도 현재 면세단체의 수는 1 2 3만 2 , 2 1 4개로 1 9 9 1년

대비16.8% 증가하였다.

미국 경제에서 비영리부문은 국내 총생산의 약

5 . 5 % ( 1 9 9 7년), 민간부문순부의약 5 % ( 1 9 9 4년), 자

원봉사자를 포함한 고용인구의 약 9 . 3 % ( 1 9 9 7년)를

차지하고있다. 

B 5변형/ 1 5 5면/2000. 12/
값 6 , 0 0 0원



비영리법인에대해서는법인소득세가면제되나본래

의 목적과관련이없는사업으로부터얻은소득에대해

서는 영리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고유목적무관

사업소득세(unrelated Business Income Tax: UBIT)

가 부과된다. 여기서고유목적무관사업이라함은고유

목적과직접관련이없으면서정규적으로영위되는사

업을말하며본래의목적과관련이없는사업소득이1

천달러를초과하는부분에대해서만세금이부과된다.

민간재단의 경우 민간재단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가산세(Excise Ta x )라고불리우는세금이부과되는데

가산세는 공익활동에 대한면허세적 성격과 민간재단

에 대한 규제를 따르지 않는 재단이나 매니저에 대한

벌칙과세의성격을지니고있다.  

법인이기부금을지출한경우당해연도기부금, 당해

연도의배당금공제액, 결손금의소급이월분, 자본손실

의 소급이월분을 적용하지 않고 산정한 과세소득의

1 0 %를 한도로소득공제하고공제한도액초과분은향

후 5년간이월할수 있다.

I R S에서면세자격을얻으려면① 종교, ② 자선, ③

과학, ④ 문학, ⑤ 교육, ⑥ 공공안전 시험의 목적, ⑦

국내·외아마추어스포츠장려(경기장시설이나장비

의 제공은제외), 또는⑧ 아동및 동물학대방지의8

가지를 목적으로 조직 및 운영되는 법인, 금고, 기금,

재단으로서 조직테스트와 운영테스트를 통해 공익성

을 인정받아야된다.

나. 일본

공익법인은1 9 9 8년(평성1 0년) 10월1일현재전국

에 2만 6 , 3 8 0개가 있으며, 그 중 사단법인은 1만

2 , 8 2 7개이고, 재단법인은 1만 3 , 5 5 3개이다. 일본의

모든 공익법인은 그 목적사업의 내용이나 활동범위에

따라각기소관관청의감독을받고있다.

수익사업에서발생하는소득에대해서는과세하고있

으나 과세소득의 계산시 공익법인의 공익성을 감안하

여 각종특례제도를두고있다. 조합법인 등에 대하여

는 일반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전 소득에 대하여 과세

하지만 적용하는 세율은 일반영리법인( 3 0 % )보다 낮

은 2 2 %가 적용된다. 일반의료법인의경우세제상 영

리법인과똑같이취급되지만공립병원이나의료서비스

의 개선에 공헌하여재무성이특별의료법인으로지정

하는경우공익법인과같이2 2 %의세율이적용된다.

법인이지출한 기부금중 국가또는지방공공단체에

대한기부금과지정기부금은지출액전액을손금에산

입한다. 특정공익증진법인에대한 기부금은 자본금의

0 . 2 5 %와 소득의 2 . 5 %의 합계액을한도로 손금에 산

입하고 일반기부금은 자본금의 0 . 1 2 5 %와 소득의

1.25% 합계액을한도로손금에산입한다.

4. 비영리법인과세제도의문제점및개선방향

첫째, 법인세법상의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와 상속·

증여세법상공익법인의범위가상이하여기증자및 수

재정포럼 8 5

첫째, 법인세법상의지정기부금대상단체와상속·증여세법상의공익법인의범위가

상이하여기증자및수증자에대한세제지원의일관성이결여되는문제가발생하고있다.

비영리법인과관련된세법간의일관성을제고하여납세자의혼란을최소화해야한다.



증자에대한세제지원의일관성이결여되는문제가발

생하고있다. 비영리법인과관련된세법간의일관성을

제고하여납세자의혼란을최소화해야한다.

둘째, 기부금에대한세제지원중 전액손금인정되는

정당에 대한후원금이 기부금의 일정부분만 손금인정

되는사회복지, 자선, 교육, 종교, 문화등민법 3 2조의

비영리단체보다공익성이크다고할 수 없으므로이에

대한개선이필요하다.

셋째, 현재비영리법인인·허가를위한 규칙이있으

나 그내용이불충분하고, 실질적인운영이적절히되지

않으며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지정할때에도공익성을

평가할수 있는객관적이고투명한기준이마련되어있

지 않아공익성의시비가자주 일고 있다. 이에비영리

법인의 등록및 비영리법인에대한 세제혜택의부여는

객관적이고투명한 기준에 의하여 일관성있게결정되

도록공익성테스트의도입및제도의정비가요구된다.

넷째, 세법상자동적으로비영리법인이되는의료법인

의 의료수익이수익사업소득으로분류되어법인세의과

세대상이며, 동시에무상진료등 자선사업을제외한일

반의료행위를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적립할 수

없게되어있어문제가되고있다. 그러므로수익사업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 또는의료수익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통하여의료사업에재투자할수 있도록하는

방안의강구가요구된다.

다섯째, 현행세법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이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설정할 때 이자소득 전액을 포함할 수

있는 반면, 배당소득은인정되지않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동적 소득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비과

세되고 있는 것과 재산출연의 형태 중 주식출연이 가

장 선호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배당소득도 고유목적사

업준비금에포함될수있도록고려할필요가있다.

여섯째, 공익법인에대한5% 주식보유한도규정때

문에신규공익법인의설립이저해되고기존공익법인

의 활동이 위축되는 문제가 있다. 기존의 5% 초과분

에 대하여는자발적으로의결권을포기하도록하고의

결권포기를철회하는경우초과분에대하여증여세를

부과하는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와같은방안을

시행하게 되면 공익법인의 지주회사화를 방지하면서

공익활동의활성화를기대할수있을것이다.

일곱째, 언론매체또는공익사업수행시 특수관계에

있는법인의광고또는홍보를금지하는규정이1 9 9 9

년 세법개정시신설되어공익법인에게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이 출연한 공익법인이 다른 그룹

기업의 광고를 유치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고, 외

국의 사례로부터시사점을 도출하면 정상적인 가격으

로 거래가이루어지고광고의정도가지나치지않다면

불이익을받지않도록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여덟째, 1999년세법개정을통하여2년에한번외부전

문가의확인·검사를받는공익법인의범위가자산5 0억

원이상에서3 0억원이상으로확대되었다. 이는공익법인

의투명성제고를위하여매우바람직하다고할수있으며

외부전문가의확인·검사를매년 시행하거나자산의규

모에따라차등화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을것이다.

이에 추가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근본적

인 투명성제고방안은비영리단체의재무보고작성기

준을 제정한 후 외부감사 및 공시제도를 활용하는 것

으로사료된다. 

8 6 2 0 0 1년6월호

정책연구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정책보고서 00-01 『비영리법
인 관련 세제의 선진화 방안』의 요약분으로 필자들 개인의 의견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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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의대상사업내용을자

세히살펴보면, 우리나라의국고보조

금은조건부보조금의고유기능이라

할 수 있는 외부효과의 내재화뿐만

아니라국가위임사무의재원조달역

할을상당부분수행하고있다. 본보

고서에서는6 1 2개에달하는2 0 0 1년

국고보조금 대상 사업들을 대상으로

사무의 법적 성격(기관위임사무인,

단체위임사무, 고유사무)과보조 성

격(누출효과 사업, 개인 대상 사업,

지역사업)을구분하였는데, 현행법

자체가 국가사무, 위임사무 등에 대하여 모호한 기준

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개편의 직접적인 기준

이 되기는 어렵지만, 향후 국고보조금의 단계적 정리

를 위한가이드라인이될 수있을 것이다.

국고보조금대상사무의구분작업이이루어지고나

면, 이러한 사무들을 어떻게 정리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가장 명백한 방법은 지역적이고 고유사

무적성격이강한사무들은순수지방사무로전환시키

는 것이바람직하다.

국고보조금의축소노력을단행하더라도지방자치단

체의 행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한

다는국고보조금의장점을감안할때, 오

직 축소 지향적으로 국고보조금을 개편

할필요는없다. 따라서국고보조금의장

점을살리되, 단점으로 지적되는 재원의

경직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유사한

사업을 통합하는 통합보조금이나, 또는

좀더큰 폭의포괄보조금을도입하는 방

안을모색하는것이바람직하다.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개

선 사안은보조대상사업의사후관리이

다. 사후 관리를 위한 성과 감사는 이상

적인 방안으로 많이 거론되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는

것은현재의행정인프라를고려할때 불가능하다고까

지 말할수 있다. 그러나사후평가없는지방자치단체

의 독립성 강화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

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외국의 사례로부터 선진 감사

기법을도입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하는것이필

요하다.

국고보조금의개편방안

金 正 勳 연구위원( j u n k i m @ k i p f . r e . k r )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정책보고서 00-02 『국고보조
금의 개편방안』의 요약분으로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B 5변형/ 1 0 9면/2000. 12/값5 , 0 0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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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국의지방재정조정제도운영현황



Ⅰ. 요약

□정부는 2 0 0 0회계연도정부결산을 완료하고 이를 2 0 0 1년

5월2 9일(화) 국무회의에상정하여의결하였음.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등에 관한 정부결산은 관련법

령에따라 감사원의검사( 6 . 1 0∼8 . 2 0 )를 거쳐 9월 2일까

지국회에제출하게됨.

□2 0 0 0회계연도결산결과, 일반회계에서4조5 5 5억원(특별회

계는2조2 2 6억원)의순잉여금이발생하였으며, 통합재정수

지도 6조 5 , 2 6 6억원(GDP 대비1 . 3 % )의 흑자를시현하는

등재정운영이비교적건전하게이루어진것으로평가됨.

○조세수입(총9 2조9 , 3 4 7억원)이예산보다1 3조2 , 3 1 8억원(일

반회계1 3조1 , 8 4 5억원, 특별회계4 7 3억원) 증가함에따라

–일반회계의재정수요충당을위한국채발행규모를당초계

획( 1 0조 9 , 5 0 0억원)보다7조3 , 7 8 0억원축소하였으며

–통합재정수지는1 9 9 9년도1 3조 6 5 1억원의적자(GDP 대

비△2 . 7 % )에서6조 5 , 2 6 6억원(GDP 대비1 . 3 % )의흑자

로전환되었음.

○일반회계의 순잉여금 4조 5 5 5억원의 내역은 조세수입 증

가에따른세입증가액( 2조 4 , 4 7 6억원)과국채발행축소와

금리 하락에 따른이자예산절약등에의한 세출불용액( 1

조 6 , 0 7 9억원)임.

□2 0 0 0회계연도의재정운영은4대부문구조개혁과건전재

정기조의 조기정착 및 뉴밀레니엄시대의 새로운 도약과

2 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

을추진함과아울러중산층육성및서민생활안정, 지방경

제활성화등을중점적으로지원하였음.

○이에 따라경제성장률8.8%, 경상수지1 1 0억달러흑자를

시현하였으며, 소비자물가는2 . 3 %에서 안정되었고, 특히

실업률은1 9 9 9년 6 . 3 %에서2 0 0 0년 4 . 1 %로하락된한편

외환보유고는9 6 2억달러로대폭확충되었음.

□세입세출결산결과, 세입은1 6 1조 6 , 9 2 9억원으로예산대

비103.3%, 세출은1 5 2조 2 , 5 2 0억원으로예산현액대비

9 4 . 9 %로 집행되었으며전년대비로는각각7.8%, 7.1%

증가한수준임.

9 8 2 0 0 1년6월호

정 책 흐 름

2 0 0 0회계연도정부결산
※이자료는재정경제부국고국회계제도과에서2 0 0 1년5월 2 9일에발표한

「2 0 0 0회계연도정부결산」의전문입니다.



○일반회계의경우

–세입은 조세수입이전년보다2 6 . 0 % ( 1 6조 9 , 1 7 5억원) 증

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국채발행규모의 축소 등에 따라

전년 대비44.7% 감소한1 0조 6 , 1 7 6억원이 징수되어일

반회계전체세입은전년보다9 . 9 % ( 8조 3 , 2 1 6억원) 증가

한 9 2조 6 , 0 2 2억원임.

–세출은이자율하락에따른국채및금융기관구조조정채권

등의지급이자비용감소등으로예산현액보다3.0% 적은

8 7조 4 , 6 4 5억원이집행되었으며, 기능별집행내용을보면

사회안전망확충, 지방및 교육재정지원, 금융기관구조조

정채권이자지급 규모등의증가에따라전년도에비해사

회개발비( 1 5 . 2 % )와 채무상환 및 기타(38.1%), 지방재정

교부금(23.2%), 교육비(11.3%) 등이증가하였음.

□2 3개 특별회계의세입·세출은각각6 9조 9 0 7억원및 6 4

조 7,875억원으로 예산액(세출은 예산 현액) 대비

101.9%, 92.2% 집행되었고, 전년대비로는 각각 5 . 2 % ,

5.1% 증가하였으며,

○순잉여금은 전체적으로는 전년의 2조 6 0 8억원과 비슷한

수준인 2조2 2 6억원이발생하였음.

□국민연금기금 등 2 0 0 0연도 결산대상 4 4개 공공기금은 3

조 7 , 3 7 1억원의당기순이익을실현하였으며,

○국민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등 3 4개 기금에서

보험료수입및 자산운용수익등으로 당기순이익을시현한

반면, 공무원연금기금, 국민주택기금등1 0개기금은연금

급여 증가, 이자지출의증가 등으로 당기순손실이발생하

였음.

□국가채권은 재정융자특별회계 및 국민주택기금 등에서의

융자금채권의 증가로 전년보다 1 5조 9 , 1 6 3억원 증가한

1 4 2조 6 , 5 3 5억원임.

□2 0 0 0년말 현재 국가채무(중앙정부분)는1 9 9 9년보다 1 1

조 2 , 2 7 0억원이 증가한 1 0 0조 9 , 4 1 6억원(GDP 대비

19.5%) 수준이며,

○채무의 증가는 재정수요를충당하기위한국고채권잔액의

증가( 8조 3 , 2 2 3억원증) 등에기인함.

Ⅱ. 2000회계연도정부결산 주요내용

1. 세입세출결산

가. 개요

□2 0 0 0회계연도 중 세입세출은 각각 1 6 1조 6 , 9 2 9억원 및

1 5 2조 2 , 5 2 0억원으로세입은 조세수입증가등에따라예

산보다3.3% 초과징수되었고, 세출은이자율하락에의한

국채등의 지급이자비용감소등에 따라예산현액(당해연

도예산액＋전년도이월액) 대비94.9% 집행되었음.

○세입세출은전년대비각각7.8%, 7.1% 증가한수준이며

○2 0 0 0년중조세수입이예산보다 1 6 . 6 % ( 1 3조 2 , 3 1 8억원)

증가함에따라 일반회계의적자 보전을 위한국채 발행을

당초계획보다7조 3 , 7 8 0억원축소( 1 0조 9 , 5 0 0억원→3조

5 , 7 2 0억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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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의차액인세계잉여금은9조4 , 4 0 9억원이며, 이

중 차기이월금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6조 7 8 1억원으로

1 9 9 9년4조 4 , 3 3 2억원에비해1조6 , 4 4 9억원증가하였음.

나. 일반회계

□세입 9 2조 6 , 0 2 2억원, 세출8 7조 4 , 6 4 5억원으로세계잉

여금은5조1 , 3 7 7억원이며, 차기이월액을제외한 순잉여

금은4조 5 5 5억원으로전년( 2조 3 , 7 2 4억원)에비하여큰

폭으로증가되었음.

○순잉여금의 발생은 주로 조세수입의 증가와 이자율 하락

등에따라국채및금융기관구조조정채권의이자지급비용

이감소(△8 , 2 9 1억원)한데기인한것이며

○일반회계순잉여금은향후세수상황을고려하여국가채무

상환이나2 0 0 1년도세입에이입하여사용하게됨.

□세입 9 2조 6 , 0 2 2억원은전년보다9 . 9 % ( 8조 3 , 2 1 6억원) ,

예산보다4 . 4 % ( 3조 8 , 6 5 9억원) 증가한수준으로, 조세수

입이 8 1조 9 , 8 4 6억원(세입의 88.5%), 세외수입이1 0조

6 , 1 7 6억원(세입의1 1 . 5 % )임.

○조세수입은 예산보다 1 9 . 2 % ( 1 3조 1 , 8 4 5억원) 초과징수

되었으며전년도에비해26.0% 증가하였음.

–이는 기업의 구조조정에따른 금융비용의 감소, 정보통신

산업의호황에따른기업실적호전, 수입규모및 증권거래

대금의증가등에기인함.

○세외수입은 국채발행규모를축소(△7조 3 , 7 8 0억원)하는

등의 이유로 전년보다 4 4 . 7 % (△9조 3 , 1 8 6억원) 감소한

1 0조 6 , 1 7 6억원이징수되었음.

□세출은 국채발행규모축소에따른이자미지급과국채및

금융기관구조조정채권등의지급이자비용감소등으로예

산 현액보다 3 . 0 % ( 2조 6 , 9 0 1억원) 축소된 수준인 8 7조

4 , 6 4 5억원이 집행되었으며<전년보다는8 . 6 % ( 6조 9 , 5 4 6

억원) 증가한수준>, 집행내역을기능별로살펴보면, 채무

증가, 지방교부세율인상, 사회안전망확충등으로전년에

비하여채무상환및 기타, 지방재정교부금, 사회개발비등

이각각38.1%, 23.2%, 15.2% 증가하였음.

다. 특별회계

□2 3개특별회계의세입·세출은각각6 9조 9 0 7억원및 6 4

조 7 , 8 7 5억원으로 예산액(세출은 예산 현액) 대비

101.9%, 92.2% 집행되었으며, 전년 대비로는 각각

5.2%, 5.1% 증가하였음.

□순잉여금은 전체적으로는전년의 2조 6 0 8억원과 비슷한

수준인2조2 2 6억원이발생하였으며

○통신사업특별회계등 1 8개특별회계에서예금증가에따

른금융영업수입증가등으로순잉여금이발생하였고, 철

도사업특별회계등 4개 회계에서는 세입 감소로 결손이

발생하였음( 1개회계는수지균형) .

○특별회계의 순잉여금은 각 특별회계법령에따라 다음 연

도세입에이입하거나관련기금에적립하게됨.

1 0 0 2 0 0 1년6월호

정 책 흐 름



2. 기금

□2 0 0 0회계연도결산대상인공공기금은4 4개로서당기순이

익이3조 7 , 3 7 1억원발생하였음.

○국민연금기금·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외국환평형기금

등 3 4개 기금에서 자산운용수익 및 보험료수입·환율상

승 등으로 당기순이익이발생한 반면, 공무원연금기금등

1 0개 기금에서연금급여및 이자지출증가등으로 당기순

손실이발생하였음.

3. 채권

□2 0 0 0년말현재국가채권은전년말 1 2 6조 7 , 3 7 2억원보다

1 5조 9 , 1 6 3억원증가한1 4 2조 6 , 5 3 5억원임.

○내역별로는 융자회수금 1 2 0조 9 , 3 7 1억원(84.8%), 예금

및 예탁금 1 1조 5,259(8.1%), 조세채권 7조 1 7 9억원

(4.9%) 등이며

○채권의 증가는 재정융자특별회계의융자금7조 6 , 9 6 9억

원, 국민주택기금의 융자금 3조 7 , 7 7 6억원 등에 기인

함.

4. 채무

□2 0 0 0년말현재국가채무(중앙정부분)는전년말보다1 1조

2 , 2 7 0억원 증가한 1 0 0조 9 , 4 1 6억원으로 GDP 대비

19.5% 수준임.

○이는 1 9 9 7년말 이후 경제위기극복과정에서재정이 금융

기관 구조조정·경기진작·실업대책등에 있어서 적극적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수요를

조달한데따른것임. 

○내역별로는 국채가 7 6조 3 , 2 5 2억원(75.6%), 차입금2 1

조 9 , 0 6 6억원(21.7%), 국고채무부담행위2조7 , 0 9 8억원

( 2 . 7 % )이며,

○그 증가내역을살펴보면, 국채가1 0조 5 , 1 9 2억원, 차입금

및 국고채무부담행위가각각 5 , 2 0 4억원, 1,874억원증가

하였음.

–국채의 증가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국고채권( 8조

3 , 2 2 3억원 증),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조달을 위한 국민주

택채권( 1조 9 , 2 4 5억원 증) 및 환율안정을 위한 외국환평

형기금채권( 2조 6 , 6 1 7억원증) 등의증가에기인함.

5. 통합재정수지

□일반회계, 특별회계및공공기금(금융부문인외국환평형기

금제외) 등의2 0 0 0년결산상통합재정수지는수입이1 3 5

조 8 , 1 0 7억원, 지출이1 2 9조 2 , 8 4 1억원으로6조5 , 2 6 6억

원(GDP 대비1 . 3 % )의흑자를나타내었음.

□2 0 0 0년의흑자규모는전년도의적자 1 3조 6 5 1억원( G D P

대비△2 . 7 % )과 예산상의적자1 8조 8 , 5 2 3억원(GDP 대

비△3 . 6 % )에비하여큰폭으로개선된것이며, IMF 이후

증가하던 적자규모가 1 9 9 9년에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2 0 0 0년에흑자를시현함.

재정포럼 1 0 1



○부문별재정수지는일반회계에서2 4조 2 , 9 9 1억원의흑자,

공공기금에서 3조 8 1 1억원의 흑자가 발생하여 특별회계

및 세입세출외 등의적자(△2 0조 8 , 5 3 6억원)를 충당하고

도재정전체로는6조 5 , 2 6 6억원의흑자를나타내었음.

–일반회계의흑자는조세수입의증가에기인하며, 공공기금

의 흑자는 국민연금기금의연금보험료수입증가 등에기

인함.

1 0 2 2 0 0 1년6월호

정 책 흐 름

<연도별통합재정수지>
(단위: 억원, %)

통합재정수지 1 0 , 9 9 0 △6 9 , 5 9 3 △1 8 7 , 5 7 3 △1 3 0 , 6 5 1 6 5 , 2 6 6

( G D P대비) ( 0 . 3 ) (△1 . 5 ) (△4 . 2 ) (△2 . 7 ) ( 1 . 3 )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중국은막대한시장잠재력을바탕으로최근5년간매년4 0 0

억달러이상의외국인투자를유치함으로써, 개도국중1위,

세계2위의외자유치국으로서의지위를고수하고있음.

◇우리나라도 외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 경영의 투명성

제고, 노사관계의안정 등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할필요

1. 현 황

□본격적인외자유치정책이시작된1 9 9 3년부터현재까지꾸

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2000년에는 4 0 8억달러를 기록

(FDI/GDP 비율: 30.9%(1999))

《국가별》7 5 %가 아시아계 자본이며, 홍콩·대만으로부터의

투자가전체투자의4 6 %에달함.

《지역별》동부 해안지역이 88%, 중·서부 내륙지방은 9 % ,

3 %에불과하여지역간불균형이극심.

《업종별》노동집약적가공무역제조업을 비롯한 제조업에편

중되어 있으며, 부동산업을제외한 3차산업및 1차

산업은매우부진

2. 중국정부의정책및 투자환경

□중국 정부는 경제특구 등 특정지구를 지정하여 외자유치

창구의역할을하도록하고, 각종우대조치를제공

○SOC 정비, 소득세 등 각종 세금감면, 토지사용·인프라

이용에대해특혜부여, 영업규제완화

재정포럼 1 0 3

중국의 외국인투자동향
※이자료는재정경제부경제협력국경협총괄과에서2 0 0 1년5월 2 4일에발표한

「중국의외국인투자동향」의전문입니다.

(실행기준, 억달러)



□이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외국기업이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고 있으나, WTO 가입을목전에 두고 외국기업에 대한

특혜적우대조치를축소해나갈방침

3. 평가와전망

□막대한 시장잠재력및 향후투자여건 개선등을 고려할때

중국으로의외국인투자는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

※A.T.Kearney, FDI 선호도2위, 중국정부, 향후5년간평

균 5 0 0억달러유치목표

□우리나라는 중국에 비해시장잠재력은뒤지나 투자여건에

서우월

○중국과의차별화를위해경영의 투명성 제고및 노사관계

안정등투자환경을보완하고첨단산업의투자유치를촉진

해나가야할것임.

1 0 4 2 0 0 1년6월호

정 책 흐 름

※투자환경

《긍정적요인》

①막대한내수잠재력

–WTO 가입으로인한시장개방, 서부대개발계획등내륙지방으로의개발

확산으로향후에도지속적인고도성장이기대됨.

②수출기지로서의적합성

–풍부한부존자원, 낮은인건비·지가, 수출기업에대한각종특혜, 아시아중

심지로서의지리적이점등

《부정적요인》

①행정의투명성부재및부패

–투자허가, 영업제한등각종규제가매우복잡하고투명성이결여되어있으

며, 사회전반에구조적부패만연

②숙련된노동자부족·인프라미비등



1. 사업자의소득세 기장신고현황

□종합소득세납세자의기장신고추이

*소득세신고자 중 추계신고한과세미달자(과세표준이없는

자) 제외

○1 9 9 9년 이전에는기장사업자가약 4 0만명정도로 변화가

없었으나

–지난해 신고( 1 9 9 9년 귀속)부터간편장부제도를도입함에

따라 기장신고자가 5 7만명으로 대폭 늘어남(증가비율

4 8 . 4 % ) .

⇒처음으로간편장부에의해신고한사업자1 7만명

□사업자의기장의무

○사업자는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비

치하고 모든 거래사실이객관적으로파악될 수 있도록 복

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함(소득세법

§1 6 0 ) .

2. 복식부기의무자의추계신고에대한관리강화

□복식부기의무란? 

○이중으로대차평균하게기표된전표와이에대한증빙서류

를완비하고사업의재산상태와손익거래내용의변동을빠

짐없이기록하여야하는의무를복식부기의무라함.

□복식부기의무자의소득세신고유형

○사회전반의장부기장확대추세에도불구하고일부( 1만명

재정포럼 1 0 5

소득세 무기장신고자관리강화
※이자료는국세청소득세과에서2 0 0 1년5월 1 5일에발표한

「소득세무기장신고자관리강화」의전문입니다.

(단위: 천명, %)

계 1 , 2 4 7 1 0 0 . 0 1 , 2 9 9 1 0 0 . 0 1 , 2 2 6 1 0 0 . 0 1 , 3 4 2 1 0 0 . 0

기장신고자 3 9 1 3 1 . 4 4 0 6 3 1 . 3 3 8 6 3 1 . 5 5 7 3 4 2 . 7

무기장신고자 8 5 6 6 8 . 6 8 9 3 6 8 . 7 8 4 0 6 8 . 5 7 6 9 5 7 . 3

1 9 9 7년 1 9 9 8년 1 9 9 9년 2 0 0 0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단위: 천명, %)

계 3 0 7 1 0 0 . 0 2 6 9 1 0 0 . 0 2 9 2 1 0 0 . 0

기장신고자 2 9 7 9 6 . 7 2 6 9 7 . 0 2 8 2 9 6 . 6

무기장신고자 1 0 3 . 3 8 3 . 0 1 0 3 . 4

1 9 9 8년 1 9 9 9년 2 0 0 0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내외) 복식부기의무자들이장부기장을회피하고소득세를

추계신고하고있음.

□복식부기의무자가무기장신고시불이익

○복식부기의무자가장부를기장하지않고소득세를추계신고

하면표준소득률에1 0 %를가산하여소득금액을계산하고

–산출세액의 2 0 %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부과하

므로단순계산하여도기장신고자보다30% 이상세부담이

많아짐.

*복식부기의무자가추계신고하면무기장가산세( 1 0 % )가적

용되는 것이 아니고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가산세

2 0 % )가부과됨.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에도불구하고복식부기의무자가기

장신고를회피하는것은 수입금액 누락등 세금탈루사실

의적발을피하기위한수단일수있음.

※복식부기의무자의기장신고와추계신고의세부담비교⇒

[참고자료1 ]

□복식부기의무자의무기장신고중점관리

○복식부기의무자가기장을 하고도 고의로장부를 제시하지

않고소득세를추계신고하는경우에는수입금액또는소득

금액을줄여서신고한것으로보아이들에대한관리를대

폭강화할것임.

–그동안 수입금액및 소득세 신고실태를분석하고 이번소

득세신고가끝나면추계신고의사유를검토하여

–합리적인 사유 없이 소득세를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바로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수입금액과 실제소득금액에 대한

세무조사를실시할것임.

○특히지금까지기장에의해소득세를신고해온복식부기의

무자가이번소득세를추계신고한경우에는반드시세무조

사를실시하여

–장부를 기록하고있으면서도기장신고와추계신고를선택

하여신고하는잘못된관행을근절시킬것임.

3. 간편장부제도

□간편장부대상자

○사업자는복식부기에의해장부를기장하는것이원칙이지

만 기장능력이부족한소규모사업자를위해1 9 9 9년( 2 0 0 0

년5월신고분)부터간편장부제도시행

○간편장부는 계정과목과관계없이수입과지출을일자별로

기록하면 되므로 회계학이나 부기 상식이 없어도 기장할

수있으며

–소득세 신고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를 제

출하지않아도되고신고방법도간편함.

※간편장부대상자와복식부기의무자기준⇒[참고자료2] 

□간편장부기장에대한혜택

○산출세액의1 0 %를기장세액공제(연간1 0 0만원한도)

○처음으로기장을시작하면2년간세무조사면제

◇무기장시불이익

○이번 소득세신고부터간편장부대상자라도직전연도수입

1 0 6 2 0 0 1년6월호

정 책 흐 름



금액이 4 , 8 0 0만원(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도급업

등은 1 , 2 0 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소득세를추계신고하면1 0 %의무기장가산세부과

○금년에는간편장부에의한신고가더욱늘어나기장신고자

가 6 5만명이상이될것으로전망

[참고자료 1 ]

□복식부기의무자의기장신고와추계신고의세부담비교

◇사례

○업종: 의료업, 산부인과

○ 2 0 0 0년도에수입금액: 3억원(복식부기의무자, 4인가족)

※표준소득률: 35.5%(병원건물이자기소유인경우)

◇세부담비교

주: ①산부인과로서기장신고자의평균경비비율로필요경비계산

②복식부기의무자는표준소득률에1 0 %를가산하여적용

④4인가족기본공제4 , 0 0 0천원및표준공제6 0 0천원

⑤복식부기의무자가추계신고하면2 0 %의신고불성실가산세부과

[참고자료 2 ]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구분기준

○간편장부대상자

1. 당해연도( 2 0 0 0년)에신규로사업을개시한사업자

2 .직전 연도( 1 9 9 9년 귀속) 수입금액의합계금액이 다음 각

목의금액에미달하는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이외의사업자는 복식

부기의무자임.

재정포럼 1 0 7

(단위: 천원) 

수입금액 3 0 0 , 0 0 0 300,000           

필요경비 ① 2 1 1 , 7 9 1 -

표준소득률 ② – 3 6 . 5×1 1 0 % = 4 0 . 1 5

소득금액 ③ 8 8 , 2 0 9 1 2 0 , 4 5 0 3 2 , 2 4 1

소득공제액 ④ 4 , 6 0 0 4 , 6 0 0 0

과세표준 83,609 1 1 5 , 8 5 0 3 2 , 2 4 1

세율 40% 4 0 % 0

산출세액 2 0 , 4 4 3 3 3 , 3 4 0 1 2 , 8 9 7

신고불성실가산세⑤ – 6 , 6 6 8 6 , 6 6 8

소득세부담액 20,443 4 0 , 0 0 8 1 9 , 5 6 5

기장신고의경우 무기장신고의경우 차액

3억원

가

1억5천만원

나

7천5백만원

다

업 종 표준소득률코드번호 수입금액기준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

업 포함), 어업, 광업, 도·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및다목에해당되지않

는업

제조업, 숙박및음식점업, 전

기·가스및 수도사업, 건설

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

수·창고및통신업, 금융및

보험업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

업, 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

회복지사업, 사회및 개인서

비스업, 가사서비스업

01, 02, 05, 10∼1 4 ,

50(5013 및502 제외) ,

51, 52(526제외), 703,

9 8

1 6∼38, 40∼41, 45,

526, 55, 60∼64, 65∼

6 7

5013, 701, 702, 71∼

74, 80, 85, 90∼9 4 ,

95, 502



□지원배경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이통과되어 금

년7월1일부터부동산투자회사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

자회사의설립이가능해짐에따라

○부동산투자회사등에대하여기존의유동화전문회사에준

하는세제지원방안을마련함으로써기업의 구조조정을지

원하고부동산수요기반을확충함.

□세제지원내용

○특별부가세감면

–부동산투자회사및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보유한

부동산을매각하는경우양도차익에대하여특별부가세(현

행세율: 15%) 50% 감면

○취득세·등록세감면

–부동산투자회사가부동산을취득하는경우취득세( 2 % )·

등록세(3%) 50% 감면. 다만, 기업의구조조정부동산에

한하여 투자할 수 있는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대

하여는취득세·등록세전액면제

○투자손실준비금손금산입등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투자·운용하는 과정에서 발

생하는 손실보전을 위하여 매년 순투자금액의5 0 %를 투

자손실준비금으로손금산입할수있도록하고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대하여는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배당하는경우배당금액을전액법인세과세

대상에서제외

*일반법인이 대도시에 설립되는 경우 등록세에 중과세율

(일반세율 0 . 4 %의 3배인 1 . 2 % )이 적용되나, 부동산투

자회사 등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조세특례

제한법을 기 개정( 2 0 0 1년 4월 임시국회) 

□추진계획

○6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

1 0 8 2 0 0 1년6월호

정 책 흐 름

부동산투자회사( R E I Ts )에 대한 세제지원
※이자료는재정경제부세제실재산세제과에서2 0 0 1년5월9일에발표한

「부동산투자회사( R E I T s )에대한세제지원」의전문입니다.



◆지역별 세원차이와 지역간 재정력 격차등을 완화하기위

하여각국은 이전재원(교부금, 양여금, 보조금)의지방이

양을골자로하는지방재정조정제도를운영하고있음.

◆우리 정부가 현재추진중인지방재정조정제도개선작업에

참고하고자주요선진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운영현황

을검토

【주요 선진국의 운영현황】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등주요선진국도국가형태(연방,

단일), 조세체계에따라차이가있기는하지만우리나라와

유사한지방재정조정제도를운영중

○각국은지역간세원이불균형하고, 국방·복지등중앙재정

에대한수요가큰점을감안하여국세위주의세제를운영

*국세비중: 미국 59%(1998), 독일 51%(1998), 프랑스

82%(1997), 일본59%(1998) 

○그러나, 중앙정부는지역간재정력격차완화, 국가위임사

무의 처리, 지방사업의촉진 등을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

를통해지방정부에재원을이전

–이전재원을 감안한 조세수입의배분비율은프랑스를제외

한대부분국가에서지방이높은실정

*조세수입 중 지방배분 비율: 미국 68%(1998), 독일

71%(1998), 프랑스31%(1997), 일본6 3 % ( 1 9 9 8 )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은지방정부에사용용도의결정을 위

임하는 교부금과중앙정부가사용용도를제한하는보조금

으로구분가능

–연방국가(미국, 독일)는지방정부가자율적으로활용할수

있는지방세 수입비중이상대적으로높으므로교부금보다

는보조금위주로지원하고, 

–단일국가(일본, 프랑스)는지방세비중이상대적으로낮으

므로 지방정부가지역실정에 맞게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

록교부금위주로지원

*교부금/중앙이전재원: 미국 0%(1998), 독일

27.8%(1999), 프랑스 91.0%(1997), 일본 5 2 . 5 %

( 1 9 9 8 )

□각국의지방재정조정제도세부운영방식을살펴보면

재정포럼 1 0 9

주요국의지방재정조정제도운영현황
※이자료는기획예산처재정기획국산업재정과에서2 0 0 1년5월2일에발표한

「주요국의지방재정조정제도운영현황」의전문입니다.



○미국은보조금을주로활용

–연방차원에서는교부금을지원하지않고있음.

–다만, 최근보조금위주의운영을보완하기위해일부보조

금을포괄보조금, 통합보조금으로전환하여지원

•포괄보조금(Block Grants)은유사보조사업을 통합한 후

인구수, 세수입등으로구성된법정공식에따라재원배분

•통합보조금(Performance Partnership Grants)은보조사

업에대해실소요에따라재원을배분하되, 유사사업간전

용허용

○독일은 공동세 제도(Tax Sharing)를 활용하여 연방정

부·주정부·지방정부간재원을배분한후, 

–주정부간재원을직접이전하는수평적재정조정방식인역

교부금제도(Negative Grants)를시행하고있으며,  

–연방·주정부가지방정부에교부금및보조금을지원

○프랑스는중앙집권전통에따라중앙정부가통제하는보조

금위주로지원하였으나, 

– 1979년 경상비종합교부금(Dotation Globale de

Fonctionnement) 신설이후교부금비중이점차확대

– 1 9 8 2년 지방분권화 조치 이후 투자비종합교부금, 분권화

일반교부금등교부금추가(1997 교부금비중: 91%)

–교부금과는 별도로 사업세형평기금을조성하여영세한 지

자체지원

○일본은 우리나라와유사하게교부세, 양여세, 국고보조부

담금을지원

–다만, 국고보조부담금의정비, 통·폐합등을통해탄력적

인운영을추진중

참고자료

【주요국의지방재정조정제도현황】

1. 주요국지방재정조정제도의주요내용

(1) 미 국

조세제도에의한재원배분

□연방, 주, 지방정부간경합과세(Tax Overlapping)방식과

분할과세방식병용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는연방, 주, 지방 모두 과세권 보

유, 관세는연방, 재산세는주·지방만과세권보유→ 경

합과세의결함을인식하고세원을분할하려는시도가여러

차례있었으나실패

○주요세목으로는연방정부는소득세(1998: 49.2%), 

州정부는소비세(54.2%), 지방정부는재산세(72.9%) 

□국세와지방세의비율은59 대4 1 ( 1 9 9 8년)로서국세의비

중이약간높은수준이나,

○사회보장기여금포함시국세비중은68% 수준으로증가

세입재원재배분에의한조정

□ 연방정부보조금

1 1 0 2 0 0 1년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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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으로연방정부차원의교부금은없음.

–1 9 7 2∼1 9 8 5년간州정부, 지방정부의재정을원조하기위

해한시적으로시행한경험

○유럽국가들과는달리아직도보조금위주의운영

–사업별 보조금(Categorical Grants): 연방정부가지정한

용도에 따라 주·지방이집행해야할 의무를 지는 특정보

조금

–포괄보조금(Block Grants): 유사보조사업을통합한후인

구수, 세수입등으로구성된법정공식에따라포괄지원

–통합보조금(Performance Partnership Grants)은보조사

업에대해실소요에따라재원을배분하되, 유사사업간전

용허용

○포괄보조금과 통합보조금은보조금 위주의제도운영을보

완하기위한이전재원

–1 9 7 1년 이래 모든 대통령이 사업별 보조금의포괄보조금

화를통한재원의 효율적활용제안→의회의반대로추진

에어려움

–1 9 7 4년 7 0여개 사업별보조금을교육, 노동, 도시개발등

4개분야포괄보조금으로전환( 1 9 9 4년: 16개포괄보조금)

–1 9 9 6년환경국에서성격이유사한1 7개사업별보조금을

통합보조금으로전환

○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지방간의재정력격차를고려한

재원배분기능은미약

□州정부이전재원

○주정부는지방정부에교부금과보조금을병행지원

–교부금은인구, 학생수, 소득, 포장도로연장등을 고려하

여사전에결정된공식에따라지원

(2) 독 일

조세제도에의한재원배분

□연방세, 지방세외에공동세(Tax Sharing)제도운영

○세수의 7 5 %를 차지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를연방,

주, 지방정부가함께징수한후일정비율로배분

–소득세·법인세배분비율: 연방헌법에규정

–부가세배분비율: 연방법에서1∼3년기한으로규정

○기타 조세는 세원분할방법에 의해연방, 주, 지방이각각

과세

□공동세방식으로州정부에배분된재원중

○소득세·법인세는해당州의세수실적에근거하여州정부

간에배분하나, 

○부가세는 州의 거주인구수, 1인당 세수액 등을 고려하여

재정력이취약한州정부에집중배분

재정포럼 1 1 1

연방과주간 재원배분의신축적 조정역할
(단위: %)

주: 1) 1997년배분비율

소득세 4 2 . 5 4 2 . 5 1 5

법인세 5 0 . 0 5 0 . 0 -

부가세1 ) 5 0 . 5 4 9 . 5 -

연방 주 시·군



→상대적으로인구수가많거나1인당세수가낮은州정부

의배분액이늘어나재원이전효과발생

세입재원재배분에의한조정

□逆교부금(Negative Grants)제도에의한州정부간재원조정

○역교부금은 연방정부의재정지원없이州정부간에시행되

는수평적재정조정방식

○각주의재정력과재정수요를산출한후

재정력초과(재정력>재정수요) 州에서기여한재원으로

재정력부족(재정력>재정수요) 州를지원

□연방차원에서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교부금과 보조금

지원

□州정부지원금을통한州와지방간재정조정

○州정부도지방정부에대한수직적 재정조정제도의일환으

로교부금과보조금제공

–교부금은지방정부의재정력과재정수요를감안하여일정

공식에따라배분

–보조금은 특정분야(학교, 사회복지, 공공시설등)에 용도

를지정하여지원

○지방정부에대한지원금중보조금비율은감소추세

1 9 7 0년대75% →1 9 9 0년대4 0 %

(3) 프랑스

조세제도에의한재원배분

□세원분리방식

○동일한 세원을중앙과지방이공동이용하지않고, 중앙정

부와지방정부간에세원을분리

–국 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관세등

–지방세: 대지세, 사업세, 전기세, 자동차면허세등

□높은국세비중

○전통적인 중앙집권국가인프랑스에서는 국세비중이 매우

높은수준

○1 9 8 2년미테랑정부의 지방분권화조치이후지방세확충

노력이추진되고있으나, 국세비중이82% 수준( 1 9 9 7 )

세입재원재배분에의한조정

□ 1 9 8 0년이후교부금위주로제도개편

○당초보조금중심의 재원이전이이루어졌으나, 1979년경

상비종합교부금신설이후교부금비중확대

–경상비종합교부금(Dotation Globale de Fonctionnement):

•데빠르뜨망( Département), 꼬뮌( C o m m u n e )의 경상계

정에대해국세인부가세의일정비율을지원하는교부금

*프랑스의지방행정구역

레지옹(R gion): 廣域道, 데빠르뜨망( Département): 道, 

1 1 2 2 0 0 1년6월호

정 책 흐 름



꼬뮌(Commune): 市·郡

•기본교부금, 형평화교부금, 보상교부금등으로구분하여

인구, 세수입을기준으로지원

○1 9 8 2년 지방분권화 조치 이후 투자비종합교부금, 분권화

일반교부금등일반재원을추가

–투자비종합교부금(Dotation Globale d’E q u i p e m e n t )

•자금배분 불확실성, 복잡한 절차 등의 문제점을 내포한

특수보조금을 대체하여 꼬뮌과 데빠르뜨망의 투자계정

지원

–분권화 일반교부금(Dotation Générale de Dé-

c e n t r a l i s a t i o n )

•지방분권화법 시행으로중앙정부기능이 추가로이양됨에

따라재원보전수단으로도입

•중앙정부는기능을이양하면서5 0 %는국세의지방세전환

으로, 나머지5 0 %는분권화일반교부금으로재원을보전

□교부금과별도로 사업세형평기금(Fonds de Peŕéq u a t i o n

de la Taxe Professionnelle)을설치하여 재정력 격차 완

화기능강화

○주민 1인당세수가평균세수의2배이상인 꼬뮌에 기금납

부의무를부과하여1 9 8 0년에사업세형평기금조성

○동기금으로재정력이취약한영세꼬뮌( C o m m u n e )을지원

□보조금비중은전체지원금중9% 수준( 1 9 9 7 )에불과

○지방산업육성, 지방교육지원강화등을위해사업별보조

금등을운용

(4) 일 본

조세제도에의한재원배분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에세원을분리

○지방세는도부현세와시정촌세로구분

–도부현세: 사업세, 도부현민세, 자동차세등

–시정촌세: 시정촌민세,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등

*일본의지방행정구역: 都道府縣(광역단체), 市町村(기초단

체)

□1 9 9 7년 지방소비양여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 지방세

확대를추진중이나, 국세비중이높은편(1998: 59%)

세입재원재배분에의한조정

□지역간재정력격차완화를위해 1 9 5 4년지방교부세도입

○기존지방재정평형교부금제도를폐지하고, 지원규모를국

세수입에연계하여안정적인재원확보도모

–교부세 재원: 소득세·주세32%, 법인세35.8%, 소비세

29.5%, 담배세2 5 %

*지방재정평형교부금: 교부금총액을지자체재원부족액합

계로 결정→ 매년 총액결정시 중앙과 지방간 논란 발생

( 1 9 5 0∼1 9 5 3 )

○지방의 재정력차1 )에 따라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9 4 % )와

특정재정수요에따라배분하는특별교부세( 6 % )로구성

주: 1) 기준재정수요- 기준재정수입

재정포럼 1 1 3



○사용용도를지자체에위임하는일반재원이나,

–기준재정수요 산정시 중앙정부관심분야에「가중치」를 적

용, 차별화함으로써정책의지를반영한다는비난도제기

□세원의 지역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1 9 5 5년부터 국세1 )의

일정비율을양여금으로지원

주: 1) 도로세, 자동차석유가스세, 항공기연료세, 자동

차중량세, 특별톤세

○양여금은교부금과는달리양여세원과밀접한관계에있는

특정분야사업에만활용

–지방도로양여세, 자동차석유가스양여세는도로정비, 항공

기연료양여세는공항지역정비등특정용도에사용

□특정목적사업을추진하기위해국고보조부담금지원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과 유사하나, 국고부담금·국고위

탁금·국고보조금의3종으로분류

–국고부담금 : 중앙정부와지방정부공동의 이해관계가있

는사업추진비용지원

–국고위탁금 : 중앙정부가수행해야할업무를지자체가 대

신수행하는데소요되는비용지원

–국고보조금 : 원칙적으로는지방비로추진할사업이나, 국

가전체적으로필요한사업의비용지원

○최근국고보조금의통합·정비를통해지방의자율성제고

를추진중

–1 9 9 4년‘지방분권 추진계획’에 따라 1 0 0개 국고보조금

정비

–2 0 0 0년에는 농림성, 건설성의국고보조금 중 사업효과가

특정지역에한정되는7개보조금을3개보조금으로통합

1 1 4 2 0 0 1년6월호

정 책 흐 름

2. 주요국의지방재정조정제도비교

주: 1) 조세수입및이전재원고려시 2) 지방채수입은제외

•정부간계층구조 연방-주-지방 연방-주-지방 중앙-레지옹-데빠르뜨망-꼬뮌중앙-도도부현-시정촌 중앙-광역-기초
•조세체계 연방세, 지방세 연방세, 지방세, 공동세 국세, 지방세 국세, 지방세 국세, 지방세
•국세:지방세 59 : 41 (1998) 51 : 49 (1998) 82 : 18 (1997) 59 : 41 (1998) 80 : 20 (2001)
•가용재원1 )(중앙:지방) 32 : 68 (1998) 29 : 71 (1998) 69 : 31 (1997) 37 : 63 (1998) 45 : 55 (2001)
•이전재원/ 지방세입2 ) 2 8 . 3 % ( 1 9 9 8 ) 2 5 . 4 % ( 1 9 9 8 ) 3 4 . 2 % ( 1 9 9 7 ) 3 9 . 2 % ( 1 9 9 8 ) 4 7 . 8 % ( 2 0 0 1 )
•교부금/중앙정부이전재원 0 % ( 1 9 9 8 ) 2 7 . 8 % ( 1 9 9 9 ) 9 1 . 0 % ( 1 9 9 7 ) 5 2 . 5 % ( 1 9 9 8 ) 6 4 . 7 % ( 2 0 0 1 )
•교부금 ·州교부금(주→지방) ·역교부금(주→주) ·종합교부금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

·聯邦교부금(연방→주) –경상비종합
·州교부금(주→지방) –투자비종합

·분권화일반교부금
·사업세형평기금등

•보조금 ·聯邦보조금(연방→주,지방)·聯邦보조금(연방→주) ·사업별보조금등 ·지방양여세 ·지방양여금
–사업별보조금 ·州보조금(주→지방) ·국고보조부담금 ·국고보조금
–포괄보조금 –국고부담금
–통합보조금 –국고위탁금

·州보조금(주→지방) –국고보조금
–사업별보조금

미 국 독 일 프랑스 일 본 한 국



재정통계
1. 부가가치세예산및 징수

2. 부가가치세신고인원및 과세표준

3. 부가가치세납부및 환급세액

4. 부가가치세과세기간별 경정현황

5. 업태별부가가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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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계



1 2 0 2 0 0 1년6월호

재정통계

1 9 8 3 . 1 계 1 0 2 , 4 3 1 8 3 , 8 2 1 1 8 , 6 1 0 7 7 2 , 4 3 7 3 3 2 , 2 2 8 4 4 0 , 2 0 9 7 7 , 4 1 2 2 8 , 1 6 6 4 9 , 2 4 6
법인 7 , 8 2 7 4 , 1 4 0 2 , 6 8 7 2 9 1 , 6 8 3 8 0 , 3 3 8 2 1 1 , 3 4 5 3 1 , 6 5 4 8 , 8 0 6 2 2 , 8 4 8
개인일반 5 6 , 7 9 0 4 2 , 7 6 2 1 4 , 0 2 8 3 7 0 , 0 2 3 1 4 8 , 4 5 0 2 2 1 , 5 7 3 4 3 , 4 4 5 1 7 , 2 2 0 2 6 , 2 2 5
특례 3 7 , 8 1 4 3 6 , 9 1 9 8 9 5 1 1 0 , 7 3 1 1 0 3 , 4 4 0 7 , 2 9 1 2 , 3 1 3 2 , 1 4 0 1 7 3

1 9 8 3 . 2 계 9 4 , 5 6 2 7 0 , 8 2 9 2 3 , 7 3 3 9 9 9 , 8 0 5 2 2 2 , 5 1 6 7 7 7 , 2 8 9 9 8 , 3 9 8 1 8 , 8 7 8 7 9 , 5 2 0
법인 9 , 2 3 1 3 , 4 6 5 5 , 7 6 6 5 4 6 , 9 0 9 5 5 , 7 3 6 4 9 1 , 1 7 3 5 4 , 8 3 3 6 , 4 9 3 4 8 , 3 4 0
개인일반 5 4 , 6 3 5 3 6 , 6 0 1 1 7 , 0 3 4 3 6 8 , 9 3 6 9 4 , 1 5 6 2 7 4 , 7 8 0 4 1 , 7 0 2 1 0 , 7 9 0 3 0 , 9 1 2
특례 3 0 , 6 9 6 2 9 , 7 6 3 9 3 3 8 3 , 9 6 0 7 2 , 6 2 4 1 1 , 3 3 6 1 , 8 6 3 1 , 5 9 5 2 6 8

1 9 8 4 . 1 계 1 0 1 , 8 4 7 8 7 , 6 4 2 1 4 , 2 0 5 7 8 8 , 4 0 4 3 2 8 , 6 4 2 4 5 9 , 7 6 2 7 8 , 1 9 1 2 9 , 3 1 6 4 8 , 8 7 5
법인 6 , 1 9 7 3 , 3 2 7 2 , 8 7 0 3 5 7 , 9 1 8 1 0 4 , 9 5 9 2 5 2 , 9 5 9 3 7 , 7 2 5 1 1 , 9 6 8 2 5 , 7 5 7
개인일반 5 5 , 7 9 1 4 4 , 7 8 3 1 1 , 0 0 8 3 3 6 , 7 6 9 1 3 6 , 8 6 3 1 9 9 , 9 0 6 3 8 , 3 9 1 1 5 , 4 3 1 2 2 , 9 6 0
특례 3 9 , 8 5 9 3 9 , 5 3 2 3 2 7 9 3 , 7 1 7 8 6 , 8 2 0 6 , 8 9 7 2 , 0 7 5 1 , 9 1 7 1 5 8

1 9 8 4 . 2 계 7 2 , 1 8 1 6 6 , 7 7 4 5 , 4 0 7 4 8 7 , 1 6 3 3 0 2 , 7 5 2 1 8 4 , 4 1 1 5 3 , 8 3 4 3 5 , 5 4 2 1 8 , 2 9 2
법인 5 , 0 8 9 4 , 2 4 3 8 4 6 2 0 5 , 7 1 5 6 9 , 2 2 4 1 3 6 , 4 9 1 2 6 , 6 9 2 1 4 , 2 3 4 1 2 , 4 5 8
개인일반 3 9 , 1 2 8 3 4 , 6 2 1 4 , 5 0 7 2 1 8 , 1 6 7 1 7 2 , 2 1 4 4 5 , 9 5 3 2 5 , 6 9 6 1 9 , 9 1 3 5 , 7 8 3
특례 2 7 , 9 6 4 2 7 , 9 1 0 5 4 6 3 , 2 8 1 6 1 , 3 1 4 1 , 9 6 7 1 , 4 4 6 1 , 3 9 5 5 1

1 9 8 5 . 1 계 6 9 , 7 4 7 6 4 , 3 9 0 5 , 3 5 7 5 0 0 , 3 4 6 3 2 3 , 4 3 2 1 7 6 , 9 1 4 5 1 , 3 9 4 3 1 , 7 3 5 1 9 , 6 5 9
법인 5 , 0 0 9 3 , 6 8 5 1 , 3 2 4 1 9 3 , 1 2 4 8 7 , 9 2 2 1 0 5 , 2 0 2 2 1 , 9 2 3 1 0 , 6 5 5 1 1 , 2 6 8
개인일반 4 2 , 2 5 8 3 8 , 3 3 8 3 , 9 2 0 2 3 4 , 9 7 1 1 6 6 , 0 7 8 6 8 , 8 9 3 2 7 , 9 9 5 1 9 , 6 6 2 8 , 3 3 3
특례 2 2 , 4 8 0 2 2 , 3 6 7 1 1 3 7 2 , 2 5 1 6 9 , 4 3 2 2 , 8 1 9 1 , 4 8 6 1 , 4 1 8 6 8

1 9 8 5 . 2 계 5 8 , 3 6 1 5 1 , 1 3 1 7 , 2 3 0 5 4 7 , 8 0 4 3 3 1 , 3 2 4 2 1 6 , 4 8 0 5 8 , 4 7 8 3 3 , 7 8 3 2 4 , 6 9 5
법인 6 , 0 6 5 4 , 5 5 6 1 , 5 0 9 2 3 5 , 0 5 5 1 1 5 , 9 9 9 1 1 9 , 0 5 6 2 7 , 1 6 5 1 3 , 7 4 0 1 3 , 4 2 5
개인일반 3 6 , 8 0 4 3 1 , 1 3 5 5 , 6 6 9 2 5 7 , 4 5 6 1 6 2 , 8 6 6 9 4 , 5 9 0 3 0 , 2 5 9 1 9 , 0 6 1 1 1 , 1 9 8
특례 1 5 , 4 9 2 1 5 , 4 4 0 5 2 5 5 , 2 9 3 5 2 , 4 5 9 2 , 8 3 4 1 , 0 5 4 9 8 2 7 2

1 9 8 6 . 1 계 3 5 5 , 4 4 4 3 4 9 , 4 9 6 5 , 9 4 8 6 8 0 , 1 8 9 4 4 2 , 9 2 3 2 3 7 , 2 6 6 1 4 8 , 4 1 4 1 2 0 , 6 7 5 2 7 , 7 3 9
법인 1 0 , 5 6 3 9 , 1 7 2 1 , 3 9 1 1 8 4 , 9 4 1 6 2 , 1 6 0 1 2 2 , 7 8 1 3 9 , 7 9 6 2 4 , 9 4 0 1 4 , 8 5 6
개인일반 1 4 7 , 0 5 6 1 4 2 , 9 3 2 4 , 1 2 4 4 1 7 , 4 0 3 3 0 8 , 3 9 6 1 0 9 , 0 0 7 9 9 , 6 8 9 8 6 , 9 3 0 1 2 , 7 5 9
특례 1 9 7 , 8 2 5 1 9 7 , 3 9 2 4 3 3 7 7 , 8 4 5 7 2 , 3 6 7 5 , 4 7 8 8 , 9 2 9 8 , 8 0 5 1 2 4

1 9 8 6 . 2 계 3 2 8 , 6 1 5 3 2 2 , 6 2 8 5 , 9 8 7 6 4 0 , 8 4 5 3 2 5 , 4 8 2 3 1 5 , 3 6 3 1 4 2 , 1 9 8 1 0 7 , 4 7 2 3 4 , 7 2 6
법인 1 0 , 3 2 2 9 , 1 1 7 1 , 2 0 5 2 4 8 , 0 4 2 8 3 , 8 3 9 1 6 4 , 2 0 3 4 2 , 7 7 4 2 4 , 4 9 2 1 8 , 2 8 2
개인일반 1 2 3 , 9 0 7 1 1 9 , 4 7 9 4 , 4 2 8 3 3 4 , 7 1 8 1 9 0 , 3 1 2 1 4 4 , 4 0 6 9 1 , 7 9 0 7 5 , 5 2 0 1 6 , 2 7 0
특례 1 9 4 , 3 9 2 1 9 4 , 0 3 8 3 5 4 5 8 , 0 8 5 5 1 , 3 3 1 6 , 7 5 4 7 , 6 3 4 7 , 4 6 0 1 7 4

1 9 8 7 . 1 계 3 6 4 , 6 5 5 3 5 8 , 7 5 3 5 , 9 0 2 9 6 3 , 7 9 4 5 9 9 , 3 3 9 3 6 4 , 4 5 5 1 8 9 , 7 7 7 1 4 9 , 8 0 6 3 9 , 9 7 1
법인 1 1 , 8 8 3 1 0 , 6 1 1 1 , 2 7 2 3 0 5 , 1 1 6 1 1 6 , 6 8 7 1 8 8 , 4 2 9 5 5 , 6 5 8 3 4 , 7 5 5 2 0 , 9 0 3
개인일반 3 2 7 , 0 0 3 3 2 5 , 1 6 8 1 , 8 3 5 2 , 7 7 2 , 2 6 9 1 , 9 6 0 , 4 0 4 8 1 1 , 8 6 5 7 7 8 , 2 6 9 7 2 2 , 0 6 8 5 6 , 2 0 1
특례 1 8 9 , 3 7 0 1 8 9 , 0 8 0 2 9 0 1 3 1 , 6 9 8 1 2 0 , 8 6 6 1 0 , 8 3 2 9 , 4 5 9 9 , 1 2 9 3 3 0

1 9 8 7 . 2 계 3 4 2 , 0 3 9 3 4 0 , 1 8 5 1 , 8 5 4 4 9 5 , 8 6 9 3 1 2 , 8 8 2 1 8 2 , 9 8 7 1 5 5 , 6 1 0 1 3 5 , 2 5 9 2 0 , 3 5 1
법인 1 1 , 0 4 0 1 0 , 6 2 0 4 2 0 1 3 0 , 7 4 9 2 3 , 2 2 4 1 0 7 , 5 2 5 4 6 , 8 9 9 3 4 , 6 4 8 1 2 , 2 5 1
개인일반 1 4 0 , 2 5 8 1 3 8 , 9 1 1 1 , 3 4 7 3 1 1 , 5 1 6 2 3 8 , 5 3 2 7 2 , 9 8 4 1 0 1 , 3 6 0 9 3 , 3 2 0 8 , 0 4 0
특례 1 9 0 , 7 4 1 1 9 0 , 6 5 4 8 7 5 3 , 6 0 4 5 1 , 1 2 6 2 , 4 7 8 7 , 3 5 1 7 , 2 9 1 6 0

1 9 8 8 . 1 계 3 7 7 , 5 9 5 3 7 5 , 2 4 9 2 , 3 4 6 8 8 8 , 5 6 9 6 5 7 , 4 9 9 2 3 1 , 0 7 0 2 0 4 , 5 2 6 1 7 5 , 5 0 5 2 9 , 0 2 1
법인 1 0 , 3 9 1 9 , 6 9 4 6 9 7 3 4 2 , 8 5 4 1 8 2 , 6 5 0 1 6 0 , 2 0 4 6 3 , 3 1 1 4 4 , 3 6 5 1 8 , 9 4 6
개인일반 1 5 8 , 3 7 6 1 5 6 , 7 3 4 1 , 6 4 2 4 7 1 , 1 6 7 4 0 1 , 2 1 5 6 9 , 9 5 2 1 3 2 , 5 9 9 1 2 2 , 5 4 5 1 0 , 0 5 4
특례 2 0 8 , 8 2 8 2 0 8 , 8 2 1 7 7 4 , 5 4 8 7 3 , 6 3 4 9 1 4 8 , 6 1 6 8 , 5 9 5 2 1

1 9 8 8 . 2 계 3 7 1 , 7 0 2 3 6 8 , 3 6 1 3 , 3 4 1 8 1 1 , 0 2 8 4 9 9 , 4 3 8 3 1 1 , 5 9 0 1 9 9 , 7 9 9 1 6 6 , 0 1 6 3 3 , 7 8 3
법인 1 1 , 1 3 8 1 0 , 3 0 7 8 3 1 2 6 5 , 6 0 9 1 3 0 , 2 7 9 1 3 5 , 3 3 0 6 0 , 6 8 8 4 2 , 2 3 3 1 8 , 4 5 5
개인일반 1 4 3 , 9 3 1 1 4 1 , 7 4 0 2 , 1 9 1 4 7 8 , 3 0 3 3 1 1 , 5 7 2 1 6 6 , 7 3 1 1 2 9 , 9 4 5 1 1 4 , 8 2 8 1 5 , 1 1 7
특례 2 1 6 , 6 3 3 2 1 6 , 3 1 4 3 1 9 6 7 , 1 1 6 5 7 , 5 8 7 9 , 5 2 9 9 , 1 6 6 8 , 9 5 5 2 1 1

유형
경정인원 적출과표 추징세액

계 당연 선별 계 당연 선별 계 당연 선별

4. 부가가치세과세기간별경정현황
(단위: 명, 백만원)



재정포럼 1 2 1

재정통계

1 9 8 9 . 1 계 4 2 6 , 8 4 3 4 2 3 , 7 1 2 3 , 1 3 1 1 , 0 8 1 , 7 2 9 6 9 6 , 2 1 1 3 8 5 , 5 1 8 2 3 7 , 4 0 5 2 0 3 , 8 8 2 3 3 , 5 2 3
법인 1 3 , 2 7 1 1 2 , 5 8 6 6 8 5 4 4 0 , 8 2 6 2 5 5 , 7 8 1 1 8 5 , 0 4 5 7 5 , 0 0 7 5 6 , 1 4 2 1 8 , 8 6 5
개인일반 1 7 8 , 3 1 9 1 7 6 , 3 4 7 1 , 9 7 2 5 3 3 , 2 9 8 3 4 3 , 1 7 9 1 9 0 , 1 1 9 1 5 2 , 3 8 4 1 3 7 , 9 6 4 1 4 , 4 2 0
특례 2 3 5 , 2 5 3 2 3 4 , 7 7 9 4 7 4 9 7 , 6 0 5 8 7 , 2 5 1 1 0 , 3 5 4 1 0 , 0 1 4 9 , 7 7 6 2 3 8

1 9 8 9 . 2 계 4 3 9 , 2 8 7 4 3 6 , 3 6 6 2 , 9 2 1 9 1 8 , 2 1 5 4 6 2 , 1 5 7 4 5 6 , 0 5 8 2 1 3 , 2 4 1 1 7 5 , 0 2 4 3 8 , 2 1 7
법인 1 1 , 9 9 7 1 1 , 3 4 7 6 5 0 3 2 6 , 0 2 2 1 1 5 , 4 5 8 2 1 0 , 5 6 4 5 6 , 1 9 5 3 6 , 9 6 2 1 9 , 2 3 3
개인일반 1 5 7 , 3 0 4 1 5 5 , 5 8 6 1 , 7 1 8 5 2 1 , 3 6 8 2 9 2 , 9 6 3 2 2 8 , 4 0 5 1 4 6 , 6 9 6 1 2 8 , 1 5 9 1 8 , 5 3 7
특례 2 6 9 , 9 8 6 2 6 9 , 4 3 3 5 5 3 7 0 , 8 2 5 5 3 , 7 3 6 1 7 , 0 8 9 1 0 , 3 5 0 9 , 9 0 3 4 4 7

1 9 9 0 . 1 계 4 5 3 , 3 0 8 4 5 1 , 1 3 9 2 , 1 6 9 1 , 0 6 0 , 9 9 0 6 2 0 , 9 7 7 4 4 0 , 0 1 3 2 6 5 , 0 0 0 2 2 7 , 7 2 3 3 7 , 2 7 7
법인 1 2 , 9 5 5 1 2 , 4 9 7 4 5 8 3 8 9 , 2 4 5 1 8 5 , 9 1 1 2 0 3 , 3 3 4 7 1 , 5 0 3 5 5 , 1 5 4 1 6 , 3 4 9
개인일반 1 6 6 , 0 2 0 1 6 4 , 8 6 2 1 , 1 5 8 5 7 4 , 0 5 5 3 5 7 , 7 9 8 2 1 6 , 2 5 7 1 8 1 , 1 4 1 1 6 0 , 6 9 1 2 0 , 4 5 0
특례 2 7 4 , 3 8 3 2 7 3 , 8 3 0 5 5 3 9 7 , 6 9 0 7 7 , 2 6 8 2 0 , 4 2 2 1 2 , 3 5 6 1 1 , 8 7 8 4 7 8

1 9 9 0 . 2 계 3 4 5 , 3 6 2 3 4 2 , 9 5 4 2 , 4 0 8 1 , 0 0 7 , 1 4 5 5 9 1 , 0 9 8 4 1 6 , 0 4 7 2 5 7 , 2 5 9 2 2 1 , 2 0 4 3 6 , 0 5 5
법인 1 1 , 9 8 8 1 1 , 5 0 6 4 8 2 3 2 7 , 5 2 5 1 6 0 , 0 5 5 1 6 7 , 4 7 0 6 8 , 8 4 6 5 2 , 7 9 5 1 6 , 0 5 1
개인일반 1 4 6 , 6 7 2 1 4 5 , 5 2 1 1 , 1 5 1 5 6 2 , 4 4 7 3 3 9 , 4 5 4 2 2 2 , 9 9 3 1 7 6 , 4 4 2 1 5 7 , 0 0 5 1 9 , 4 3 7
특례 1 8 7 , 1 5 2 1 8 6 , 3 7 7 7 7 5 1 1 7 , 1 7 3 9 1 , 5 8 9 2 5 , 5 8 4 1 1 , 9 7 1 1 1 , 4 0 4 5 6 7

1 9 9 1 . 1 계 3 8 7 , 1 9 0 3 8 4 , 8 7 8 2 , 3 1 2 1 , 0 7 9 , 4 7 1 6 1 0 , 0 1 5 4 6 9 , 4 5 6 2 4 7 , 0 2 0 2 0 8 , 0 6 6 3 8 , 9 5 4
법인 1 1 , 1 9 9 1 0 , 8 9 3 3 0 6 3 4 0 , 4 1 8 1 6 4 , 8 7 8 1 7 5 , 5 4 0 8 5 , 9 7 3 6 9 , 2 8 3 1 6 , 6 9 0
개인일반 1 5 1 , 1 6 5 1 5 0 , 2 0 2 9 6 3 5 5 1 , 5 6 4 3 2 2 , 2 7 3 2 2 9 , 2 9 1 1 9 6 , 3 1 0 1 7 5 , 3 8 5 2 0 , 9 2 5
특례 2 2 4 , 8 2 6 2 2 3 , 7 8 3 1 , 0 4 3 1 8 7 , 4 8 9 1 2 2 , 8 6 4 6 4 , 6 2 5 1 4 , 7 3 7 1 3 , 3 9 8 1 , 3 3 9

1 9 9 1 . 2 계 4 2 5 , 6 5 9 4 2 1 , 9 1 5 3 , 7 4 4 1 , 2 8 9 , 4 1 0 7 0 9 , 0 8 7 5 8 0 , 3 2 3 3 6 4 , 2 1 3 3 1 1 , 2 6 1 5 2 , 9 5 2
법인 1 4 , 2 3 2 1 3 , 5 2 2 7 1 0 4 7 4 , 2 2 6 2 1 3 , 8 7 1 2 6 0 , 3 5 5 1 2 2 , 6 9 0 9 8 , 3 6 7 2 4 , 3 2 3
개인일반 1 5 8 , 8 6 5 1 5 6 , 8 6 7 1 , 9 9 8 6 5 9 , 3 8 3 3 8 9 , 5 4 5 2 6 9 , 8 3 8 2 2 7 , 2 4 4 1 9 9 , 7 3 6 2 7 , 5 0 8
특례 2 5 2 , 5 6 2 2 5 1 , 5 2 6 1 , 0 3 6 1 5 5 , 8 0 1 1 0 5 , 6 7 1 5 0 , 1 3 0 1 4 , 2 7 9 1 3 , 1 5 8 1 , 1 2 1

1 9 9 2 . 1 계 4 7 3 , 3 5 5 4 7 0 , 1 3 6 3 , 2 1 9 1 , 5 7 4 , 5 1 2 1 , 0 3 2 , 7 2 7 5 4 1 , 7 8 5 4 9 7 , 4 0 6 4 4 7 , 6 2 3 4 9 , 7 8 3
법인 1 5 , 9 4 3 1 5 , 4 4 1 5 0 2 5 0 5 , 9 6 4 2 7 7 , 7 1 1 2 2 8 , 2 5 3 1 7 9 , 6 3 3 1 5 7 , 2 0 3 2 2 , 4 3 0
개인일반 1 8 2 , 7 7 4 1 8 1 , 2 4 5 1 , 5 2 9 7 9 6 , 7 0 7 5 4 5 , 8 3 4 2 5 0 , 8 7 3 2 9 9 , 2 7 3 2 7 3 , 6 9 7 2 5 , 5 7 6
특례 2 7 4 , 6 3 8 2 7 3 , 4 5 0 1 , 1 8 8 2 7 1 , 8 4 1 2 0 9 , 1 8 2 6 2 , 6 5 9 1 8 , 5 0 0 1 6 , 7 2 3 1 , 7 7 7

1 9 9 2 . 2 계 5 4 4 , 0 7 2 5 4 0 , 0 3 5 4 , 0 3 7 2 , 3 0 6 , 7 8 3 1 , 4 9 6 , 6 4 5 8 1 0 , 1 3 8 5 4 5 , 1 6 9 4 9 1 , 0 7 2 5 4 , 0 9 7
법인 1 7 , 2 0 3 1 6 , 5 4 9 6 5 4 1 , 1 7 6 , 5 7 0 7 2 9 , 0 2 6 4 4 7 , 5 4 4 2 0 2 , 9 3 9 1 7 8 , 9 3 8 2 4 , 0 0 1
개인일반 1 7 4 , 1 1 5 1 7 1 , 8 5 2 2 , 2 6 3 8 1 2 , 5 3 5 5 0 6 , 6 0 4 3 0 5 , 9 3 1 3 1 8 , 9 3 6 2 9 0 , 0 9 0 2 8 , 8 4 6
특례 3 5 2 , 7 5 4 3 5 1 , 6 3 4 1 , 1 2 0 3 1 7 , 6 7 8 2 6 1 , 0 1 5 5 6 , 6 6 3 2 3 , 2 9 4 2 2 , 0 4 4 1 , 2 5 0

1 9 9 3 . 1 계 5 9 9 , 7 8 3 5 9 3 , 2 5 8 6 , 5 2 5 3 , 4 5 9 , 6 5 3 2 , 4 3 0 , 7 6 6 1 , 0 2 8 , 8 8 7 6 1 6 , 7 8 1 5 3 5 , 8 0 6 8 0 , 9 7 5
법인 1 9 , 4 6 4 1 8 , 7 8 1 6 8 3 1 , 6 5 7 , 5 4 2 1 , 0 9 0 , 5 0 0 5 6 7 , 0 4 2 2 4 8 , 9 3 2 2 0 2 , 4 6 1 4 6 , 4 7 1
개인일반 2 0 8 , 5 2 7 2 0 6 , 0 7 4 2 , 4 5 3 1 , 1 9 0 , 5 8 6 8 5 2 , 0 7 4 3 3 8 , 5 1 2 3 3 9 , 7 4 2 3 0 7 , 9 7 6 3 1 , 7 6 6
특례 3 7 1 , 7 9 2 3 6 8 , 4 0 3 3 , 3 8 9 6 7 2 , 5 2 5 5 4 9 , 1 9 2 1 2 3 , 3 3 3 2 8 , 1 5 2 2 5 , 3 6 9 2 , 7 8 3

1 9 9 3 . 2 계 6 3 1 , 0 5 9 6 2 1 , 1 6 0 9 , 8 9 9 3 , 1 7 5 , 5 2 8 1 , 7 0 2 , 6 8 6 1 , 4 7 2 , 8 4 2 6 6 8 , 3 9 3 5 2 4 , 7 6 0 1 4 3 , 6 3 3
법인 2 2 , 5 0 8 2 0 , 8 6 4 1 , 6 4 4 1 , 1 6 8 , 8 1 3 4 4 5 , 6 5 4 7 2 3 , 1 5 9 2 6 6 , 7 4 3 1 9 4 , 9 1 4 7 1 , 8 2 9
개인일반 2 2 9 , 5 7 8 2 2 3 , 8 6 1 5 , 7 1 7 1 , 4 6 6 , 2 4 0 8 1 3 , 8 6 9 6 5 2 , 3 7 1 3 7 4 , 6 5 9 3 0 5 , 0 4 2 6 9 , 6 1 7
특례 3 7 8 , 9 7 3 3 7 6 , 4 3 5 2 , 5 3 8 5 4 0 , 9 7 5 4 4 3 , 6 6 3 9 7 , 3 1 2 2 6 , 9 9 1 2 4 , 8 0 4 2 , 1 8 7

1 9 9 4 . 1 계 5 1 0 , 2 1 5 5 0 2 , 8 3 7 7 , 3 8 7 2 , 8 9 4 , 4 3 4 1 , 3 6 4 , 2 0 2 1 , 5 3 0 , 2 3 2 6 3 6 , 7 0 1 4 8 7 , 0 6 1 1 4 9 , 6 4 0
법인 2 1 , 7 5 0 2 0 , 1 7 9 1 , 5 7 1 1 , 2 9 0 , 6 7 3 4 5 4 , 4 4 3 8 3 6 , 2 3 0 2 7 2 , 9 2 4 1 9 3 , 3 5 1 7 9 , 5 7 3
개인일반 1 8 6 , 7 9 3 1 8 1 , 5 8 0 5 , 2 1 3 1 , 2 0 6 , 5 4 7 5 5 3 , 2 8 5 6 5 3 , 2 6 2 3 3 9 , 1 0 4 2 6 9 , 9 3 7 6 9 , 1 6 7
특례 3 0 1 , 6 7 2 3 0 1 , 0 7 8 5 9 4 3 9 7 , 2 1 4 3 5 6 , 4 7 4 4 0 , 7 4 0 2 4 , 6 7 3 2 3 , 7 7 3 9 0 0

1 9 9 4 . 2 계 5 2 5 , 9 5 2 5 1 8 , 5 9 4 7 , 3 5 8 3 , 1 7 1 , 1 4 7 1 , 4 0 8 , 4 8 5 1 , 7 6 2 , 6 6 2 6 6 9 , 3 3 5 5 1 2 , 9 4 2 1 5 6 , 3 9 3
법인 2 4 , 0 7 1 2 2 , 5 6 3 1 , 5 0 8 1 , 3 5 9 , 4 4 1 4 2 4 , 4 1 0 9 3 5 , 0 3 1 2 7 7 , 3 3 2 2 0 3 , 4 4 2 7 3 , 8 9 0
개인일반 2 1 1 , 7 3 6 2 0 6 , 1 4 8 5 , 5 8 8 1 , 3 5 1 , 1 1 2 5 3 8 , 0 9 7 8 1 3 , 0 1 5 3 6 2 , 8 1 6 2 8 0 , 6 5 0 8 2 , 1 6 6
특례 2 9 0 , 1 4 5 2 8 9 , 8 8 3 2 6 2 4 6 0 , 5 9 4 4 4 5 , 9 7 8 1 4 , 6 1 6 2 9 , 1 8 7 2 8 , 8 5 0 3 3 7

유형
경정인원 적출과표 추징세액

계 당연 선별 계 당연 선별 계 당연 선별

4. 부가가치세과세기간별경정현황(계속)
(단위: 명, 백만원)



1 2 2 2 0 0 1년6월호

재정통계

주: 특례(과세특례)인원에는소액부징수자가제외되었음.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1 9 9 5 . 1 계 4 8 5 , 8 9 7 4 8 1 , 6 4 2 4 , 2 5 5 3 , 9 8 1 , 4 3 6 2 , 5 2 0 , 8 9 5 1 , 4 6 0 , 5 4 1 8 9 9 , 5 2 1 7 7 4 , 8 6 5 1 2 4 , 6 5 6
법인 2 5 , 5 6 5 2 4 , 6 1 3 9 5 2 1 , 2 8 5 , 8 1 7 5 8 5 , 9 5 4 6 9 9 , 8 6 3 3 5 2 , 7 2 3 2 9 9 , 0 4 8 5 3 , 6 7 5
개인일반 2 2 3 , 1 9 3 2 2 0 , 1 6 6 3 , 0 2 7 1 , 9 5 0 , 3 3 2 1 , 2 2 9 , 2 3 5 7 2 1 , 0 9 7 5 1 3 , 4 2 4 4 4 3 , 3 1 8 7 0 , 1 0 6
특례 2 3 7 , 1 3 9 2 3 6 , 8 6 3 2 7 6 7 4 5 , 2 8 7 7 0 5 , 7 0 6 3 9 , 5 8 1 3 3 , 3 7 4 3 2 , 4 9 9 8 7 5

1 9 9 5 . 2 계 5 1 8 , 0 5 2 5 1 3 , 4 3 8 4 , 6 1 4 3 , 9 7 0 , 4 4 8 2 , 3 5 1 , 8 9 8 1 , 6 1 8 , 5 5 0 9 5 6 , 0 5 5 8 2 1 , 7 6 3 1 3 4 , 2 9 2
법인 3 2 , 1 0 7 3 1 , 1 6 6 9 4 1 1 , 5 5 2 , 0 0 0 6 9 3 , 5 8 4 8 5 8 , 4 1 6 4 0 6 , 3 3 6 3 4 1 , 1 2 4 6 5 , 2 1 2
개인일반 3 1 3 , 8 1 3 3 1 0 , 5 0 7 3 , 3 0 6 1 , 6 7 7 , 0 5 6 9 5 2 , 4 3 7 7 2 4 , 6 1 9 5 2 5 , 8 5 2 4 5 7 , 5 9 1 6 8 , 2 6 1
특례 1 7 2 , 1 3 2 1 7 1 , 7 6 5 3 6 7 7 4 1 , 3 9 2 7 0 5 , 8 7 7 3 5 , 5 1 5 2 3 , 8 6 7 2 3 , 0 4 8 8 1 9

1 9 9 6 . 1 계 4 0 3 , 2 1 7 4 0 0 , 9 0 3 2 , 3 1 4 4 , 3 0 8 , 9 8 2 3 , 1 7 5 , 3 7 4 1 , 1 3 3 , 6 0 8 1 , 1 1 3 , 7 3 7 1 , 0 2 1 , 9 8 4 9 1 , 7 5 3
법인 3 5 , 6 1 3 3 4 9 0 0 0 7 1 3 1 , 6 7 1 , 1 7 2 1 , 0 0 5 , 2 3 5 6 6 5 , 9 3 7 4 7 6 , 2 2 2 4 2 5 , 9 6 4 5 0 , 2 5 8
개인일반 3 0 7 , 6 0 5 3 0 6 , 1 4 0 1 , 4 6 5 1 , 7 8 3 , 1 2 4 1 , 3 2 8 , 5 4 0 4 5 4 , 5 8 4 6 0 5 , 6 0 5 5 6 4 , 3 9 2 4 1 , 2 1 3
특례 5 9 , 9 9 9 5 9 , 8 6 3 1 3 6 8 5 4 , 6 8 6 8 4 1 , 5 9 9 1 3 , 0 8 7 3 1 , 9 1 0 3 1 , 6 2 8 2 8 2

1 9 9 6 . 2 계 4 0 8 , 9 9 1 4 0 2 , 6 2 1 6 , 3 7 0 4 , 6 8 9 , 3 6 4 2 , 7 2 8 , 0 8 0 1 , 9 6 1 , 2 8 4 1 , 0 0 7 , 4 9 0 8 5 6 , 3 9 6 1 5 1 , 0 9 4
법인 3 3 , 6 3 8 3 1 , 1 1 1 2 , 5 2 7 1 , 6 3 0 , 4 6 1 5 6 8 , 3 9 4 1 , 0 6 2 , 0 6 7 4 2 9 , 6 3 8 3 4 8 , 9 0 7 8 0 , 7 3 1
개인일반 2 9 6 , 2 7 4 2 9 2 , 8 6 1 3 , 4 5 3 2 , 4 0 1 , 8 7 3 1 , 5 4 1 , 1 9 2 8 6 0 , 6 8 1 5 5 7 , 1 0 8 4 8 7 , 6 0 3 6 9 , 5 0 5
특례 7 9 , 0 7 9 7 8 , 6 4 9 4 3 0 6 5 7 , 0 3 0 6 1 8 , 6 4 0 3 8 , 3 9 0 2 0 , 7 4 4 1 9 , 8 8 6 8 5 8

1 9 9 7 . 1 계 5 5 5 , 7 6 0 5 5 0 , 9 9 7 4 , 7 6 3 5 , 2 8 2 , 8 8 5 3 , 1 7 5 , 0 6 9 2 , 1 0 7 , 8 1 6 1 , 3 3 3 , 8 3 6 1 , 1 6 5 , 8 4 8 1 6 7 , 9 8 8
법인 4 6 , 3 4 4 4 4 , 8 2 5 1 , 5 1 9 2 , 2 8 4 , 0 7 8 9 9 6 , 9 1 0 1 , 2 8 7 , 1 6 8 6 2 2 , 9 8 9 5 2 2 , 9 7 6 1 0 0 , 0 1 3
개인일반 3 3 6 , 0 3 3 3 3 3 , 3 2 4 2 , 7 0 9 2 , 1 3 5 , 1 2 4 1 , 3 3 5 , 1 4 9 7 7 9 , 9 7 5 6 5 9 , 1 4 8 5 9 2 , 5 8 3 6 6 , 5 6 5
간이과세 6 5 , 2 0 3 6 4 , 9 5 7 2 4 6 1 6 0 , 8 3 5 1 4 5 , 6 3 2 1 5 , 2 0 3 2 5 , 1 1 5 2 4 , 3 3 0 7 8 5
특례 1 0 8 , 1 8 0 1 0 7 , 8 9 1 2 8 9 7 0 2 , 8 4 8 6 7 7 , 3 7 8 2 5 , 4 7 0 2 6 , 5 8 4 2 5 , 9 5 9 6 2 5

1 9 9 7 . 2 계 5 4 2 , 5 8 1 5 3 7 , 3 6 1 5 , 2 2 0 4 , 8 4 2 , 7 9 5 2 , 9 9 2 , 1 1 4 1 , 8 5 0 , 6 8 1 1 , 3 2 5 , 7 8 3 1 , 1 6 9 , 4 2 8 1 5 6 , 3 5 5
법인 5 4 , 6 9 3 5 1 , 5 9 8 3 , 0 9 5 2 , 1 6 2 , 8 7 9 9 5 3 , 0 9 9 1 , 2 0 9 , 7 8 0 7 0 5 , 8 2 5 6 0 0 , 1 3 9 1 0 5 , 6 8 6
개인일반 2 9 7 , 5 9 6 2 9 5 , 8 7 0 1 , 7 2 6 1 , 7 2 1 , 8 8 6 1 , 1 1 0 , 1 9 7 6 1 1 , 6 8 9 5 7 7 , 0 7 1 5 2 7 , 3 2 9 4 9 , 7 4 2
간이과세 1 0 3 , 6 8 3 1 0 3 , 4 7 8 2 0 5 1 8 5 , 2 6 3 1 6 9 , 0 9 0 1 6 , 1 7 3 2 1 , 8 6 6 2 1 , 2 0 8 6 5 8
특례 8 6 , 6 0 9 8 6 , 4 1 5 1 9 4 7 7 2 , 7 6 7 7 5 9 , 7 2 8 1 3 , 0 3 9 2 1 , 0 2 1 2 0 , 7 5 2 8 5 8 , 2 6 9

1 9 9 8 . 1 계 5 8 8 , 3 0 0 5 8 4 , 6 8 3 3 , 6 1 7 7 , 4 8 3 , 3 9 3 4 , 9 5 5 , 4 7 3 2 , 5 2 7 , 9 2 0 1 , 9 8 1 , 0 5 3 1 , 8 0 2 , 0 3 0 1 7 9 , 0 2 3
법인 6 5 , 8 4 8 6 4 , 4 3 8 1 , 4 1 0 4 , 2 2 3 , 3 6 2 2 , 5 8 0 , 0 2 5 1 , 6 4 3 , 3 3 7 1 , 1 3 4 , 9 0 2 1 , 0 1 3 , 7 8 0 1 2 1 , 1 2 2
개인일반 3 3 8 , 1 5 0 3 3 6 , 3 6 9 1 , 7 8 1 2 , 3 4 9 , 3 2 4 1 , 5 1 5 , 0 6 4 8 3 4 , 2 6 0 7 9 7 , 7 3 4 7 4 1 , 9 8 0 5 5 , 7 5 4
간이과세 1 2 0 , 1 3 3 1 1 9 , 8 1 9 3 1 4 3 8 6 , 2 8 0 3 4 7 , 4 0 6 3 8 , 8 7 4 3 1 , 7 8 0 2 9 , 8 7 8 1 , 9 0 2
특례 6 4 , 1 6 9 6 4 , 0 5 7 1 1 2 5 2 4 , 4 2 7 5 1 2 , 9 7 8 1 1 , 4 4 9 1 6 , 6 3 7 1 6 , 3 9 2 2 4 5

1 9 9 8 . 2 계 6 3 0 , 8 9 7 6 2 5 , 7 2 4 5 , 1 7 3 9 , 2 8 3 , 9 5 7 5 , 6 3 8 , 4 0 7 3 , 6 4 5 , 5 5 0 1 , 8 7 9 , 2 7 2 1 , 6 3 1 , 9 2 7 2 4 7 , 3 4 5
법인 7 0 , 8 1 7 6 7 , 8 1 6 3 , 0 0 1 4 , 8 3 8 , 4 2 8 2 , 0 4 2 , 7 7 2 2 , 7 9 5 , 6 5 6 1 , 0 2 9 , 6 9 8 8 4 0 , 2 4 4 1 8 9 , 4 5 4
개인일반 1 6 3 , 4 0 2 1 5 9 , 0 6 2 4 , 3 4 0 5 2 6 , 9 8 0 3 6 1 , 7 8 6 1 6 5 , 1 9 4 1 2 4 , 6 6 0 1 0 5 , 9 2 2 1 8 , 7 3 8
간이과세 1 6 5 , 9 1 0 1 6 5 , 6 6 5 2 4 5 8 5 4 , 3 9 0 8 2 4 , 3 4 2 3 0 , 0 4 8 5 2 , 9 6 7 5 1 , 4 6 0 1 , 5 0 7
특례 6 7 , 1 6 7 6 7 , 0 7 5 9 2 8 1 8 , 8 7 0 8 1 0 , 8 8 9 7 , 9 8 1 1 8 , 3 3 8 1 8 , 1 5 5 1 8 3

1 9 9 9 . 1 계 6 7 8 , 8 1 4 6 7 3 , 7 5 8 5 , 0 5 6 1 1 , 3 1 8 , 5 3 7 9 , 2 4 0 , 1 8 5 2 , 0 7 8 , 3 5 2 1 , 2 2 2 , 1 3 7 9 6 5 , 4 2 1 2 5 6 , 7 1 6
법인 8 4 , 2 8 1 8 2 , 3 3 8 1 , 9 4 3 4 , 3 9 4 , 5 6 5 3 , 0 8 2 , 0 8 9 1 , 3 1 2 , 4 7 6 3 8 0 , 2 5 5 2 0 3 , 0 6 8 1 7 7 , 1 8 7
개인일반 3 3 6 , 4 8 5 3 3 4 , 1 8 8 2 , 2 9 7 5 , 3 6 5 , 7 0 1 4 , 6 6 5 , 4 3 4 7 0 0 , 2 6 7 7 7 4 , 2 8 8 6 9 7 , 1 5 6 7 7 , 1 3 2
간이과세 1 6 4 , 8 1 0 1 6 4 , 4 0 1 4 0 9 8 6 8 , 3 9 5 8 2 2 , 1 5 6 4 6 , 2 3 9 5 1 , 0 4 8 4 9 , 0 8 1 1 , 9 6 7
특례 9 3 , 2 3 8 9 2 , 8 3 1 4 0 7 6 8 9 , 8 7 6 6 7 0 , 5 0 6 1 9 , 3 7 0 1 6 , 5 4 6 1 6 , 1 1 6 4 3 0

1 9 9 9 . 2 계 6 9 4 , 7 0 5 6 9 0 , 5 6 5 4 , 1 4 0 1 0 , 0 8 8 , 2 8 3 8 , 1 5 5 , 5 4 6 1 , 9 3 2 , 7 3 7 8 4 2 , 2 6 5 6 3 0 , 1 8 2 2 1 2 , 0 8 3
법인 8 6 , 2 5 8 8 4 , 1 0 3 2 , 1 5 5 6 , 7 5 1 , 7 3 1 5 , 2 7 4 , 9 2 6 1 , 4 7 6 , 8 0 5 1 8 2 , 2 2 8 2 1 , 1 3 7 1 6 1 , 0 9 1
개인일반 3 1 5 , 1 3 4 3 1 3 , 6 4 4 1 , 4 9 0 1 , 7 7 0 , 0 7 2 1 , 3 5 2 , 0 5 4 4 1 8 , 0 1 8 5 9 6 , 4 2 1 5 4 7 , 0 1 2 4 9 , 4 0 9
간이과세 1 7 5 , 3 2 8 1 7 5 , 0 4 5 2 8 3 8 7 0 , 7 8 0 8 4 4 , 6 3 5 2 6 , 1 4 5 4 8 , 0 0 0 4 6 , 7 4 3 1 , 2 5 7
특례 1 1 7 , 9 8 5 1 1 7 , 7 7 3 2 1 2 6 9 5 , 7 0 0 6 8 3 , 9 3 1 1 1 , 7 6 9 1 5 , 6 1 6 1 5 , 2 9 0 3 2 6

유형
경정인원 적출과표 추징세액

계 당연 선별 계 당연 선별 계 당연 선별

4. 부가가치세과세기간별경정현황(계속)
(단위: 명,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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